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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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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년층의 생애 숙련변화 궤 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개인 특성  첫 일자리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분석 

결과 생애 숙련변화에 따라 6개의 집단을 구분할 수 있었다. 각 유형은 첫 

일자리의 숙련수 과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고숙련 유지형’, ‘고숙련 하향

형’, ‘ 숙련 하향형’, ‘ 숙련 유지형’, ‘ 숙련 상승형’, ‘ 숙련 상승형’으

로 명명하 다. 청년층의 생애 숙련변화 궤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본 결과 

숙련 하향형 집단의 여성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숙련 유형의 학

력이 숙련 상승형보다 더 낮은 것을 확인하 다. 첫 일자리의 특성에서는 

첫 일자리 유지기간이 길고 첫 일자리 임 이 높은 집단은 생애 직업 수가 

은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숙련변화 하향의 원인 규명을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개인

의 직업 이동, 임 , 숙련 등을 고려한 종단 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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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개인의 숙련(Skill)은 노동시장 이행의 표 인 지표로서 임 과 같은 일자

리의 질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수 ,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숙련

의 수 은 국가경제 수 에서의 생산성이나 경쟁력, 성장을 변하기도 한다. 

특히 기술의 진보로 인간의 노동이 종말을 맞으리라는 주장에 해, 최근 연구

들은 기술 진보로 인한 환경변화가 노동환경을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는 기술 

변화에 한 개인의 응력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

화에 한 응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 인 지표를 숙련이라 할 수 있으며(황

수경, 2019), 노동시장에서 숙련이 가지는 의미에 한 탐구와 함께 개인의 숙

련수 에 해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숙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개인이 첫 일자리에 입직한 

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이동을 하며 숙련의 수 이 유지되거나 변화할 수 있

으며, 일반 으로 개인이 특정 직무에 오랫동안 근무하면 숙련도가 향상되기 

마련이다(여미 ․임재 , 2011; 김미란․김민경, 2008). 특히 제조업의 경우, 

같은 직무에 오랫동안 근속할 경우 숙련향상 수 이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높

으며 개인의 숙련향상이 노동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주요한 지표이기 때

문에 상당히 요하게 여겨진다(남국 ․정경숙, 2019). 이와 같은 숙련의 향상

은 승진이나 임 상승 등의 보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직을 통해 다른 직

무나 직종으로 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김미란․김민경, 2008). 반면 조기 

은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실직상태를 지속하게 되면 숙련도가 하되기도 한

다. 이러한 숙련 하향의 문제는 장기 으로 볼 때 숙련 퇴화  경기침체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Ball, Thames, Phelps, 2008, 여미 ․임재 , 

2011). 즉, 숙련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서(남국 ․정

경숙, 2019), 숙련변화에 한 분석은 노동의 생산성과 국가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수 있다는 에서 그 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재까지 진행된 숙련 련 연구는 부분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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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자체에 심이 있으며, 개인의 숙련수 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한 

분석에 이 맞추어져 있었다( 병유 외, 2007; 김성민, 2012; 황수경, 2007; 

황수경, 2019, 진선미․공정석, 2011). 즉 개인의 생애  이 아닌 횡단  측

면에서 한 시 의 숙련에 미치는 향 계를 악한 것이다. 특히 개인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이 에 가지는 다양한 특징 에서도 학교교육을 통해 획득한 

능력이 실제 노동시장 이행 이후 갖게 되는 숙련에 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

고자 한 연구가 부분이었다. 숙련 미스매치 문제 역시 주요한 연구 심사로, 

학력을 기 으로 하향 취업에 한 원인과 학력 인 에 한 문제 등을 집

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 밖에 숙련구조에 한 연구들은 국내 노동시장의 구

조를 숙련수 으로 구분하여 각 연도별 숙련구조 분포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가 많았다(황수경, 2019; 이시균․윤정향, 2008; 황규희․김민석, 2020).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숙련은 노동생산성의 핵심 요소로서 그 자체가 가지

는 의미도 크지만 개인 인 차원에서도 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일반 으로 

직업의 이동이나 일자리 이동 등을 통해 숙련향상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하나 

오히려 이직  실직과 같은 상황으로 숙련하향 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

럼 숙련변화의 발생은 체로 직종 혹은 숙련도를 기 으로 악하게 되며, 개

인 수 에서의 종단 자료를 통해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

는 종단 데이터 확보가 미비하여 국내 노동자들의 숙련변화  변화 추이에 

한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첫 일자리 진입 이후 가지게 되는 생애 직업에서 숙련

의 변화를 확인하고 숙련변화 궤 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 다. 분석 자

료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 을 참고하여 국내 근로자들의 숙련변화 추이를 종

단 으로 확인하기 해 한국노동패 (KLIPS) 데이터를 활용하 다. 이는 21

년에 걸쳐 성인의  생애 노동력을 추  조사한 유일한 국내 자료이며, 숙련변

화의 추이를 보다 장기 으로 찰할 수 있다는 에서 연구자료로서 하다

고 단하 다. 이후 생애 숙련변화 궤  유형에 따라 개인  첫 일자리의 특

성 차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 으며, 이를 통해 숙련의 에서 노동시장 정

책 방향과 교육 훈련의 수요  공 과 련된 시사 을 제안하며 국내 경제 

기조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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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숙련의 개념  측정

숙련의 정의와 측정 방법에 한 논의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다. 창

기 연구에서는 학력, 경력과 같은 인  속성이 숙련을 표한다고 보고 단순히 

학력과 경력이 높으면, 숙련이 상 으로 더 높을 것이라 가정한다( 병유 외, 

2007; 김성민, 2012). 병유․김복순(2005)과 병유 외(2007)는 각 일자리의 

임 을 계산하여 임 을 일자리의 질  수 을 표하는 지표로 보았고, 

김성민(2012)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 기간이 길면 숙련수 이 높다고 단하

고 졸 이상을 고숙련, 고졸 미만을 숙련으로 규정하 다.

그러나 학력수 , 교육연한의 증가는 더 나은 기술수 과 직 으로 비례하

지 않으며(OECD, 2013), 개인 기술은 작업 경험, 직업 훈련을 통해 증가하는 

것이라는 에서 학력이 숙련의 한 용물이 되기에는 제한 이 있다

(Becker, 1976). 한, 이러한 측정은 다양한 직업  특성을 반 할 수 없으며 

선험 이고 객 인 지표가 아니라는 한계를 갖는다( 병유․김복순, 2005; 

병유 외, 2007; 김성민, 2012). 개인 역량의 측면에서 단순히 임 이나 학력

으로 숙련을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즉,  지표들은 노동시장에서 직

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들을 모두 변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

계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직업사 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숙련 지표를 

추출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황수경, 2007; Ingram and Neumann, 2006). 직업 

사  정보는 객 인 지표로 모든 직업에 공통 인 기 을 가지고 숙련수 을 

평가할 수 있다는 에서 더욱 객 인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김남주(2015)는 숙련 일자리 감소가 고용 없는 경기회복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Autor, Levy, and Murnane(2003)의 연구에 기반한 숙련 구

분을 바탕으로 국내 직업에서의 숙련을 재분류하 다. 직업의 분류코드와 숙련 

그룹을 매칭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 일자리 양극화를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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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Autor et al.(2003)의 직업분류체계를 활용하 는데, 이는 숙련을 세 가지 

수 으로 분류하여 크게 고숙련(High Skill), 숙련(Middle Skill) 그리고 숙

련(Low Skill)으로 제시한 것이며 해당 기 은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

었다(Autor, 2010; Jaimovich and Siu, 2012, Foote and Ryan, 2015; Tüzemen 

and Willis, 2013). 김남주(2015)는 Autor et al.(2003)이 활용한 미국의 직업분

류사 을 이용하여 비정형 (non-routine) 분석업무, 비정형  상호교류업무, 

비정형  육체업무, 정형 (routine) 인지업무, 정형  육체업무로 직업에서 이

루어지는 활동을 구분하고, Meyer and Osborne(2005)의 연구를 활용하여 미국

의 직업분류코드와 연결하 다. 그리고 해당 지표와 한국의 표 직업분류인 

KSCO(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연결해 국내 일자리 숙

련수 을 구분하 다. 물론, 이는 미국의 일자리가 가지는 숙련도 특성과 국내 

일자리 특성이 비슷하다는 가정을 제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 두 국가 간 노동

시장 구조가 비슷하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황규희․김민석․박인성, 2020) 

미국과의 숙련수  매칭을 수행하여 국내 일자리 숙련수 을 측하 다(표 1 

참조). 김남주(2015)는 국내 일자리 숙련구조가 1980년 에는 숙련이 80%가

량을 차지하 던 것에 비해 2000년 에는 차 고숙련 직업이 증가하 으며 

숙련 직업 역시 상 으로 증가하 다고 분석하 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 일자리 구조가 차 양극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으며, 노동시장의 주요한 요인인 성별이나 연령, 학력, 산업 등에 따라서도 두

드러진 변화가 나타났다(김남주, 2015). 

이 밖에도, 다양한 패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숙련 황 련 연구들이 수

행되고 있다(한국교육고용패 조사; 청년패 조사; 한국노동패 조사; 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등). 숙련을 개인 수 에서 측정한 선행연구  국제 패 조

사 데이터인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활용한 나승일 외(2018), 류기락

(2014)의 연구에서도 성인의 숙련수 을 다양한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설명하

고 있다. 한 OECD 등에서 조사한 숙련 망 련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국

내 노동시장의 숙련을 분석하기 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며(김안국 외, 2019; 김

이 외, 2019; 반가운 외, 2015; 황규희․김민석․박인성, 2020), 숙련구조를 

인지 , 육체 , 감각  숙련으로 구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황수경, 2007; 황



  노동정책연구․2021년 제21권 제2호6

<표 1> 숙련도 분류체계

숙련수 한국표 직업분류(KSCO) 코드

고숙련(High Skilll) 1~3, 11~18, 21~29

숙련(Middle Skilll)
311~318, 321~323, 61~63, 711~714, 721~722, 731~733, 
741~744, 751~754, 811~817, 821~829, 831~833, 841~844, 
920, 941

숙련(Low Skilll) 41~44, 51~53, 911~915, 930, 942

  주 : 이 연구에서는 김남주(2015)의 연구에서 분류한 숙련 분류체계  한국표 직업분

류 5차의 자료를 활용함.

자료 : 김남주(2015),「 숙련(middle-skill) 일자리의 감소가 고용 없는 경기회복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노동경제논집』38 (3), p.92 재구성.

규희․김민석, 2020; 이헌 ․조성철․임업, 2011). 

2. 숙련의 변화 련 선행연구

개인의 숙련변화에 한 선행연구는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로서 숙련을 바라

보는 과 국가 수 에서 숙련구조를 분석하는 으로 구분된다. 청년층은 

보통 20세에서 35세를 기 으로 구분하는데(성유지․최재성, 2020; 김묵한 외, 

2013; 정윤진․임도빈, 2019; 진보래, 2020), 이러한 청년의 ‘첫 일자리’는 교육 

훈련을 받은 이후 노동시장으로 첫 진입한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

다. 때문에 많은 연구자가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 으며 

련 연구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장효진, 2017; 유 옥․김은

비, 2016; 이병희, 2011; 원지 , 2011; 정 , 2015). 기존의 연구에서는 첫 

일자리의 질을 규정하는 개인  혹은 교육  특성을 밝히거나(장효진, 2017; 정

, 2015), 첫 일자리의 만족도나 향후 이직과의 연 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하는(유 옥․김은비, 2016) 등 개인 혹은 사회  특성이 개인의 첫 일자리 

성과에 미치는 향을 주로 분석하 다. 

노동시장 진입 성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스킬 미스매치도 주요한 사회  문제

로 논의되고 있다. 최지원(2018)은 졸자의 첫 일자리 성과를 학력과 스킬의 

미스매치, 그리고 취업 비 특성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학력과 스킬 미스매치

는 첫 일자리 특성과 련이 없다고 보고하 다. 한 일반 으로 소규모 기업

이나 처우가 좋지 않은 일자리일수록 하향취업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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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선미․공정석, 2011), 이와 반 로 스킬 미스매치가 첫 일자리의 특성에 미

치는 향보다는 첫 일자리를 넘어 종단 인 차원에서 스킬 수 을 분석해야 한

다는 을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최지원, 2018). , 엄미정․박재민(2007)의 연

구에서는 숙련 불일치를 공-직무일치 정도를 통해 확인하 는데 일치 정도에 

따라 향후 노동시장의 이직성향의 차이와 첫 일자리의 성과에 해 분석하 다. 

이와 함께 숙련에 해 분석한 연구  상당수는 노동시장에서 숙련구조가 

차지하는 양상에 해 분석하고 시 에 따른 변화 양상에 해 논하고자 하

다(황수경, 2019). 최근 들어 더욱 확산되기 시작한 기술 진보에 의한 노동의 

종말이라는 키워드는 인간이 가지는 숙련의 분포와 구조에 한 심을 불러일

으켰으며, 경제, 경 , 노동학 등 다양한 학문  에서 연구가 수행되기 시

작하 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숙련 분포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시균․윤정향(2008)은 고용형태에 따라 숙련수 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

는데, 임시일용직이나 시간제 일자리를 가지는 사람일수록 총숙련수 이 더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  외(2016)는 직종에 따른 숙련 유형의 공간에 따른 

분포를 확인하 는데, 국내 숙련구조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 다. 특히 지역

별 분포가 차이를 보 으며, 수도권 지역에 고숙련 인력이 집 되어 있는 등 

지역의 숙련 특성에 따른 지역숙련 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시 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숙련의 방향과 수 이 달라지기도 하

는데, 황규희․김민석(2020)은 새로운 숙련의 등장과 변화는 특히 교육훈련 분

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면서 숙련 직종에서의 숙련상승과 고숙련 직종

에서 새로운 숙련의 등장을 측하 다. 황수경(2019)은 국내 숙련구조의 변화

를 감각 , 인지 , 육체 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인 특성별로 변화를 살펴보

았는데, 노동의 총량이 아닌 노동의 구성 변화에 주목해야 하고 이를 해서 

숙련의 변화에 집 해야 한다는 을 강조하 다. 한 고숙련과 숙련 직종

의 고용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 교육수 별로 숙련변화는 훨씬 더 두드

러진다고 보았다. 결과 으로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문직의 인지  숙련이 낮

아지고 공공부문의 숙련화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동시에 고학력자의 공 과

잉으로 숙련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황수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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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생애 숙련 궤 을 확인하기 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 조사 자료를 활용하 다. 한국노동패 조사는 국의 가구 특성

과 개인 특성을 악하기 한 자료로서 1년을 주기로 추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종단면 패 자료로 재 21차년도까지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

동패 조사의 1차년도~21차년도 직업력 데이터와 1차년도 개인 데이터를 활용

하 으며, 연구의 분석 상은 15회 이상 숙련도에 응답한 청년층(20세~35세)

으로 첫 일자리가 일제 일자리이며 임 근로자인 응답자 다. 이를 해 한

국노동패 조사를 활용하여 4단계에 걸쳐 연구 상을 선정하 으며 이는 [그

림 1]과 같다. 

먼 , 21차 직업력 데이터를 기 으로 보았을 때 한국노동패 조사 원자료 

응답자는 체 23,141명이었으며 해당 응답자는 15세 이상 개인이었다. 원자료

를 활용하여 1차년도(1998년) 기  20~35세 청년층이면서 첫 일자리 문항에 

응답한 자를 선정한 결과 4,292명이었다. 3단계로 일자리 형태에 해 응답한 

이력이 10회 이상인 청년층을 살펴본 결과 4,023명이었는데, 직업력에 10회 이

상 응답한 청년층을 확인한 것은 숙련변화 궤 을 분석하기 해 직업력 응답 

수를 최 한으로 확보하기 함이었다. 다만, 10회 이상 응답한 4,023명의 숙련 

정보는 연속하여 10회 이상 응답한 결과가 아니며 각 차년도의 직업력 응답 간 

일부 무응답  결측치 등이 존재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해 4,023명의 숙련 

응답 정보  무응답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의 직업력 정보는 년도 직업력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하여 지난해의 직업력을 그 로 유지한 것이라 가정하여 

데이터를 보완하 다. 결측치 문제 해결을 한 데이터 보완 작업 후 개인이 

마지막으로 응답한 연도의 데이터를 기 으로 연속하여 응답한 최  연한을 확

인하 다. 즉, 1차년도부터 21차년도  10회 이상 직업력에 응답하 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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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료 선정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21차 원자료

23,141명


1차년도 20~35세 청년층  
첫 일자리 문항 응답자

4,292명


10회 이상 직종(숙련도) 
응답자  15차년도 이후 

직종(숙련도) 응답자 1,357명 



4단계



최종 선정 데이터 

첫 일자리가 일제 일자리 
 임  근로자

1,261명
1,261명

시에 15차년도 이후에 직업력에 응답한 횟수가 1회 이상인 응답자를 확인하

다. 이때 해당 단계에서 선정된 1,357명이 21차년 동안 15회 이상 연속하여 직

업력에 응답한 결과는 아니라는 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 4단계에서는 첫 

일자리를 기 으로 1,357명  첫 일자리가 일제 일자리면서 동시에 임 근

로자인 개인들만을 선택하 고 최종 으로는 1,261명의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8년 기 으로 20~35세 청년층의 일제 임 근로자 

청년층을 연구 상으로 선정하 으며 연구에는 총 1,261명의 데이터를 활용하

여 분석을 진행하 다. 최종 선정된 1,261명의 자료는 15회 이상 응답한 이

스들이 다수 있으나, 시작 시 을 고정하여 동일하게 궤 을 추정하기 해 15

회까지 응답한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 다.

2. 변수 구성

연구를 해 사용된 변수는 크게 종속변수와 개인 특성변수, 첫 일자리 특성

변수로 구분된다. 종속변수인 숙련은 한국표 직업분류(KSCO) 코드를 활용하

여 숙련도를 구분한 김남주(2015)의 숙련 기 을 활용하여 숙련과 숙련, 

고숙련으로 측정하 다. 다양한 숙련 구분 기   김남주(2015)의 기 을 활

용한 것은 직업의 특성을 작업(task)기반 에서 이해하는 Autor et al.(2003)

의 분류체계를 활용하 기 때문이며, 작업을 일상 인 작업(routine task)과 비

일상 인 작업(non-routine task), 그리고 수동 작업(manual task)과 인지  작업

(cognitive task)의 매트릭스 구분을 이용하여 직업분류코드와 일 된 연결체계

를 용하 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업 구성 체계를 직업과 연결시키는 것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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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숙련도에 따라 직업별 고용을 분류하는 보편타당성을 확보하 다고 단하

다. 이와 같은 에서 김남주(2015)는 숙련도 구분을 해 Autor-Dorn 분

류체계를 이용하 는데, 이는 비정형  육체업무(non-routine manual)를 숙련 

일자리라 보았으며, 정형  인지업무(routine cognitive)와 정형  육체업무

(routine manual)를 숙련 일자리로 구분하고, 비정형  인지업무(non-routine 

cognitive)를 고숙련 일자리로 정의하 다(표 2 참조). 해당 구분을 활용하여 한

국표 직업분류 코드를 연결지었으며 그 결과로 숙련 일자리는 서비스 종사

자, 매 종사자  임  비정형 단순노무자가 포함되었다. 숙련 일자리에

는 사무종사자, 기능공, 생산공, 조작공, 조립공 등이 포함되었으며 고숙련 일자

리에는 리직, 문가, 기술자, 시험원․기사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표

직업분류 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류한 기 이며 김남주(2015)가 제시한 3~6

차 기   5차 기 을 활용한 것은 이 연구의 상으로 선정된 자료의 청년층

들이 첫 일자리에 입직한 시기와 유사한 시기의 기 을 활용하기 함이었다. 

4차 혹은 6차 기 에 맞게 직업을 응답한 자료는 한국노동패 조사 자료에서 

직업분류 차수 간 변환된 값을 제공하고 있기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5차 기

을 사용하 다. 한, 연구자료에 해당되는 15년간의 숙련도 기 은 한국표

직업분류 5차 분류 기 을 동일하게 용하 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숙련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숙련도 기 을 활용하여 변화 궤 을 추 하

기 함이었다. 

독립변수는 개인 특성변수와 첫 직장 특성변수로 구분된다. 개인 특성변수는 

성별, 학력, 연령, 거주지역, 부모의 교육수 을 활용하 다. 학력은 학교 졸

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학교 졸업, 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 고 해당 

기 은 첫 일자리 시 의 학력을 의미한다. 이는 첫 일자리 특성변수들을 함께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에서 조사가 시작된 시 의 학력을 기 으로 활용

하 다. 다음으로 연령은 1998년 기 으로 청년층의 범 에 해당되는 20~35세

의 개인을 기 으로 활용하 으며, 거주지역은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라

권, 경상권으로 구분하 다. 제주권역은 1998년 패 조사 시 에 응답값이 없

어 거주지역 구분에서 제외되었다. 부모 교육수 은 개인의 학력 기 과 동일

한 구분을 활용하 으며 1998년 패 조사 시 의 부모 교육수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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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구성

변수명 측정내용

종속변수 숙련도1)

1= 숙련(비정형  인지업무) - 서비스 종사자, 매 종
사자, 임  비정형 단순 노무자 등
2= 숙련(정형  인지업무  정형  육체업무) - 사무
종사자, 기능공, 생산공, 조작공, 조립공 등 
3=고숙련(비정형  육체업무) - 리직, 문가, 기술자, 
시험원·기사 등

개인 특성 
변수

성별 0=남성, 1=여성

학력
1= 학교 졸업 이하, 2=고등학교 졸업, 3= 학교 졸
업, 4= 학원 졸업 이상 

연령 20세~35세(1979년생~1964년생)

거주지역
1=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강원권(강원도)
3=충청권(충남, 충북, ), 4= 라권( 남, 북, 
주), 5=경상권(경남, 경북, 구, 울산, 부산)

부모 교육수
1= 학교 졸업 이하, 2=고등학교 졸업, 
3= 학교 졸업, 4= 학원 졸업 이상 

첫 일자리 
특성 변수 

첫 일자리 산업
2) 1=농림어업, 2=제조업, 3=서비스업, 4=기타 

첫 일자리 
유지기간 

첫 일자리를 유지한 기간을 연 단 로 표기함

첫 일자리 임  첫 일자리의 월평균 임 (만 원)에 로그를 취함

첫 일자리 
직무만족도

첫 일자리의 요인별 만족도의 평균값 
(요인 ① 임  는 보수, ② 안정성, ③ 일의 내용, 
④ 근무환경, ⑤ 근로시간, ⑥ 발 가능성, ⑦ 의사소통 
 인간 계, ⑧ 인사고과, ⑨ 복지후생제도)

생애 직업 수 
1=1개, 2=2개 이상~5개 미만, 3=6개 이상~10개 미만, 
4=11개 이상~15개 미만 

  주 : 1) 김남주(2015)의 분류체계를 활용.

2) 통계청(2000)의 한국표 직업분류(KSCO) 5차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첫 일자리 특성변수는 첫 일자리 산업, 첫 일자리 유지기간, 첫 일자리 임 , 

첫 일자리 직무만족도, 생애 직업수를 활용하 다. 첫 일자리 산업은 표 산업분

류(KSIC) 9차 기 을 활용하 으며 1차 산업인 농림어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산업인 업이 포함되었다. 첫 일자리 유지기간

은 첫 번째 일자리에 입직 후 해당 일자리를 유지한 기간을 의미하며 연 단 로 

측정하 다. 첫 일자리 임 은 첫 번째 일자리에 입직한 당시 받은 월평균 임 을 

의미하며 만 원 단 로 측정하 다. 첫 일자리 직무만족도는 첫 번째 일자리의 직

무만족도를 의미하며 일자리와 련된 9가지 요인별 만족도의 평균값으로 측정하

다. 생애 직업 수는 조사가 실시된 1차년도부터 21차년도의 기간  청년층이 



  노동정책연구․2021년 제21권 제2호12

일자리 이동을 통해 경험한 일자리의 개수를 의미한다. 이는 첫 번째 일자리를 포

함하는 것으로 만약 생애 직업 수가 1개라면 조사가 실시된 21차년 동안 첫 번째 

일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며, 생애 직업 수가 n개라면 n-1번의 이직 

 일자리 이동을 통해 21차년 동안 경험한 일자리가 n개임을 의미한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체 분석을 세 단계로 구분하 다. 구체 인 분석 차는 [그림 

2]와 같다. 먼  연구 상자의 숙련수 을 확인하기 하여 기술통계를 확인하

고, 다음으로 조사 당시 청년층이 첫 일자리에서부터 15년 간 이동한 숙련 궤 을 

유형화하기 하여 잠재계층성장모형을 활용하 다. 마지막으로 구분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을 통

해 개인특성  첫 일자리 특성에 한 집단별 차이를 명확히 하 다.

[그림 2] 분석 차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숙련수  확인 숙련변화 궤  유형화 잠재집단별 차이 분석

방법
기술통계

숙련도 변화 그래
잠재계층성장모형 분석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정

숙련변화 궤 의 유형을 구분하기 해 활용된 잠재계층성장모형(Latent Class 

Growth Analysis : LCGA)은 혼합모형(Mixed Model)의 일종으로서, 성장혼합

모형(Growth Mixture Model : GMM)과 유사한 방법이나 성장 궤 을 통해 계

층(class) 변수를 추정하기 해 계층 내 개인 수 의 변동(random variation) 없

이 동질 인 궤 을 가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김지원 외, 2019; 

Muthén and Asparouhov, 2008). 잠재계층성장모형은 한 표본 안에 다양한 모

집단을 가정하여 다양한 변화 양상을 찾아내기 한 분석 모형으로 종단  성

격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집단을 유형화하기 해 사용된다

(민지식 외, 2019; Muthen, 2004; Muthen, 2008). 가장 기본 인 형태의 잠재계

층성장모형은 잠재성장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울기(slope)와 기값(ini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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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이 잠재변인으로서 구성되고 종단자료로 구성된 각 시 (time point)의 

자료들이 측정변인으로 구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변수(c)를 

추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Lennon et al., 2018). 

개인 의 번째 측정시 의 시간변수 에 해당하는 성장곡선을 가정한 

GMM의 기본 인 모형은 식(1)과 같으며, 이 형태에서 개인 가 포함된 잠재계

층 변수 Ci=g (g=1, 2, … G)를 투입하여 조건부 형태로 확장한 것이 LCGA의 

모델이다. 여기서 총 G개의 계층을 가정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 항은 

공변수들의 벡터이며, 확장될 수 있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이때 추정을 한 

우도함수는 식(3)과 같이 제시되며, 는 계층변수 가 잠재계층 에 해당할 

확률, 는 정규분포를 가정한 도함수를 의미한다(Proust-Lima, Philipps and 

Liquet, 2015). GMM과 LCGA의 가장 큰 차이는 GMM의 경우, 연구모형에 소

 계층 변수(class : c)로 불리는 잠재변수를 투입함으로써 기본 모델에서 구성

된 잠재변수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계층 변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반복 측정 시 계층(class) 변수 내 상 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GMM이 

좀 더 유연한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일부 상황에서는 LCGA를 더 많이 활

용하게 된다. LCGA는 모델이 수렴하지 않거나 추정범 를 벗어날 것으로 

상되는 복잡한 모델의 경우에 유용하다(Berlin, Parra, and Williams, 2014; Van 

der Nest, Passos, Candel, and Van Breukelen, 2020; Herle et al., 2020). 

   
⊤  

⊤                          (1)

     ∑ 
  


  

⊤


  

⊤

                         (2)

 
 



                                    (3)

잠재계층성장모형은 일반 으로 선형, 비선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궤

을 도출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함수인 Spline 함수를 사용하여 궤

을 추정하 다. 이는 숙련 궤 을 추정하기 해 분석한 자료의 특성을 반

한 것으로 Y축에 해당하는 변수가 숙련수 으로서 3개의 범주형 변수라는 , 

연구 자료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2번 이상의 상향 이동 가능성이 높다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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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둔 것이다(김병년, 2018). 이 연구에서 활용한 I-Spline 함수의 경우 링

크함수로 사용된 것으로 식(1)에서 제시된 다항함수 형태를 체하여 용이 

가능하다. I-Spine 함수는 Ramsay(1988)가 제안하여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함수 형태로 M-spline 여러 개를 통해 정의되는 함수로 k개의 함수 M과 매듭

열(knot sequence) t로 규정된다. k개의 함수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식

은 (4)와 같이 표 되며 이때 분식에서 L은 함수 도메인의 분 하한선이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 한 특성을 반 하고자 3개의 자유 치 노드로 구성된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3-quant-spline 옵션을 용하 다(Proust-Lima et al. 

2015). 분석에 활용한 Lcmm 패키지는 잠재계층성장모형을 지원하는 여러 패

키지들  Spline 함수를 지원하는 패키지로, 비교  간단한 방식으로 Spline 

함수를 용하여 궤 을 추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LMR-LRT, 

BLRT 등 지표값을 제공하지 않고, 연구자가 비선형 궤 을 가정할 때만 활용

이 가능하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Van der Nest et al., 2020). 

    




                                        (4)

잠재계층성장모형을 비롯한 유형화 연구에서는 가장 한 집단의 수가 몇  

개인지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주로 제시된 합도 값을 바탕

으로 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잠재계층성장모형은 일반 으로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Entropy값 등의 합도 값을 사용한

다(Nylund, Asparouhov, and Muthén, 2007). BIC, AIC는 정보 거(Information 

Criterion)의 한 종류로, 가능한 은 모수를 사용해서 좋은 합도를 보이는 모

형을 단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는 이 밖에도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BLRT(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값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모든 통계 패키지에서 이를 지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der Nest et al., 2020). 일반 으로 BIC, AIC, SABIC 값이 낮을수록, 엔

트로피 값은 1에 가까울수록 한 집단으로 유형화가 이루어졌다고 단한

다(Nylund, et al., 2007), 엔트로피 값이 0.7 이상이면 비교  정확하게 상이 

잠재집단에 분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Jung and Wickrama, 2008), 값이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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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면 잠재집단이 매우 뚜렷하게 분류된 것이다(Muthén and Muthén, 

2007). 각 집단에서의 최소 n수는 체 표본에 비하여 단하게 되며, Nooner 

et al.(2010)가 제시한 표본 크기는 체 표본 수 비 1%(약 12 이스) 미만으

로 분류될 경우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Jung 

and Wickrama(2008)의 기 에 따라 1,262명의 자료  5% 이상인 경우 충분

히 궤 을 형성할 수 있다고 단하여 이 기 을 용하 다. 한 사후확률을 

기 으로 각 집단에 할당된 확률이 .8이상인 경우를 확인하여 각 집단에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이스들이 분류되었는지를 확인하 다(오 교․차성 , 2017). 

즉, 이 연구에서는 KLIPS 패 의 1~2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비선형 잠재

계층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임 근로자의 15년간의 숙련변화 궤 을 확인하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하 다. 모형 분석과 분석 결과의 시각화를 해 R 4.0.3 버

의 Lcmm 패키지를 활용하 으며 차이 분석에는 STATA 14.0 로그램을 

활용하 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개인 

특성변수들을 확인한 결과, 체 1,261명의 응답자  남성은 631명, 여성은 

630명으로 나타나 남녀의 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학교 졸업 

이하가 6.3%, 고등학교 졸업이 53.3%, 학교 졸업은 38.6% 으며 부분의 

청년층들은 고등학교 는 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1.7%로 매우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세에서 35

세 사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8.76세 다. 거주지역은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은 

587명(46.6%)으로, 부분의 응답자가 수도권에 분포하 다. 부모님의 교육수

 응답 결과 부분 부모님은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수 (68.3%)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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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인 특성 변수의 기술통계

(n=1,261)

변수명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명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31 50.0

거주

지역

수도권 587 46.6

여성 630 50.0 강원권 28 2.2

학력

졸 이하 80 6.3 충청권 113 9.0

고졸 672 53.3 라권 144 11.4

졸 487 38.6 경상권 389 30.8

학원졸 이상 22 1.7
부모

교육

수

졸 이하 861 68.3

연령

20〜25세 293 23.2 고졸 313 24.8

26〜30세 488 38.7 졸 82 6.5

30〜35세 480 38.1 학원졸 이상 5 0.4

첫 

일자리 

숙련도

숙련 234 18.6
첫 

일자리 

산업

농림어업 6 0.5

숙련 659 52.3 제조업 222 17.6

고숙련 368 29.2 서비스업 969 76.8

첫 

일자리 

유지 

기간 

1년 미만 702  55.7 기타 63 5.0

1〜5년 262 20.8
생애 

직업 

수 

1개 111 8.8

6〜10년 107 8.5 2〜5개 612 48.5

11〜15년 158 12.5 6〜10개 497 39.4

16〜20년 31 2.5 11〜15개 40 3.2

변수명 n 최소값 최 값 평균 SD 왜도 첨도

첫 일자리 로그 임 741 2.3 6.4 4.55 .454 -.308 2.135

첫 일자리 임 (단 : 만 원) 741 10 600 104.84 52.205 2.936 19.589

첫 일자리 직무만족도 759 0.5 4.75 2.92 .645 -.119 .333

고등학교 졸업은 24.8%, 학교 졸업은 6.5%, 학원졸 이상은 0.4% 다.

다음으로, 첫 일자리 특성변수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한 결과, 첫 일자리의 숙

련도는 숙련이 18.6%, 숙련이 52.3%, 고숙련이 29.2%으로 나타나 부분

이 숙련 일자리에 입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의 산업에서는 제조업

이 17.6%, 서비스업은 76.8%로 부분의 청년층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을 확인하 다. 첫 일자리 유지기간을 분석한 결과 과반수의 청년층이(55.7%) 

1년 미만 동안 근무하 다. 청년층의 평균 인 첫 일자리 유지기간은 3.41년으

로 분석되어 부분 첫 일자리 유지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 

일자리 임 은 첫 일자리에서 받은 월평균 임 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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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 으로는 한달에 104.84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첫 일자리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2.92 이었다. 

청년층의 생애 직업 수는 첫 일자리 입직 후 이직  직업 이동을 통해 경험한 

직업의 개수를 의미하며 체 생애 직업 수가 1개인 경우, 즉 첫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8.8%로 나타났다. 생애 직업 수가 2개 이상~ 5개 미만인 

경우는 48.5% 으며 6개 이상~10개 미만은 39.4% 다.

첫 일자리 입직 이후 일자리의 이동을 통해 나타난 개인의 일자리 숙련도 변

화를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앞선 기술통계 결과와 같이 청년층이 

첫 일자리에 입직한 시 에는 부분이 숙련 일자리에 입직하 으며 그다음

으로 고숙련 일자리가 많았고, 숙련 일자리에 입직한 경우가 가장 었다.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이직  일자리의 이동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개인의 일자

리 숙련도 한 변화하 다. 숙련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숙련 일자리로 이

동하는 청년층은 소수 으며, 고숙련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다른 고숙련 일자리

로 이동하는 청년층 한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숙련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다른 숙련 일자리로 이동하는 청년층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다수의 청년층은 일자리 이동을 통해 일자리 숙련도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일자리 이동을 통해 숙련의 상향  하향이 나

타나는 상의 특성과 변화 경향에 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그다

음 분석에서는 숙련변화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궤 을 유형화하고자 하

다.

[그림 3] 첫 일자리 입직 이후 개인의 일자리 숙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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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련변화 궤 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확인한 후, 청년층의 숙련 궤 을 유형화하기 해 

1~1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시행하 으며 집단 수를 

차 늘려가며 분류확률과 합도 지수를 검토하 다. 이는 청년층에서의 생애 

숙련변화가 15년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떻게 계층이 분류되

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종합 으로 합도 지수인 AIC, 

BIC, SABIC, Entropy 등을 확인하여 정 집단 수를 결정한 후, 합 분류 비

율(%)을 제시하여 히 분류된 것을 한 번 더 확인하 다. AIC와 BIC, 

SABIC는 작은 값일수록 합한 것으로 나타나며 Entropy 값은 1에 가까운 값

일수록 합한 모델이라고 단할 수 있다. 첫 번째 기 으로 AIC와 BIC, 

SABIC 값은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집

단 수가 7개인 모델 6에서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 값은 SABIC

를 기 으로 하 을 때 집단 수가 7개로 증가할 때까지 지속 으로 감소하지만 

모델 5~6 사이에서 보다 가 르게 변화하며 Entropy 값은 모델 5(집단 6개)에

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49)(표 4 참조).

<표 4>  집단 수에 따른 합도 지수

집단 수 AIC BIC SABIC Entropy

모델 1 2 18058.55 18115.1 18080.15 .876

모델 2 3 17621.27 17693.24 17648.77 .929

모델 3 4 17590.02 17677.41 17623.41 .902

모델 4 5 17403.71 17506.52 17442.99 .889

모델 5 6 17034.39 17152.62 17079.56 .949

모델 6 7 16979.99 17113.64 17031.05 .942

  주 : 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합함.

집단에 따른 사후분류확률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확인 결과 .8 이

상으로 분류되는 비율도 모델 5(집단 6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사후확률을 기 으로 해당 집단에 분류될 확률을 계산한 것으로, 이 연구에

서는 .8을 기 으로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추가 으로 각 모델별로 분류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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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살펴보았을 때, 모델 6(집단 7개)에서는 가장 수가 은 집단이 3.41%로,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하지 않은 것으로 단하 다(Jung and Wickrama, 

2008). 이러한 과정을 거쳐 종합 으로 모델 5(집단 수 6개)를 가장 한 모

델로 결정하 다. 

<표 5> 집단 수에 따른 분류확률/평균 사후분류확률(.8 이상)

(단 : %)

집단 수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5 집단 6 집단 7

분류

확률

모델 1 2 25.99 74.01 　 　 　

모델 2 3 59.19 25.52 15.29 

모델 3 4 6.50 22.90 55.55 15.05

모델 4 5 17.91  8.56 55.62 10.30 7.61  

모델 5 6 18.38  8.00 9.91 45.32 11.89 6.50

모델 6 7 6.42 18.30 43.42 3.42 9.83 6.74 11.89

평균

사후

분류

확률

모델 1 2 91.46  96.25 　 　 　

모델 2 3 94.65  94.72  88.60

모델 3 4 53.66  92.04  95.15  90.00

모델 4 5 96.46  90.74  87.75  55.38  88.54

모델 5 6 95.69  95.05  80.00 93.01  93.33  91.46

모델 6 7 83.95  96.54  95.07  46.51  81.45  89.41  93.33

[그림 4] 집단 수에 따른 숙련변화 궤

모델 1(집단 2개) 모델 2(집단 3개) 모델 3(집단 4개)

모델 4(집단 5개) 모델 5(집단 6개) 모델 6(집단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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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청년층의 숙련변화 궤 을 잠재계층 모델별로 시간에 따른 숙련

변화 궤 을 보여주고 있으며 분석 결과를 추정된 집단에 따라 각기 다른 선으

로 표시한 것이다. 일례로, 모델1에서 보 던 두 개의 곡선은 집단이 늘어나면서 

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숙련을 유지하는 유형이 집단

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향  하향의 형태로 구분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분류확률  집단의 구성비율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최종 으로 모델 5의 6개 집단 구분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 다. 

선행연구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집단의 특성,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모

델 5의 집단명을 결정하 다. 숙련변화 궤 을 확인했을 때, 1, 2집단은 첫 일

자리의 숙련수 이 ‘고숙련’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3, 4, 6집단은 

‘ 숙련’ 이스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집단은 ‘ 숙련’에 해당

하는 경우로 단된다. 따라서 첫 일자리에서의 숙련수 과 궤  형태를 기

으로 하여 집단명을 명명하 다. 먼 , 첫 일자리의 숙련수 이 고숙련이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고숙련 직업에 종사하는 1집단을 ‘고숙련 유지형’으

로, 첫 일자리의 숙련수 이 고숙련 직종이었지만 차 숙련이 하향하는 경향

을 보이는 2집단을 ‘고숙련 하항형’으로 정의하 다. 3집단은 첫 일자리가 숙

련 직종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숙련 직종으로 이동하는 집단으로 ‘

숙련 하향형’이라 명명하 으며, 4집단은 첫 일자리가 숙련 직종이었으며 계

속 숙련수 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 숙련 유지형’ 집단이라 정하 다. 

5집단은 첫 일자리에서 숙련 직종에 입직하 으나 차 숙련수 이 상승하

는 경향을 보 기에 ‘ 숙련 상승형’이라 정의하 다. 물론, 숙련수 이 상승하

더라도 숙련수 에 미치지는 못하 지만 유지형 집단이라 명명되는 타 집단

들과 비교해 본다면 숙련수 이 일정 부분 상승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확인된

다는 에서 상승형이라 명명하 다. 마지막으로, 6집단은 첫 일자리가 숙련

수 의 직종이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숙련 수 으로 오르는 경향을 보

기에  ‘ 숙련 상승형’으로 정하 다. 체 표본 비 분류확률은 ‘고숙련 유지

형’이 체의 18.38 %, ‘고숙련 하항형’이 8.00%이었으며, ‘ 숙련 하향형’이 

9.90%, ‘ 숙련 유지형’이 45.32% ‘ 숙련 상승형’은 체의 11.89%, ‘ 숙련 

상승형’이 6.50%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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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숙련변화 궤  유형별 기술통계

집단명
고숙련 
유지형(a)

고숙련 
하향형(b)

숙련 
하향형(c)

숙련 
유지형(d)

숙련 
상승형(e)

숙련 
상승형(f)

명수 232 101 125 572 150 82

비율(%) 18.38 8.00 9.90 45.32 11.89 6.50

[그림 5] 숙련변화 궤  유형화 결과

3. 숙련변화 궤  유형별 차이 분석

청년층의 숙련변화 궤  유형 간 차이를 명확히 악하기 해 카이제곱검정

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은 STATA 로그램을 사용하여 시행되었

으며,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Scheffe 사후검증(post-hoc test) 방법을 통해 검정되

었다. 먼 , 개인 특성변수를 심으로 청년층의 숙련변화 궤  유형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 거주지역, 부모 교육수 , 연령의 모든 변수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성별의 경우 부분 집단에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집단 간 성별 차이(=60.682)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숙련 하향형 집단

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72.0%로 높은 편이었으며 숙련 유지형의 경우 남성

의 비율이 60.8%로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정 숙련변화 수 에서 성별

이 요한 변수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학력변수 분석 결과, 집단별 학력 간 차

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 다(=243.838). 고숙련 유지형 집단은 졸자

(67.7%)와 학원졸 이상(7.8%)의 비율이 타 집단 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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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청년층 숙련변화 궤  유형별 개인특성의 차이 분석 결과

(단 : 명, %)

a b c d e f 

성별
남성 105(45.3) 46(45.5) 35(28.0) 347(60.8) 63(42.0) 34(41.5)

60.682***

여성 127(54.7) 55(54.5) 90(72.0) 223(39.1) 87(58.0) 48(58.5)

학력

졸 이하 7( 3.0) 9( 8.9) 19(15.2)  6( 6.3) 8( 5.3) 1( 1.2)

243.838***
고졸 50(21.6) 49(48.5) 86(68.8) 343(60.1) 110(73.3)  4(41.5)

졸 157(67.7) 41(40.6) 20(16.0) 189(33.1) 32(21.3) 47(57.3)

학원졸 

이상
18( 7.8) 2( 2.0) - 2( 0.4) - -

거주

지역

수도권 120(51.7)  48(47.5) 51(40.8) 268(47.0) 62(41.3) 38(46.3)

36.470*
강원권 4( 1.7)  2( 2.0) 5( 4.0) 9( 1.7) 6( 4.0) 2( 2.4)

충청권 13( 5.6)  12(11.9) 15(12.0) 53( 9.3) 14( 9.3) 6( 7.3)

라권 28(12.1) 17( 6.9) 9( 7.2) 55( 9.6) 29(19.3) 16(19.5)

경상권 67(28.9) 32(31.7) 45(36.0) 185(32.4) 39(26.0) 20(24.4)

부모
교육
수

졸 이하 120(51.7) 69(68.3) 93(74.4) 425(74.6) 112(74.7) 42(51.2)

68.294***
고졸 80(34.5) 24(23.8) 27(21.6) 123(21.5) 27(18.0) 32(39.0)

졸 29(12.5) 8( 7.9) 5( 4.0) 21( 3.8) 11( 7.3) 7( 8.5)

학원졸

이상
3( 1.3) - - 1( 0.2) - 1( 1.2)

변수명 구분 a b c d e f F 사후검정

연령
Mean 28.99 29.40 29.59 28.68 28.47 27.16

4.464*** f < e, d <
a, b, cSD 3.860 3.584 4.303 4.117 4.175 4.041

  주 : 1) * p<.05, ** p<.01, *** p<.001.

     2) a-고숙련 유지형, b-고숙련 하향형, c- 숙련 하향형, d- 숙련 유지형, e- 숙

련 상승형, f- 숙련 상승형.

며, 특히 학원졸 이상 청년층이 다른 집단에서는 거의 없는 것에 비해 고숙련 

유지형에서만 두드러지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 변수가 1차년

도 시 의 학력을 기 으로 활용하 다는 에서 청년 시기에 졸  학원

졸 이상 학력 분포의 비율이 높은 집단이 고숙련 유지형의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장기 으로 학력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 다. 반면, 숙련 하향형과 

숙련 유지형, 숙련 상승형은 유형 내에서 고졸 집단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숙련 일자리로 유지  이동하는 집단의 경우 고졸 집단의 비

율이 높은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거주지역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수도권 거주 인력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6.470). 다만, 해당 결과만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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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역에 따른 숙련변화 경향성을 유추할 수는 없었다. 한, 개인의 학력과 

거주지역은 첫 일자리 입직 시 의 특성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변수라는 에서 직 으로 유형 분류에 상 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우며,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부

모 교육수  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8.294) 

개인의 학력수 과 유사하게 고숙련 유지형 집단에서 부모의 최종 학력이 졸 

 학원졸 이상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숙련 하향형, 숙련 유지형, 

숙련 상승형 집단은 부모의 학력수 이 졸 이하인 경우가 70% 이상을 차

지하여 부모의 교육수 이 체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

단 간 연령 분석 결과 부분 연령 평균이 체 연구 상의 연령 평균인 28.76

세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 다. 다만, 고숙련 하향형과 숙련 하향형 집단은 타 

집단 비 연령 평균이 1세 정도 높았으며, 숙련 상승형 집단은 타 집단 비 

연령 평균이 약 1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연령 차이를 검정한 결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4.464), 고숙

련 유지형, 고숙련 하향형, 숙련 하향형 집단이 타 집단 비 크게 나타났다. 

청년층 숙련변화 궤  유형별로 첫 일자리 변수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먼 , 첫 일자리 유지기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각 집단별 편차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8.127). 고숙련 유지형 집단은 첫 번째로 입직한 일자

리에 평균 4.61년 정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가장 오랜 기간을 유지

하 다. 반면, 다른 집단은 평균 으로 2년 정도 첫 번째 일자리를 유지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생애 직업 수는 청년층이 첫 번째 일자리 입직 후 이직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경험한 모든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첫 번째 일자

리 유지기간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고숙련 유지형 집단과 숙련 유지형 집단

의 경우 각각 4.26개, 4.95개로 나타나 타 집단 비 일자리 이동이 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집단 간 생애 직업 수 차이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1.448), 숙련도 변화 궤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련 하향형 집단이 평균 생애 직업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로 고숙련 유지형 집단이 타 집단 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일자리 유지기간과 함께 비교해볼 때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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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청년층 숙련변화 궤  유형별 첫 일자리 특성의 차이 분석 결과

변수명 구분 a b c d e f F 사후검정

첫 일자리 
유지기간 

Mean 4.61 2.06 2.01 3.89 2.56 2.02
8.127*** c, f, b <

e, d < aSD 6.322 3.438 2.807 6.027 4.571 2.880

생애 
직업 수 

Mean 4.26 5.85 6.06 4.95 5.53 5.78
11.448*** a < d <

e, f, b < cSD 2.714 2.338 2.411 2.790 2.719 2.465

첫 일자리 
임

Mean 115.4 103.4 80.56 105.67 92.77 103.97
6.466*** c < e, b, 

f, d < aSD 59.705 84.076 32.513 45.629 47.485 41.449

첫 일자리 
직무만족도 

Mean 2.73 2.83 305 2.97 3.02 3.04
4.369** -

SD .669 .707 .548 .635 .617 .535

변수명 구분 a b c d e f 

첫 일자리 
산업

농림어업 2( 0.9) 1( 1.0) 1( 0.8) 2( 0.4) - -

93.609***제조업 22( 9.5) 14(13.9) 18(14.4) 153(26.8) 4( 2.7) 11(13.4)

서비스업 197(84.9) 84(83.2) 101(80.8) 375(65.7) 145(96.7) 67(81.7)

기타 10( 4.3) 2( 2.0) 5( 4.0) 41( 7.2) 1( 0.7) 4( 4.9)

  주 : 1) * p<.05, ** p<.01, *** p<.001.

     2) a-고숙련 유지형, b-고숙련 하향형, c- 숙련 하향형, d- 숙련 유지형, e- 숙

련 상승형, f- 숙련 상승형.

간 기간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첫 일자리 유지기간이 길

어질수록 생애 경험하는 직업의 수가 어지는 상반된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생애 직업 수의 상승과 숙련변화 경향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

나기 때문에 생애 직업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숙련의 하향 혹은 유지가 

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었다. 숙련의 상승과 하향에는 생애 경험하는 직업의 

횟수 외에 다른 유의미한 향이 있을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첫 일자리 

임 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첫 일자리에서 임 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고숙

련 유지형 집단이었으며 평균 115.4만 원이었다. 첫 일자리 평균 임 이 가장 

낮은 집단은 숙련 하향형 집단이었으며 평균 80.56만 원으로 숙련 상승형 

집단보다도 임 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정 결과에

서도 집단 간 첫 일자리 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6.466), 이 

결과는 첫 일자리 유지기간 분석 결과와 비교해볼 때 집단별로 동일한 경향성

을 갖는 것을 확인하 다. 두 변수 간 인과 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첫 일자

리 유지기간이 타 집단보다 긴 집단은 첫 일자리 임 이 높은 편으로 확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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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상 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첫 일자리 직무만족도를 비교한 결

과,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숙련 하향형(3.05 ) 집단과 숙련 상승

형(3.04 ), 숙련 상승형(3.02 ) 집단이었다. 반면, 첫 일자리를 오래 유지하

고 높은 임 을 받는다고 분석된 고숙련 유지형 집단은 직무만족도가 평균 

2.73 으로 나타나 타 집단 비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 다. 이는 일원분산분

석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F=4.369), 다소 미미한 

차이가 있었기에 사후검정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첫 일자리 산

업을 분석한 결과 부분의 집단에서 첫 일자리로 서비스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구분 시 많은 산업들이 부분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는 

에서 서비스업의 비 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다만, 숙련 유지형 집단의 경

우 제조업 입직 비율이 26.8%로 타 집단 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산업 비율도 비교  높았다. 한, 숙련 상승형 집단의 청년층들은 거의 부

분(96.7%) 서비스업으로 입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 산업에 해 카

이제곱검정을 통해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93.609). 

V. 결 론

1. 결 론

이 연구는 청년층의 생애 숙련변화 궤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개인 

특성  첫 일자리 특성을 밝히고 그 차이를 분석하는 데 목 이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생애 숙련변화 궤  유형화 결과 6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는

데, 각 유형을 ‘고숙련 유지형’, ‘고숙련 하향형’, ‘ 숙련 하향형’, ‘ 숙련 유지

형’, ‘ 숙련 상승형’, ‘ 숙련 상승형’으로 명명하 다. 그  고숙련 집단의 

다수는 고숙련 유지형이었으며 숙련 집단은 유지형보다는 상승형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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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의 유형이었다. 한, 숙련 집단은 청년층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었으며 

고숙련과 마찬가지로 부분이 유지하는 유형에 속하 다. 해당 유형 구분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 시 부터 일자리 유지  이동에 의한 숙련변화를 유형화

하 다는 에서 의미 있는 결과 지만, 첫 일자리 진입 이후 동일 일자리 내 

직  상승  종사상 지  상승에 따른 변화는 반 되지 않은 숙련변화 경향성

을 설명하는 결과라는 에서 한계가 있었다. 

둘째, 청년층 생애 숙련변화 궤  유형별 개인 특성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  부분 집단에서 남녀의 비율이 

유사하 다는 에서 이 연구의 상에 일하는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음

을 확인하 다. 다만, 숙련 하향형 집단은 여성 비 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다른 집단에서 남녀 비율의 차이가 거의 동일하다는 에 비추어볼 

때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구 상에서 실직  경력 단  등으로 

도탈락하는 경우를 이미 제외하고 분석하 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숙련이 

하향하는 유형에 더 많이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 다.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유

지하더라도 남성보다 결혼  출산으로 인한 일자리 이동 변화가 더 자주 발생

하고(오은진․이한나, 2013), 숙련이 하향하는 일자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한, 집단별 학력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고숙련 유

지형의 학력이 가장 높았으며, 숙련 상승형보다 오히려 숙련 유형에서의 

학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련 상승형 내에 숙련 유지형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숙련의 구분이 직종을 기 으로 이루어

지다 보니 숙련 직종  숙련으로 구분될 만한 직종들이 일부 포함된 경우 

숙련 상승 경향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청년층의 생애 숙련변화 궤  유형별 첫 일자리 특성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첫 일자리 유지기간과 생애 직업 

수는 유형에 따른 비슷한 특성을 보 는데 고숙련의 유지가 이루어지는 유형의 

경우 일자리 유지기간이 가장 길었고, 생애 직업 수 역시 가장 었다. 반 로 

생애 직업 수가 많은 유형의 경우 첫 일자리 유지기간이 짧은 것을 확인하 으

며 이는 숙련 하향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을 통해 일자

리 이동이 숙련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을 추측할 수 있으며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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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의 유지가 숙련도 유지와도 연 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청년층의 숙련 상향  숙련 유지 유형에서 첫 일자리 특성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이와 같은 결과가 인과 계로 해

석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숙련 향상을 해 첫 일자리 입직 시 괜찮은 일자

리, 좋은 일자리로의 입직이 요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는 을 주의해야 한다. 

2. 제 언

연구 결과에 한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 정책을 한 제언을 제시하면 국내의 

일자리 숙련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고용 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

인 의사결정을 해 재의 숙련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장

기 으로 효율 인 정책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고용 상황을 측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해서는 

과거의 변화 궤 , 패턴 변화를 추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의 원인을 확인하

는 것이 필수 이다. 시 에 따라서 달라지는 숙련구조가 입직을 기 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시 에서의 인력 변화로 인한 것인지, 노동시장 자체가 

변한 것인지 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에(황수경, 2019; 이시균․윤정

향, 2008), 정책 수립 이 에 숙련구조  변화과정에 해 지속 인 모니터링 

 인과 계를 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숙련변화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증가  성별에 따라 하향하는 숙련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연령에 따른 숙련변화 원인으로는 표 으로 조기퇴직, 

실직과 같은 원인이 지 되지만 숙련퇴화(deskilling) 는 스킬 미스매칭 등과 

같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숙련 련 변수들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Crompton, 1984; Kalleberg, 2008; Belbase, Sanzenbacher, and Gillis, 2016). 

이 연구에서 확인된 ‘고숙련 하향형’, ‘ 숙련 하향형’의 경우 10차년도 조사 

후로 비교  격하게 이동하는 형태를 보인다. 연구 상을 고려해볼 때, 약 

30~45세 사이에서 숙련 하향이 이루어졌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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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반 인 은퇴기간 이 에 발생하는 숙련 하향 상  변화 원인에 해 

조명할 필요가 있다. 한 ‘ 숙련 하향형’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력단  외에도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이 숙련 하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다른 향(육아, 가사노동 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숙련변화 련 후속연구에서는 여성의 숙련변화에 향을 미치

는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숙련변화 유형에 포함된 개인의 특성을 보다 세부 으로 분석에 활용

하여야 한다. 숙련유형 구분 후 1차년도 시 에서의 편값을 살펴보면, ‘ 숙

련 유지형’의 경우 부분이 숙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 숙련 상승

형’의 경우에는 일부 숙련 이스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비교  가 르게 숙련에서 고숙련으로 이동하는 이스가 상

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상된다. 방법론 으로는 유사한 변화 특성을 공

유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으나, 보다 세부 으로 숙련변화를 살펴보는 연구

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욱 할 것이다. 를 들면 숙련 

향상을 경험한 집단을 상으로 분석을 시행할 경우, 첫 일자리에서의 숙련수

이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추가 으로 수행될 수 있다.

셋째, 청년층 생애 숙련변화 분석 시 사회․경제 , 세 별 특성을 고려한 연

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상인 청년층은 1998년 당시의 청년층(20~35세)으

로 1997년에 발발한 외환 기 때에 첫 일자리에 입직한 세 이며 학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 시기에 안정 인 일자리로의 진입이 좌 된 세 라 정의된다(김

수정, 2018). 이와 같은 경제 기 시기에 입직한 청년층들은 이후의 청년층 세

와 비교해볼 때, 과반수 이상이 서비스직  생산직으로 진입한 세 이며 동

결된 고용시장 내에서 다소 직능 심의 서비스직  생산직 주 노동시장

이 형성된 시기 다(최지원, 2015). 경제 기 상황에서 여성의 일자리 취약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IMF 극복 이후 개선되었으며, 학력은 경제 상황과 무 하게 

작용한 것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재 연구 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청년층의 생애 숙련변화 경향성이 특정 상에 한정된 결과일 

수 있다는 제한 을 참고해야 한다. 향후 생애 숙련변화 분석 시에는 2008년 

세계 융 기, 2019년 COVID-19 발생과 같이 당시 청년층이 직면하 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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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경제  특성과 세  특성 등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한, 연구 상인 청년층의 범주가 넓게 설정된 만큼 이들이 같은 세 의 특성을 

갖는가에 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향후 분석에서는 졸 청년층, 고졸 청

년층 등으로 상을 세분화하는 방식을 통해 연구 상인 청년층의 집단 내 특

성을 좀 더 동일하게 제한하고 청년층의 생애 숙련변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숙련 련 종단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직 이후의 숙련변화를 악할 수 있는 측정 지표에 한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와 같이 직종 변화를 기 으로 숙련변화를 측정할 

경우 동일 직종 내에서 숙련이 향상되는 경우에 한 고려는 하지 못한다는 한

계 을 가진다. 연구에서는 근본 으로 ‘타 직종으로의 이직’을 통한 변화를 가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동일 일자리 내에서 숙련수 이 향상되거나 동일 직종

으로의 이직을 통한 숙련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는 동일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숙련 상승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추후 자료 구축 시 직종을 비롯한 일자리 개인의 숙련에 한 응

답 문항을 포함하거나, 입직·이직 후 숙련변화에 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숙련

변화를 좀 더 세 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종단 으로 개인의 직업 이동, 숙련, 지 , 임  궤 을 함께 분석할 필

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구성의 한계로 개인의 숙련변화를 심으로 분

석을 수행하 으며, 개인의 숙련변화 유형에 따라 첫 일자리의 임   생애 

직업 수 등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이는 첫 일자리 

이외에 일자리 이동 후의 임 변화나 직업이동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며, 연구 

결과에 해 제한 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직업이동

을 포함하여 통합 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

며, 추후 개인의 직업 이동과 숙련수 , 종사상 지 변화, 임  등을 종합 으

로 고려한 분석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청년층의 생애 숙련변화를 연구함에 있어서 숙련도의 상승과 하향 그

리고 유지와 련된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숙련도와 련된 기

존의 연구에서는 숙련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구명되고 있으나, 숙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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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경향성에 연 된 향력까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이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와 같이 숙련변화와 련된 정보들을 다양하게 포함하

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6개 집단별 청년층 인원 구성의 편차가 크고 일원분

산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학력  지역 변인과 같이 일부 변인의 경우 샘  

수가 어 추가 분석의 한계를 가졌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 데이터의 확보를 

통해 청년층의 생애 숙련변화에 한 결정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지속 으로 수

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숙련수 을 직종의 구분에 따라 구분하 다. 그

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이 숙련의 측정을 각기 다른 지표를 통해 측정하고 있으

며(황수경, 2007; 황수경, 2019; 김남주, 2015), 이러한 연구들 역시 부분 숙

련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종을 바탕으로 숙련을 매칭하는 경우에는 각 직종의 숙련수 을 규명

할 수 있도록 기 이 되는 연구가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혹은 각 

개인의 숙련을 리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개인의 역량을 객 으로 평가한 기

존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데, 를 들어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활용

하는 문해력(Literacy) 등과 같은 지표들은 활용하여 좀 더 정확한 수 에서 숙

련을 구분하고 측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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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ustering and Characterization of the Trajectory of 

Changes Skills of Young People

Yu, Hyunjoo․Park, Jakyung․Min, Ji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rajectory group of skill changes 

in young people. Next, we analyzed differences in individual attributes by 

the group, including first-time job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divided into six groups according to skill changes. Each group was 

named 'high-skilled maintenance group', 'high-skilled downward group', 

'medium-skilled downward group', 'medium-skilled maintenance group', 

'low-skilled upward group', 'medium-skilled upward group', taking into account 

the skill level and change pattern of the first job.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group's life-skill change trajectory by group,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women in the ‘medium-skilled downward group’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and that the ‘medium-skilled group’ had lower education 

status than the ‘low-skilled upward-group’.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job, it was found that the high-skilled maintenance group had a small 

number of first job retention periods and number of lifetime jobs, and the 

medium-skilled downward group showed a large number of lifetime jobs. Our 

findings indicate researchers must conduct comprehensive analysis that 

considering individual-level attributes like job movements, wages, and skill 

changes. Also, We argue that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causes of downward skill changes by age.

Keywords : young people, skill change trajectory, latent lay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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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논 문1)

시간빈곤인의 노동시간 특성에 

관한 연구 

신영민
*

이 연구는 시간빈곤(time poverty) 상황에서의 비사회  노동시간(unsocial 

hour)의 특성을 분석한다. 체로 남성은 장시간 노동에서, 여성은 장시간 

노동과 돌 ․가사노동의 이 부담에서 시간빈곤이 유발된다. 기존의 시간빈

곤 연구는 시간빈곤 실태와 원인, 삶의 만족도, 일-가정 양립도와 시간빈곤

의 계 등을 다양하게 규명하 으나 유․무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길이, 

즉 양  특성에 주로 주목하여 시간빈곤인의 시간 에 따른 시간 배분과 같

은 질  차이는 상 으로 주목받지 못하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시간빈

곤과 다양한 노동시간 배치(working time arrangements), 그  비사회  

시간 노동 간의 계를 분석한다. 제5차 생활시간조사(2019) 자료를 활용하

여 분석한 결과, 시간빈곤율은 약 20%이며, 여성, 30 , 문 졸 학력, 비

숙련직의 시간빈곤율이 높다. 시간빈곤은 시간비빈곤 상황에 비하여 주 ․

주간 노동시간도 길지만, 주말과 야간노동시간이 상 으로 더 길다. 시간

빈곤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야간  주말 노동시간의 차이에는 주로 직종이 

유의한 향을 미쳤다. 한편, 시간빈곤인 경우 주말  야간노동의 차이는 

체로 여성일 때 유의하 다. 이는 남성은 시간빈곤 여부에 계없이 반

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시간이 표 화된 반면, 시간빈곤 여성은 

가사와 돌 노동에 장시간 노동까지 하며 이들의 일자리가 비정형, 야간과 

주말노동에 연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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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연구의 목 은 시간빈곤(time poverty) 상황에서 비사회  시간(unsocial 

hour)의 노동 특성을 분석하여 시간빈곤인의 구체 인 시간활용 실태를 드러내

는 것이다. 시간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일반 인 수 보다  혹은 상

으로 자유시간 내지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이 부족한 상황을 말한다. 시

간빈곤은 그간 여성에게 지워진 가사  노동의 이 의 짐(dual burdens)에 

한 문제, 빈곤과 다차원  불평등의 한 차원으로 주목받아 연구되었다. 국내의 

시간빈곤 연구는 개인의 자원  하나로 시간에 주목하여 구체 인 실태와 

향을 분석하 다( 표 으로 노혜진․김교성, 2010; 노혜진, 2013; 오혜은, 

2017; 서지원, 2015 등). 다만 시간빈곤 연구는 체로 1일, 1주 등 단  기간 

내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자유시간의 차이나 시간빈곤에 향을 미치는 요인, 

시간빈곤에 따른 삶의 만족도, 일․가정양립도 차이 등에 주로 주목하 다(박

은 외, 2015; 김미 ․박미려, 2017 등). 이는 시간빈곤의 원인과 실태를 규

명함에 효과 이었으나 시간빈곤 여부에 따라 구체 인 시간 활용이 어떻게 다

른지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그간의 연구는 주로 시간빈곤의 양 인 차

이에 주로 을 두었다. 한 시간빈곤의 원인  하나가 장시간 유 노동임

에도 그간 주로 여성의 유 노동과 가사노동의 이  부담에 주목하여 가구  

요인을 심으로 연구됨에 따라 유 노동시간의 특성과 시간빈곤 간의 계는 

상 으로 조명받지 못하 다( 외 으로 이경희․김근주, 2018; 박 은․이

미 ․이 록, 2017; 조아라․김명희․권 정, 2020). 

따라서 이 은 시간빈곤 상황에서의 유 노동시간 특성, 특히 비사회  시

간인 주말과 야간의 시간활용을 분석한다. 1982년 야간통행 지 조치 해제 이

후 재 우리는 24시간 시 를 살고 있으며(김학선, 2020), 노동시장 유연화와 

랫폼 노동 확 로 노동 시간 와 형태가 다양해졌다. 그러함에도 여 히 야

간과 주말 노동은 좋은 노동시간(decent working time)과는 거리가 먼 기피되는 

시간이다. 역사 으로도 표  고용형태의 노동시간은 ‘나인 투 식스(nin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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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다. 

물론 장시간 노동사회의 특성상  직종과 업종에서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재도 야간  주말 근무가 지 않다. 그러나 표  노동시간이 주 ․주간인데 

비하여 표  비정형 일자리인 특수고용직의 택배기사나 배달원, 리운 기

사, 간병인 등은 주말과 야간노동이 빈번하고 노동시간도 불규칙하여 시간 주

권이 취약한 편이다(국가인권 원회, 2019: 80). 

시간빈곤이 시간의 , 상  부족 상황이라는 에서 시간빈곤의 원인

은 장시간 유 노동이거나 유 노동과 무 노동의 병행에서 래되며, 노동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비사회  노동시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상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시간이 부족할수록 좋은 노동시간이 아닐 것이라는 에 착안하

여 시간빈곤과 노동시간 배치형태(working time arrangements)의 계, 시간빈

곤의 질  특성을 탐색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시간빈곤에 한 주요 연구와 국내의 시

간빈곤 연구 동향, 노동시간 배치와 비사회  시간에 한 연구를 검토하여 연

구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다. 시간빈곤에 한 연구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과 성

차별  가사 분담에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시간빈곤의 정의, 분포와 특성, 

소득빈곤과 결합된 이 빈곤(dual poverty)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상 으로 시간빈곤 상황과 특정 시간 의 시간배분과 같은 

특성은 상 으로 주목받지 못하 으며 이는 노동시간의 다양한 질  특성을 

분석하려는 노동시간 배치형태와 결부시킬 수 있다. 3장에서는 연구과제의 해

결을 해 사용한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변수를 논의하고 4장에서는 구체 으

로 시간빈곤 상황에서 비사회  시간 의 노동시간 특성을 분석한다. 

Ⅱ. 시간빈곤과 비사회  노동시간

시간은 개인의 자원이지만 소득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에는 한계가 없으나 시간은 구나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의 상한이 있다(Brady et al., 1995). 둘째,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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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Burchardt, 2009; Merz and Rathjan, 2009). 그러나 

동일한 배분과 소비라는 시간자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별과 사회

 지 , 계층에 따라 시간활용 형태는 상이하며 시간 재량권 역시 다르다는 

이 시간빈곤 연구의 출발 이다(Warren, 2003). Vickery(1977)는 소득만이 

빈곤의 원인과 정책 상으로 고려되면, 가구의 시간불평등이 심화되어 시간 

부족이 소득 빈곤을 유발하는 기제를 차단하지 못하고, 특정 유형의 가구가 형

성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지 하며 자녀가 있는 외벌이 여성 가구나 여성 한

부모 가구가 시간빈곤에 취약하다고 분석하 다. 이 연구는 소득만이 아니라 

시간빈곤 역시 결혼과 출산, 육아 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으며 재 

한국의 출산 문제에도 일정한 함의를 제시한다. 

Vickery(1977)는 시간빈곤을 수면과 식사, 개인 정비 등의 필수유지시간

(necessary time)과 유 노동시간을 차감하고 남은 시간, 즉 가구 유지를 한 

가사, 돌  등의 헌신시간(committed time)이 일정한 기 선( 업주부의 가사

시간)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 으며, 이와 같이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이

나 헌신시간이 일정한 기 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시간빈곤의  정의

라 하 다. 인 시간빈곤 기 선 측정에는 유 노동시간이나 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활용되며(가령 Douthitt, 2000; Harvey and Mukhopadhyay, 

2007), 일정한 기 에 의하기에 비교 집단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분명하고 따

라서 국가 간, 시  간 비교에도 용이하다. 그러나  시간빈곤은 연구자의 

자의 , 사후  가정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특히 헌신시간이 업주부를 기

으로 고정됨에 따라 시간빈곤 여부는 가구의 유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고 이

에 따라 가구의 가사노동이나 돌  특성이 고려되기 어렵다(Kalenkoski, 

Hamrick, and Andrews, 2011). 이 에서 필수유지시간과 헌신시간, 유 노동

시간 차감 후 남은 자유시간이 조사집단 값의 임계선 이하인 경우를 시간

빈곤으로 정의하는 상  기 도 있다. 이는 연구자의 자의  가정이 반 되

지 않아 최근의 연구는 체로 상  정의를 따른다(가령 Chatzitheochari and 

Arber, 2012; Bardasi and Wodon, 2006, Burchardt, 2008; Goodin et al., 2005; 

Kalenkoski, Hamrick, and Andrew, 2011, Arora, 2015 등). 다만 자의  가정의 

배제라는 장 에도 불구하고 시간빈곤 상황이 상 으로 정의되기에 시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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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율은 모집단의 차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시간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든 기에 자원의 빈곤이라는 시각에서 근하던 

것에 비해 이후의 연구는 계층  차이와 불평등에 한 시각으로 확장하여 성

별, 계층별 시간 활용과 가사 배분의 차이를 분석하 다. 이러한 시간빈곤의 계

층  차이가 시간에 한 개인의 자기결정권  삶의 주도권 차이로도 이어짐

을 강조하 다(가령 Warren, 2003). Vickery(1977)와 같이 유 노동  가사노

동의 성분업  역할 분담으로 맞벌이 가구 여성과 여성 가구주에 가해지는 유

노동, 가사의 이  부담이 시간빈곤을 래하는 일차  원인으로 지 되었다

(Choudhary and Parthasarathy, 2007; Sidh and Basu, 2011). 성분업  역할 인

식과 가부장  문화가 강할수록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많은 부불노동(unpaid 

work)을 수행하며, 이러한 가 없는 노동에 지출되는 시간의 상쇄 계로 인하

여 여성은 시간빈곤만이 아니라 시간과 소득의 이 빈곤에 빠질 험 역시 높

다(Sousa-Poza et al., 2001; Dong and An, 2015).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

(feminisation of poverty) 경향은 일견 모잠비크, 국, 한국, 인도와 같이 성분

업  역할과 가부장제 문화가 강한 제3세계에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Dong 

and An, 2015; Noh and Kim, 2015; Arora, 2015; Irani and Vemireddy, 2021) 

상 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여 히 이러한 시간빈

곤의 성별 차이는 존재하며 일차 으로 시간빈곤은 상기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

화하는 경향이 있다(Zilanawala, 2016). 

물론 시간빈곤에 성별만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맞벌이 부부라도 

노동계 과 산층의 시간빈곤 경험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가사노동 분담만이 아니라 유 노동시간 특성, 가구소득, 돌  필요인의 유무 

등에 향을 받는다. 한, 이는 업무 일정의 연속성, 삶에 한 자기 통제와 

직결된다. 상류층은 단순히 소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시간 역시 여유 있게 활용

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시간 부족을 소득으로 체할 수 있고 자신

의 노동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반면(Reisch, 2001; Arora, 2015: 216), 빈곤층은 

생계를 해 자신의 의지와 계없이 일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계획 , 

주도 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1) 이와 반 로 시간빈곤과 일-여가

1) 이는 결국 역량(capability)의 계층  차이로도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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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이 문직과 상류층에서 좀 더 빈번하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를 들

어, McGinnity and Calvert, 2009; Hamermesh and Lee, 2007). 다만 해당 연구

에서 문직을 상으로 조사한 시간압박감(time stress)은 주 인 기 인 동

시에, 압박감과 스트 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업무 일정(schedule)을 조정할 

여지가 있으며 문직 특성상 업 의 성취와 달성은 결국 재량의 역이라는 

에서 시간에 한 자기결정은 문직, 상류층에서 상 으로 크다는 반론

도 있다(Warren, 2003). 요컨 , 시간빈곤은 성별, 계층, 가구  요인이 교차되

는 지 에서 발생한다(노혜진․김교성, 2010). 

국내에서도 가구 내 남녀의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배와 여성에게 지워진 이

의 부담을 밝히며 시간빈곤 실태와 원인, 시간빈곤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일․

가정 양립 수 의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노혜진․김교성

(2010)은 시간빈곤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의 시간빈곤 실태를 체계 으로 논의

한 시론  연구로,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 이 낮고 가구의 돌

 필요가 증가할수록 시간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한편, 학력, 무배우자

이면서 연령이 높은 경우 소득과 시간 모두 부족한 이 빈곤의 험성 역시 높

은 것으로 분석하 다. 노혜진(2013)은 시간빈곤 연구의 자유시간이 잔여  의

미로 시간에 한 통제권을 반 하기 어렵다는 을 지 , 가구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소득과 가사노동시간을 고려한 재량시간을 통하여 시간빈곤을 측정  

논의하 다. 노동패 과 생활시간조사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의 빈곤수

이 높으며 시간비빈곤 여성가구주의 삶의 질이 상 으로 심각할 수 있음을 

지 하 다. 오혜은(2017)은 자유시간의 값 60%라는 상  기 을 차용, 

시간빈곤과 이 빈곤 실태를 노동패  17차년도 부가조사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체 시간빈곤율은 약 20% 가량이며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상 으로 

높고, 노혜진․김교성(2010), 노혜진(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층 

여성 유배우 가구주는 이 빈곤 험 역시 높다는 을 밝혔다. 그 외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여성가구주, 맞벌이 가구일수록, 가구 내 돌 수요가 많

을수록, 교육수 이 낮을수록,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시간빈곤에 빠질 확률

이 높다(박세정, 2020; 박 은 외, 2015; 김미 ․박미려, 2017 박 은 외, 2017 

등). 다만 이경희․김근주(2018)에 의하면 시간빈곤율은 24.6%로 앞서 오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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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에 비하여 다소 높다. 이경희․김근주(2018)는 시간빈곤의 가구 특성 외

에 유 노동시간과 련한 일자리 특성을 체계 으로 규명하 는데, 시간빈곤

율은 30․40 의 빈곤율이 상 으로 높은 역U자형 계이고 자 업자 빈곤

율이 상 으로 높았다. 한 업종 특성은 여성에게서만 나타나고 서비스업종 

여성의 시간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객 인 시간빈곤 상황만이 아

니라 주 인 시간압박감, 미래에 한 기  역시 시간비빈곤 인구에 비하여 

조하며 삶의 만족도, 스트 스, 피로감, 워라벨에도 부정  향을 미친다. 

한 조아라․김명희․권 정(2020)은 일자리 특성으로 서론에서 언 한 특고의 

시간빈곤  워라벨의 계를 분석, 특고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시간

빈곤율이 높고 일과 삶에 한 주  인식 역시 낮음을 밝  비정형 노동이 

시간빈곤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 다. 동시에 일반 인 노동시간 단축정책이나 

사회보장제의 변화는 특고의 노동시간 개선에 유의하지 못함을 지 하 다.

이러한 국내의 시간빈곤 연구는 그 원인과 시간빈곤인의 특성, 시간빈곤이 

삶의 다양한 역에 미치는 향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다만, 시간빈곤 집

단과 시간비빈곤 집단 간 각 유형시간 차이와 이로 인한 잔여  자유시간의 차

이에 주로 주목하여 시간빈곤과 시간비빈곤 상황에서 자유시간이 집 되는 시

간 , 자유시간과 업무시간의 연속성, 자유시간의 배치와 구성에 따른 자유시

간의 질  차이, 개인의 시간 자율성 차이 등은 상 으로 조명받지 못하 다. 

가령 시간빈곤 연구 에서도 Chatzitheochari and Arber(2012), Bittman(2005) 

등은 주말의 시간빈곤과 자유시간의 연속성, 자유시간 의 동시행동 여부를 

분석하여 단순한 시간의 양보다 타이 , 시간 주권이 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특히 여성은 자유시간이 있더라도 돌  혹은 가사노동을 병행하며 이러

한 첩되는 활동(overlapping activities)을 간과하면 체계 인 자료의 편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Floro, 1995; Chopra and Zambelli, 2017). 여성의 멀티태스

킹이 빈번한 것은 결국 시간빈곤 상황에서 래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

서 이를 해결하기 한 임시방편으로 동시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량의 자유시간을 리더라도 자유시간의 질이 떨어지고 업무강도가 

강화되며, 여성의 안녕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Jain and Zell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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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livan(1996), Bittman and Wajcman(2000), Fagan(2001)은 이러한 자유시

간의 질  차이를 교 제  비사회  시간 노동 등의 일자리 특성과 결부하면

서 시간의 계층  차이가 단순히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의 질  차이

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 다. 가령 문직, 상류층과 소득층이 같은 시

간빈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간 구성의 자율성이나 자유시간의 선

택권에서 질  차이가 발생한다. 자가 업무 스 쥴과 일정을 조율할 여지가 

있거나 업무시간의 강도는 강한 신 자유시간을 연속 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반면, 임 ․ 소득층은 시간 자율성과 이에 따른 시간 구성에서 편 ․의

존 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국내의 연구에서도 노혜진(2013)  이경희․김근

주(2018)의 논의는 재량시간을 기 으로 시간빈곤을 정의하거나 고용 변수와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연차사용 실태 등을 분석하여 이러한 질  차이로 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간빈곤에 한 양 인 근이 일반 이다. 외 으

로 이경희․김근주(2018)가 일자리의 다양한 특성과 시간빈곤을 분석하고 있으

나 체로는 가구특성 변수에 주목하고 있어 유 노동시간 측면은 상 으로 

조명받지 못하 다.2) 정리하면 단순히 자유시간의 양 인 차이만 아니라 동시

 행동의 존재, 자유시간의 (불)연속성, 자유시간의 시간 와 같은 질  차이 

역시 요하며 이러한 질  차이는 유 노동시간의 특성과도 한 련이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시간빈곤 상황을 노동시간의 질  특성과 목하여 분석하고

자 하는데, Anttila et al.(2015)은 노동시간에 한 다차원  특성의 분석을 강

조하면서 단순히 노동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① 노동시간의 기간(duration), 

② 타이 (timing), ③ 비사회  시간의 길이, ④ 업무의 강도와 자율성(tempo 

and autonomy), ⑤ 공간  유연성(spacical flexibility)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다

양한 분석이 가능함을 보 다. 즉 노동시간의 길이가 동일하더라도 노동시간 

배치형태(working time arrangements)에 차이가 있다면 노동시간의 질  차이

2) 물론 이러한 기존 연구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시간빈곤의 경우 체로 장시간 유 노동

은 제가 되면서, 가사노동과 돌 노동이 시간빈곤을 가 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

문이다. 다만 가사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은 개 미취학 자녀를 두거나 경

력단  후의 재취업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며 얻는 일자리가 체

로 장시간, 비정형 노동을 유발한다는 에서 유 노동의 특성 역시 조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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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다.3) Chung and Tijdens(2013)는 노동시간 유연성을 주제로 비사회

 노동시간의 길이, 장기휴가제도의 유무, 자발  시간제 환 가능성 등 노

동시간 련 행 10가지를 요인분석하여 국가 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노

동시간 배치 연구는 시간빈곤과 직 인 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Chatzitheochari and Arber(2012), Bittman(2005), Chopra and Zambelli(2017)와 

같이 시간활용의 질  차이를 강조하며 이러한 질  차이의 차원을 압축 으로 

제시하여 개인의 시간빈곤 상황을 심층 으로 분석할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러한 노동시간 배치형태의 다양한 차원을 모두 분석하는 것이 장기  목

이지만 우선 여기서는 이러한 요인  하나인 비사회  시간에 주목한다. 비사

회  시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시간빈곤 연구에서도 휴일  주말의 자유

시간  노동시간 차이는 삶의 질에 직 인 향을 주는 변수로 요하게 다

루고 있다. 둘째,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 특성으로 인하여 반 인 장시간 노

동 에서도 시간빈곤자는 비사회  시간 의 노동에 노출될 험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앞서 시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특히 간병인이나 돌 노동자

는 비사회  시간  노동과 불연속  노동시간으로 인해 유 노동시간의 질이 

좋지 않고, 자유시간도 유 노동시간 특성에 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표 인 사례이다. 

가  시간배치의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재로서 가용한 자료의 형태나 분석의 범 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선 시간빈

곤 여부에 따른 비사회  노동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

인 질문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시간빈곤 황과 시간빈곤자의 개인  특성은 무엇인가?

  -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남성에 비하여 높을 것이며, 시간빈곤은 학력  

직종과 같은 개인  특성과도 유의한 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시간빈곤인 경우 비사회  시간의 노동, 즉 주말  야간시간의 노동은 

시간비빈곤 상황인 경우에 비하여 더 긴가?

3) Anttila et al(2015)은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시각에서 이러한 노동시간 배치형태 요인을 

EU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군집화하여 비사회  시간이 짧고 자율성, 업무강도, 공간  

유연성이 높은 부유럽형, 그 외 동류럽  북유럽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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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빈곤 상황일수록 비사회  노동시간(야간  주말노동)이 비빈곤 상

황에 비하여 길 것이다.

  - 반 로, 시간빈곤 상황일수록 자유시간은 짧을 것이다. 

셋째, 시간빈곤 상황과 비사회  시간의 노동에 련되는 개인  특성은 무

엇인가?

  - 시간빈곤일수록 비사회  노동시간이 길 것이며 여기에는 성별, 가구  

개인의 소득, 연령, 학력과 직종이 유의한 향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자료와 변수

1. 연구자료: 제5차 생활시간조사(2019)

연구에 사용할 자료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다. 개인의 시간 배분과 

활용에 해 조사할 수 있는 자료는 지 않으나 생활시간조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장 이 있다. 첫째, 문답에 의한 기록보다 시간일지(time diary)를 작

성하여 응답자의 기억 착오나 왜곡으로 인한 부정확성을 일 수 있으며 둘째, 

시간량 외에 시간   구체 인 행동 분류까지 악할 수 있어 시간활용에 

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시간일지 방식은 응답자가 2일에 걸

쳐 자신의 시간 배분을 기록하므로 조사비용과 시간이 자기기입 방식보다 더 

소요되며 이로 인하여 매년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 의 생활시간조사는 

1981년 KBS가 시행하여 당시에는 2년 주기로 진행하 다(김학선, 2020: 123). 

이후 199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가 도입되어 5년 주기로 시행, 2019년 제5차 

생활시간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9년 생활시간조

사를 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며 5차 생활시간조사는 약 1만 2,000가구의 2만 

6,000명을 상으로 조사되었다. 5차에 걸친 생활시간조사를 모두 사용한다면 

시간빈곤  비사회  노동시간의 특성을 시기별로 비교할 수 있어 유용할 것

이다. 다만 생활시간조사는 패 조사가 아니므로 패 분석을 수행하기에 무리

가 있으며, 두 개 이상 시 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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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는 많은 내용이 담기게 된다. 시기별 시간빈곤 특성의 변화 역시 상당한 

함의가 있으나 시간  변화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두며, 이 의 생활시간조사는 

선행 연구에서도 지 않게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기에 여기서는 가장 최근 공

개된 5차 조사로 한정하 다.

5차 생활시간조사는 7월, 9월, 11월로 시기를 나 어 수행되었는데 본 연구

는 생활시간조사 체의 시간  정보와 시간량 정보를 같이 활용하 으며, 개

인의 시간빈곤 여부뿐 아니라 기혼자  본인  배우자의 시간빈곤 여부를 고

려한 부부의 시간빈곤 여부도 악하고자 하 기에 개인정보와 배우자 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 다. 연령은 20세에서 80세로, 유 노동시간 특성과 시간빈곤 

간의 계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취업자로 분석 상을 한정하 다. 

2. 변수와 분석방법

연구과제가 크게 세 가지이기에 분석 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성별과 

연령, 교육수 과 같은 개인  특성에 의한 시간빈곤 분포와 특성을 기술통계

를 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시간빈곤을 다룬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도 지 않

게 다룬 사항이다. 다만 5차 생활시간조사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다른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시간빈곤 상황

별 비사회  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시간빈곤 집단 간 t검정을 통해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다. 셋째, 시간빈곤과 비사회  시간  노동 간의 계

에 련되는 개인  일자리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하여 시간빈곤 집단 별 

다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본조사인 생활시간조사의 특성상 회귀분석

에는 표본가 치를 고려하 으며, 변수의 이분산을 고려하여 로버스트 표 오

차를 용하 다.

주요 변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시간빈곤 여부는 시간량 자료를 토 로 하

루의 체 시간을 ① 유 노동  학습시간, ② 무 노동시간인 가사노동시간 

 돌 노동시간, ③ 수면, 식사, 개인정비 등 필수유지시간, ④ 그 외 잔여시간

(자유시간)으로 구분하고 응답일에 따라 가 치를 부여,4) 체 시간에서 ①~③

4)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일지(time dairy) 방식으로 2일에 걸쳐 기록한다. 응답자는 ① 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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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계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시간을 자유시간으로 정의, 자유시간 값의 

60% 이하를 시간빈곤 임계선으로 정의하 다. 시간빈곤 임계선은 연구자에 따

라 50~80%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일

반 으로 사용되었으며(Bardasi and Wodon, 2006; Chatzitheochari and Arber, 

2012; Arora, 2015; 오혜은, 2017; 박세정, 2020; 조아라․김명희․권 정, 

2020), OECD(2013)의 국가 간 비교자료에서도 사용된 기 인 60%를 따랐다.5) 

야간노동시간은 녁 8시부터 익일 오  8시까지 시간 에 이루어진 유 노

동  련 활동을 포함한 시간을 계산하 다. 주말노동시간은 응답구분  평

토일 문항을 활용하여 추출하 으며, 야간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자료

를 활용하여 10분 단 의 행동 분류를 더하여 계산하 다. 

개인 특성으로 성별(남성=1, 여성=0의 가변수), 연령 (20  기 , 가변수) 

등을 포함하 는데 사  분석 결과 연령을 연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과 연령 로 

구분한 분석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기술통계  집단 간 t검정에서는 

분석 결과를 보다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령  변수를 사용하 으며, 

회귀분석에서는 표 화한 연령값을 사용하 다. 학력의 경우 생활시간조사에

서 교육수 은 미취학부터 학원 박사까지 총 8단계로 구별되는 것을 세 단계

로 재구분하고, 혼인상태는 기혼 유배우자를 기 으로 하 다. 

한편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소득 정보를 100만 원 이하부터 800만 원 이상까

지 100만 원 단 의 간으로 조사하고 있다. 소득의 정확한 한계효과를 추정

할 수 없다는 은 다소 아쉬운 사항이다. 다만 본 연구의 목 이 정확한 한계

일, ② 주  1일, 주말 1일 ③ 주말 2일 세 가지  한 경우로 응답하는데 주 과 주말

의 시간활용 양상은 다르며 주말 2일만 응답한 경우 한 주의 온 한 시간 양상을 악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주  2일 내지 주  1일, 주말 1일에 응답한 경우로 한정, 주
에는 5, 주말에는 2로 가 하여 7∼10일로 환산하고 주  2일 응답자는 14,400분을, 

주  1일 주말 1일 응답자는 10,080분을 기 으로 자유시간을 계산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유는 주 과 주말의 시간활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주말노동시간을 분석

에 포함하는 동시에 가  많은 사례를 검토하고자 주  2일, 주  1일(주말 1일) 응답

자에 다른 방식으로 가 하여 분석에 포함하 다.
5) 시간빈곤선을 값의 50%로 정의한 경우는 서지원(2015), 70%로 정의한 경우는 이경

희․김근주(2018) 등이 있다. 한 값으로 설정한 연구 역시 있다(김미 ․박미려 

2017 등). 사실 임계선을 어느 수 으로 할지는 연구자의 단에 따라 달라진다. 합의된 

기 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여기서는 우선 선행연구의 일반  경향과 OECD(2013)의 국

가 간 비교 기 을 따랐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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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정의와 기술통계

변수
명

변수의 정의
M SD Min Max

비고
n %

시간
빈곤

① 유 노동  련시간 
② 무 노동  련 시간 
③ 필수유지시간 구분 후 
응답 요일에 따라 가 하
여 7일 168시간에서 차감
한 뒤 자유시간이 값
의 60% 이하

시간
빈곤=1

1,375 19.85

시간량 
자료시간

비빈곤=0
5,551 80.15

야간
노동
시간

녁 8시~익일 오  8시 시간   유
노동 련 활동이 이루어진 시간(10분 

단 ) 합산
57.23 98.02 0 710

시간  
자료 

주말
노동
시간

토요일  일요일  유 노동 련 활
동이 이루어진 시간(10분 단 )을 합산

297.57 277.50 0 1,030
시간
자료

성별
남성(Ref)=1 3,857 55.69
여성=0 3,069 44.31

연령

20 (Ref)=1 454 6.56
30 =2 1,371 19.79
40 =3 1,950 28.15
50 =4 1,838 26.54
60  이상=5 1,313 18.96

연령 연령 변수의 표 화 수 -.3377 .8815 -2.3489 1.9149

교육
수

고졸 이하(Ref)=1 3,591 51.85
문 졸=2 1,102 15.91

4년제 졸업 이상=3 2,233 32.24
혼인
상태

기혼 유배우자(Ref)=1 5,453 78.73
미혼, 이혼, 사별  별거=0 1,473 21.27

가구
소득

월 가구소득 간자료(100만 원 단 )를 
표 화

.2906 .9514 -1.1357 1.9897

개인
소득

개인 월소득 간자료(100만 원 단 )를 
표 화

.4360 .9871 -.8277 3.6133

일제
여부

일제=1 5,402 78.00
그 외=0 1,524 22.00

종사상
지

상용직=1 5,125 74.00
그 외=0 1,801 26.00

직군

리직/ 문가(Ref) 1,623 23.43
사무직 1,422 20.82
매직/서비스직 1,296 18.71

기술직 1,339 19.33
단순노무직 1,226 17.70

N 6,926(주 : 5,224, 주말 : 1,702)

  주 : 1) 연속변수의 각 셀은 평균(M), 표 편차(SD), 최 값(Max), 최소값(Min)임.
2) 명목/범주형 변수의 각 셀은 범주별 빈도(frequency)와 백분율(%)임.

     3) 분석 사례 수는 6,926이지만 주말노동시간은 응답일이 토, 일인 경우로 한정되

어 1,70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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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추정보다 특성 간 유의한 계를 포착하는 데 있으므로 소득 변수를 표

화하여 사용하 다. 사  분석을 통하여 간을 그 로 활용하는 경우, 액

을 환산하는 경우, 3~4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로 나 어 분석한 결과 계수의 유

의성과 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단하 으며 연구의 반 인 결과와 

함의를 제시하는 데는 표 화 변수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4장의 회귀분석

에서는 표 화한 변수를 기 으로 하 다. 그 외 일자리 변수는 취업인구를 기

으로 일제 여부와 종사상 지 , 직업군을 포함하 는데 종사상 지 는 상

용직을 기 으로 구분하 다.6) 마지막으로 직업 분류는 분류를 기 으로 조

사된 정보를 크게 다섯 개 직군으로 다시 분류하여 리직  문가, 사무

직, 매직  서비스직, 기술직, 단순노무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7)

Ⅳ. 분석 결과

1. 제5차 생활시간조사의 시간빈곤 분포와 특성

먼  시간빈곤인구의 분포와 특성을 살펴보자. [그림 1]은 시간빈곤 상황별 

각각의 시간구성을 상자도표(boxplot)로 나타낸 것이다(자세한 수치에 해서

는 부표 참조). 시간빈곤 상황과 시간비빈곤 상황 모두 필수유지시간 분포는 유

6) 종사상 지 는 상용직을 기 으로 하는 방법 외에도 자 업자와 임 노동자를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며, 특히 1인 자 업자의 시간빈곤 실태는 요한 연구 주제일 것이다. 다만 

자 업자 변수를 고려할 시 일제 여부와 공선성이 있는데, 일제 여부는 유 노동시간

과 련된 분석에서 요한 변수이므로 이를 락하기보다는 차라리 자 업자 변수를 제

외하는 것이 낫다고 단하 다. 한 일제를 제외하고 상용직과 자 업자 변수로 추

정 시 자 업자 변수는 크게 유의하지 않았으며 종사상 지 별 시간빈곤 여부를 살펴본 

결과 상용직과 고용원이 있는 자 업자의 시간 비율이 다소 높지만 1인 자 업자의 시간

빈곤율은 비정규직보다 낮은 편이어서 분석에서는 상용직을 기 으로 하는 경우만을 분

석하 다. 
7) 기존의 많은 연구가 시간빈곤의 가구  차원에 주목하여 가구특성 변수, 가령 가족구성원 

수, 미취학아동 수, 돌  필요인원의 수 등을 분석에 포함하 으나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았

다. 사  분석 결과 이러한 가구 특성 변수가 비사회  시간  노동과는 큰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미취학자녀나 돌  필요인원이 가구에 있는 경우 소득의 

감소를 일부 감내하고서라도 노동시간을 이는 선택을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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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 한 헌신시간은 가장 은 편이지만 이상치(outlier)가 지 않다. 헌신

시간이 으면서 이상치가 많은 것은 시간빈곤 여부에 계없이 헌신시간의 분

포가 균등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자유시간이 유 노동  헌신시간, 필수유지

시간의 잔여시간으로 계산되었기에 자유시간의 이상치는 헌신시간의 특성과 

련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시간빈곤 여부에 계없이 자유시간은 유 노동시

간에 비하여 짧지만 시간빈곤인 경우 자유시간과 유 노동시간의 값 차이

가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그림 1] 시간빈곤 분류별 시간구성

그 다면 와 같은 시간 구성하에 구체 인 시간빈곤율은 어떻게 될까? <표 

2>는 성별과 연령 에 따른 시간빈곤율이다. 분석 상 6,926명  시간빈곤율

은 약 19.85%로 다섯 명  한 명이 시간빈곤이다. 기존 연구가 체로 시간빈

곤율을 20~25% 내외로 추정한 것에 비하면 비슷하거나 근소하게 다(오혜은, 

8) <부표>를 기 으로 시간비빈곤인 경우 자유시간과 노동시간 평균의 차이는 약 537분, 1
일 1.28시간 정도이다. 반면 시간빈곤은 유 노동시간이 1,546.37분가량 길어 1일 3.68시
간가량 길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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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경희․김근주, 2018 등). 조사자료의 차이도 있으나 부분의 조사가 

표본의 표성을 고려하므로 최근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시간빈곤율이 근소하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밝혔듯 시간빈곤 비 은 여성이 평균 

24.21%로 남성보다 높고 남녀 모두 경제활동이 활발한 30 의 시간빈곤율이 

높다.

<표 2>의 성별, 연령 별 시간빈곤의 특징으로 30 는 남성의 시간빈곤율이 

높음에 따라 남녀 차이가 으나  연령 에서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반 으

로 높다. 이는 분석 상이 취업자로 한정되어 조사 상 모두 유 노동에 시간

을 배분하고 있으며, 연령 별 헌신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성은 체로 유

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20  여성의 시간빈곤이 동 연령  남성보다 높은 것은 이른 사회진출

의 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 에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

은 결혼  출산, 육아, 복직의 생애주기 과정을 거치며 해당 시기에 육아와 가

사, 일을 병행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시간빈곤이 집 되는 30 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와 첩되며, 따라서 여성의 시간빈곤은 육아/가

사와 노동의 병행에서, 남성은 장시간 노동에서 시간빈곤이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 성별  연령 별 시간빈곤율

(단 : %)  

20 30 40 50
60  

이상
체a)

남성

(3,857)

시간

빈곤

35 212 185 126 74 632

17.07 25.63 16.47 12.61 10.53 16.39

시간

비빈곤

170 615 938 873 629 3,225

82.93 74.37 83.53 87.39 89.47 83.61

Chi2(df=4)(p-value) 79.7104(.000)

여성

(3,069)

시간

빈곤

67 187 200 203 86 743

26.91 34.38 24.18 24.20 14.10 24.21

시간

비빈곤

182 357 627 636 524 2,326

73.09 65.63 75.82 75.80 85.90 75.79

Chi2(df=4)(p-value) 65.6137(.000)

  주 : 체 시간빈곤율 :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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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수 과 직종별 시간빈곤율을 살펴보면 간수  학력과 서비스 

매직, 사무직 시간빈곤율이 높다. 교육수 에서 주목할 부분은 간학력자의 

시간빈곤율이 높다는 과 고졸 이하 학력자의 시간빈곤율이 고학력자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다. 이는 연령과 일정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앞서 시간빈곤율이 낮은 40 , 50 는 학진학률이 높지 않았으며, 4년제 

이상 학력자의 비 이 증가한 시기가 1990년  반 이후라는 이 학력자

의 시간빈곤율이 상 으로 높지 않은 원인으로 보인다.9) 

다만 직종별 시간빈곤율은 뚜렷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리직  ( )

문가의 시간빈곤율이 단순노무직보다는 상 으로 높고 비숙련 사무직  서

비스․ 매직종의 시간빈곤율보다는 낮으나 격한 차이는 아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체 인 시간빈곤율은 이 의 다른 연구에 비

하여 비슷하거나 근소하게 낮은 수 이다. 성별을 심으로 한 시간빈곤 분포

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는 지면상 생략하 으나 가구소득  기혼

<표 3> 교육수   직종별 시간빈곤율

(단 : %)

교육수 직종

고졸

이하

문

졸

4년제 

이상
계

리/
( )
문가

사무
서비스

/ 매
기술

단순

노무
계

시간

빈곤

715 248 412 1,375 310 286 294 265 220 1,375

19.91 22.50 18.45 19.85 19.10 19.83 22.69 19.79 17.94 19.85

시간

비빈곤

2,876 854 1,821 5,551 1,313 1,156 1,002 1,074 1,006 5,551

80.09 77.50 81.55 80.15 80.90 80.17 77.31 80.21 82.06 80.15

Chi2(df)
(p-value)

7.6373(2)(.022) 9.9211(4)(0.042)

  주 : 1) 각 셀의 첫 행은 빈도 수(n), 두 번째 행은 집단의 백분율(%)임.

2) 비경제활동인구는 직종 응답이 없으므로 직종계와 교육수 계는 차이가 있음.

9) 여기서는 생략하 으나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면 문 졸(29.63%)>고졸 이하(28.62%)> 
4년제 이상(20.19%) 순으로 시간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체 연령보다 고졸 이

하와 4년제 이상 학력자의 격차가 벌어진다. 논문심사 과정  이 부분에 해 날카롭게 

논평해 주신 심사 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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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의한 시간빈곤율도 크게 다르지 않아 남성은 월 가구소득 구간 300~600

만 원인 경우, 여성은 500~800만 원인 경우 시간빈곤율이 상 으로 높았다. 

이는 남성 시간빈곤은 체로 외벌이 가구이거나, 가구소득에서 남성의 비 이 

높을 때 주로 발생하는 반면, 여성은 맞벌이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

이 높을 때 “가사노동+장시간 노동”의 조합으로 시간빈곤에 빠질 험이 높

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시간빈곤 상황의 주말과 야간의 시간배분 황을 살

펴본다.

2. 시간빈곤인구의 시간배분과 비사회  시간의 노동

먼  가장 일반 인 일주일 체의 시간배분 황을 살펴보자. [그림 2]는 분

석 상 체의 시간배분 황과 시간빈곤인의 시간배분, 기혼 시간빈곤인의 시

간배분 황을 정리한 것이다. 행동 분류는 기존의 시간빈곤 연구  [그림 1]

과 동일하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 으며, 주행동 한 가지만을 기 으로 하

다. [그림 1]이 시간구성별 분포상의 특징을 보여 다면 [그림 2]는 각 시간빈

곤 유형별 시간구성의 평균 인 특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별, 연령별 시간빈

곤율을 나타낸 <표 2>에서 유추되는 사항의 연장선으로 기혼 여부에 따른 시

간구성을 추가하 다. [그림 2]에서 확연한 으로는 첫째, [그림 1]과 마찬가지

로 필수시간에는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시간빈곤인 

경우의 필수유지시간이 근소하게 길다. 필수시간은 1주 체의 약 44%, 1일 평

균 약 10.56시간을 차지한다. 이는 자기유지를 한 활동이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극단 인 경우 수면부족과 불규칙 인 식사 혹은 짧은 식사시

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평균 인 필수유지시간은 체로 유사하다.

둘째, 그러함에도 시간빈곤 집단과 시간비빈곤 집단의 큰 차이는 남성은 유

노동  련 시간, 여성은 남성보다는 짧지만 지 않은 유 노동  돌 시

간에서 발생하며, 셋째, 기혼인 경우에도 남성-장시간 노동, 여성-유 노동+가

사/돌 에의 시간배분이 시간빈곤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시간빈곤 남성의 

유 노동시간은 1주일 기  약 67.2시간, 주 7일 노동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여

도 하루 9.6시간을 노동  노동 비, 학습에 시간을 할애한다. 주6일 근무한다

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하루 약 11.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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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간빈곤인구의 시간구성 황

(단 : %)

 여성은 기혼 기  1주일 53.16시간 가량을 일하는데 이 역시도 ILO의 장시간 

노동기 (주 48시간)을 넘는 수 이다. 한 기혼 시간빈곤 여성의 1일 평균 가

사  돌 노동시간은 2.98시간인 반면 남성의 가사  돌 노동시간은 1일 평

균 0.96시간, 약 1시간이다. 넷째, 여성은 기혼인 경우 유 노동시간 비 이 근

소하게 감소하지만(32.43% →31.64%), 신 가사  돌  시간이 이보다 더 

근소하게 늘어난다(11.3% →12.45%). 따라서 결혼 후 시간빈곤 가구의 시간배

분이 남성은 극단 으로 유 노동에, 여성은 남성보다는 지만 결코 짧지 않

은 장시간 유 노동과 가사+육아의 이 부담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성별  연령 별 시간빈곤 황을 살펴본 1 에서 유추한 과도 체로 

일치한다. 결과 으로 반 인 평균 자유시간이 주당 약 46.93시간, 하루 6.7

시간 내외인데 반하여 시간빈곤인의 자유시간은 주당 19.3시간, 하루에 채 3시

간이 되지 않는다. [그림 2]의 분류가 분석의 편의를 하여 주행동 한 가지만

을 기 으로 했다는 에서 동시행동을 고려하여 자유시간의 질을 분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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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빈곤인의 자유시간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주 의 시간 배분에서도 시간빈곤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면 비

사회  시간, 즉 야간과 주말의 시간활용은 어떻게 다른가? <표 4>는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주  노동시간과 야간노동시간, 주말노동시간을 정리한 결과이다.

이집단 t검정 결과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비사회  노동시간은 모두 유의한 차

이가 있다. 시간비빈곤인 경우도 야간에는 49.712분, 주말에는 266.074분가량 

일하며 시간비빈곤이라 하여 비사회  시간의 노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

빈곤이 상  기 으로 정의되며 한국의 반 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자유

시간이 많다 하여도 비사회  시간의 노동이 없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든 시간빈곤이 시간비빈곤에 비하여 노동시간

이 더 길다는 은 분명하다. 특히 사회  시간인 주 ․주간보다 주말  야간 

노동시간의 집단 간 차이가 더 크다. 집단 간 평균비에서 시간빈곤은 시간비빈

곤에 비하여 주 ․주간에는 1.37배 더 일하는 데 그치지만, 야간에는 1.76배, 

주말에는 1.56배 더 일한다. 이 에서 시간빈곤의 노동시간 특성은 사회  시

간보다 비사회  시간과 더 면 한 계가 있다. 

<표 4> 시간빈곤별 야간  주말노동시간 차이(집단 간 t검정)
a)

(단 : 분)

N mean std.dev t %b)

주

노동시간

시간빈곤 1,018 551.385 190.413
-21.692*** 1.377

시간비빈곤 4,206 400.483 231.824

 체 5,224 429.889 232.165

야간

노동시간

(주 +주말)

시간빈곤 1,375 87.564 121.602
-10.836*** 1.761

시간비빈곤 5,551 49.712 89.686

 체 6,926 57.226 98.022

주말

노동시간

시간빈곤 357 416.247 276.436
-9.1742*** 1.564

시간비빈곤 1,345 266.074 269.230

 체 1,702 297.573 277.498

  주 : 1) 집단 간 이분산을 가정함. 

2) 각 노동시간 별 시간비빈곤 집단 평균에 한 시간빈곤 평균의 비율.

*** p<0.001, ** p<0.01,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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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간빈곤별 주   주말 자유시간 차이(집단 간 t검정)
1)

(단 : 분)

N mean std.dev t %2)

주

자유시간

시간빈곤 1,018 80.010 58.979
56.741*** 0.330

시간비빈곤 4,206 242.328 141.589

 체 5,224 210.697 144.748

주말

자유시간

시간빈곤 357 113.866 94.786
27.311*** 0.376

시간비빈곤 1,345 302.863 174.821

 체 1,702 263.219 178.754

  주 : 1) 집단 간 이분산을 가정함. 

2) 각 노동시간별 시간비빈곤 집단 평균에 한 시간빈곤 평균의 비율.

*** p<0.001, ** p<0.01, * p<0.05.

반면 자유시간의 차이를 보면 시간빈곤 집단 간의 통계  차이는 주 , 주말

의 모든 경우에 유의하나 상 으로 주말 자유시간의 차이는 다. <표 5>에

서 주말 자유시간은 시간빈곤인 경우 113.866분으로 시간비빈곤에 비하여 

188.997분, 약 3시간가량 으며 이는 시간비빈곤의 37.6% 수 인 반면, 주  

자유시간은 시간빈곤 집단이 시간비빈곤의 33%수 이다. 상 으로 주 의 

자유시간이 더 으며, 휴일노동보다 야간노동이 시간빈곤의 특성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시간빈곤 상황에서의 비사회  노동과 시간빈곤인의 특성

기술통계  특성과 집단 간 검정 결과 첫째, 남성의 시간빈곤 원인은 주로 

장시간 노동에서, 여성의 시간빈곤은 남성보다는 짧으나 지 않은 유 노동시

간과 가사/돌 시간에서 비롯된다. 둘째,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사회  시간, 즉 

주 ․주간의 노동시간보다 비사회  시간인 주말  야간노동시간에서 더 큰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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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게 시간빈곤 상황에서 비사회  노동시간의 차이를 알아보자. 

<표 6>은 야간노동시간의 차이를 시간빈곤 여부에 따라 집단별로 분석하고, 이

를 다시 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1)과 (4)에서 알 수 있듯 시간빈곤에 계없

이 남성의 야간노동시간이 더 길지만 시간비빈곤의 성별 격차보다 시간빈곤 상

황의 성별 격차가 더 크다. 이는 국내 노동시간 연구가 밝힌 바 있듯 남성의 

장시간 노동 경향이(가령 배규식 외, 2013 등) 비사회  노동시간, 시간빈곤 상

황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성별과 연령에 따라 시간빈곤율에 차

이가 있음을 앞에서도 확인하 으며, 국내 시간빈곤 연구는 시간빈곤 여부에 

연령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 으나(가령 박 은 외, 2015; 김미 ․박

미려, 2017 등), 비사회  시간 의 노동시간에 있어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 경

우 연령보다 일자리 특성이 유의하다는 에서 연령효과보다는 생애주기에 따

라 얻게 되는 서로 다른 일자리 특성 차이가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표 6>에서 여겨 볼 은 시간빈곤 여성일 때와 시간비빈곤 남

성일 때 야간노동시간 특성이 다르다는 이다. 일반 으로 개인소득이 증가할

수록 야간노동시간 역시 증가하며, 이 게 월임 이 노동시간과 정 인 계인 

원인은 낮은 임 을 과근무로 벌충하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개인소득과 야간

노동 간 정 인 계는 시간빈곤 에는 여성인 경우에만 찰된다.10) 한 직

군별 시간빈곤율 차이에서 살펴보았듯 리자와 문가에 비하여 비숙련직의 

야간노동시간이 길 것으로 상되었으나 남성은 시간비빈곤인 경우 문직과 

사무직 간 야간노동시간 차이는 없으나 그 외 직종은 문직보다 야간노동시간

이 길고, 반 로 여성은 시간빈곤인 경우 직종 간 차이가 유의하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으로, 시간부족 상황을 래하는 장시간 노동

이라 하여도 남성은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주야에 계없이 이루어지는 데 반

하여 여성의 시간빈곤을 만드는 노동시간 특성은 서비스/ 매직이나 단순노무

직의 야간노동에 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여성의 시간빈곤에는 야간

노동시간의 차이가 유의한 향을 미친다.

10) 다만 소득과 시간빈곤여부, 야간노동시간 간의 계를 보다 면 하게 분석하려면 시간당 

임 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나 앞서 3장에서 밝혔듯 생활시간조사의 소득 정보가 간으

로 조사되기에 여기서는 시간당 임 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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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간빈곤 상황에서 야간노동의 특성

Y : 야간

노동시간

시간빈곤 시간비빈곤

(1) 체 (2)남성 (3)여성 (4) 체 (5)남성 (6)여성

성별
69.3549*** 26.2460***
(10.5248) (3.7853)

연령(표 화) 10.2113 11.4499 10.0504 -4.1475 -4.1442 -2.5655
(5.7708) (9.4910) (5.9927) (2.1585) (3.3337) (2.4881)

교육수

(기 :
고졸

이하)

졸
10.5440 12.9531 9.5647 -0.7105 2.1500 -7.9075
(13.2669) (21.3472) (15.5949) (5.3790) (7.7342) (6.8675)

4년제
 -5.5230 -22.7333 15.4560 -14.8707*** -16.3353** -13.9056*
(11.4095) (16.7681) (14.8026) (4.2524) (5.6547) (6.4563)

유배우자 -46.4181*** -35.1951 -35.9772* -5.9956 -2.4175 -9.5146
(12.7540) (20.3902) (14.8669) (4.6319) (7.1880) (5.3973)

가구소득
7.3082 29.2227** -10.6210 -2.8015 -5.4574 -0.3924
(5.8428) (10.3243) (5.8046) (2.0712) (3.2387) (2.5551)

개인소득 7.0567 -9.7978 23.6651** 9.2443*** 9.4019** 14.4041***
(6.7482) (10.8284) (7.5239) (2.2914) (3.0910) (3.8844)

일제
-32.2510* -63.8131* -23.3033 9.2005 -2.0927 14.1991*
(14.5539) (30.2909) (16.1108) (6.3384) (12.0949) (5.7531)

정규직
31.7744** 40.7389 29.5297* 6.2158 10.1169 0.2461
(11.9675) (21.4653) (13.9015) (5.4404) (9.1558) (5.3060)

직군

(기 :
리․

문직)

사무직
-14.9957 -15.5780 -4.7766 -13.5751*** -7.1140 -23.5884***
(8.4594) (14.2205) (9.1153) (3.8455) (5.0173) (6.1393)

매/
서비스

48.9516*** 57.8929 48.9592** 22.6892*** 34.2493** 11.7671
(14.6672) (29.5694) (15.6254) (6.1819) (10.6487) (8.5665)

기술 49.0400** 47.8293* 47.3878* 18.0538** 23.3377*** 3.3515
(15.4173) (20.2919) (21.0598) (5.8555) (6.9045) (9.8105)

단순

노무

42.3131* 47.5012 45.4487* 29.9911*** 39.1734*** 16.7574
(16.8714) (27.4523) (21.7502) (6.6071) (10.0265) (9.3190)

상수 79.2395*** 171.0666*** 63.1761** 21.9774*** 48.0447*** 34.9374***
(19.9112) (36.8433) (21.5674) (6.3345) (9.6544) (9.9871)

N 1,375 632 743 5,551 3,225 2,326
R2 0.1470 0.0960 0.1187 0.0665 0.0396 0.0534

Adjusted-R2 0.1390 0.0785 0.1040 0.0644 0.0360 0.0485

  주 : 호 안은 로버스트 표 오차. 분석 결과는 표집 가 치를 용한 결과임.

*** p<0.001, ** p<0.01, * p<0.05.

한편 <표 7>은 주말노동에 한 시간빈곤의 특성을 보여 다. 집단 간 t검정 

결과에서는 주말노동보다 야간노동이 시간빈곤과 련이 깊은 것으로 보 으

나 회귀모형의 조정된 결정계수(Adjusted-R2)를 기 으로 하면 시간빈곤에 따

른 차이는 주말노동에서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을 분석한 

모형의 결정계수, 즉 (3)과 (9), (6)과 (12)를 비교하면 야간노동보다 주말노동에

서 시간빈곤 여성의 비사회  노동시간 특성이 잘 드러난다. 시간빈곤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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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간빈곤 상황에서 주말노동의 특성

Y : 주말

노동시간

시간빈곤 시간비빈곤

(7) 체 (8)남성 (9)여성 (10) 체 (11)남성 (12)여성

성별
67.6537* 55.6028*
(32.3975) (21.9772)

연령(표 화)
40.0947* 79.5140** 0.1254 -25.0813* -37.3139* -0.9427
(18.8741) (30.2673) (21.5065) (10.2350) (14.7673) (14.1112)

교육수

(기 :
고졸

이하)

졸
42.4144 80.7118 5.7778 -5.8180 -9.2972 3.3612
(39.6400) (55.1916) (50.4257) (27.7784) (37.6786) (38.1070)

4년제
8.7419 -0.2006 45.7955 -21.9670 -40.8504 4.5167

(44.1655) (65.4798) (50.0396) (25.0731) (31.7359) (36.9165)

유배우자
-87.2839* -82.2875 -59.5858 -13.7352 -29.7160 10.8167
(34.2490) (51.3371) (41.6382) (23.1854) (33.2616) (31.2251)

가구소득
-36.0022 24.4898 -73.1946** -24.4301 -45.1153* -8.5402
(20.5734) (33.1338) (24.6791) (13.0936) (21.1944) (15.8725)

개인소득
43.6483* -25.5636 84.6625*** 18.9857 24.4909 41.8606
(20.9532) (36.3007) (18.6679) (15.2887) (20.5784) (26.4567)

일제
33.8355 16.6648 50.1821 79.9876*** 64.3783 76.9829**
(51.9944) (98.4523) (65.2344) (23.6569) (42.0973) (27.4438)

정규직
73.6474 155.5867* 32.9078 26.8001 -10.1903 55.1437*
(44.3012) (66.1794) (60.0966) (23.5536) (38.9515) (27.3696)

직군

(기 :
리․

문직)

사무직
-29.7102 -52.1488 0.3846 -6.0358 17.6973 -42.1584
(44.5322) (66.1162) (57.1854) (28.8073) (36.6345) (44.4296)

매/
서비스

74.2608 13.0462 122.4129* -6.8222 -48.8850 28.0814

(43.9526) (80.5599) (47.8864) (32.2930) (53.5463) (39.5011)

기술
53.2294 25.3295 91.7303 -3.8006 -37.2097 87.1288*
(50.3353) (64.1728) (92.5380) (30.6775) (37.6252) (43.4516)

단순

노무

126.9068** 39.1726 187.8964*** -6.7747 -44.1470 30.0051

(48.0540) (71.4167) (55.8030) (33.0824) (47.3426) (42.4742)

상수
399.3597*** 497.4542*** 345.2806*** 230.1721*** 361.9117*** 172.7405***
(58.7656) (117.3622) (66.9777) (31.6185) (49.7319) (41.9457)

N 357 158 199 1,345 768 577

R2 0.1632 0.1196 0.2351 0.0701 0.0418 0.1003

Adjusted-R2 0.1320 0.0467 0.1860 0.0610 0.0266 0.0812

  주 : 호 안은 로버스트 표 오차. 분석 결과는 표집 가 치를 용한 결과임.

*** p<0.001, ** p<0.01, * p<0.05.

개인소득과 주말노동시간은 정 인 계인 반면, 가구소득과는 부의 계를 보

이는데 이는 일반 인 노동시간과 소득 간의 계와도 유사하며, 시간빈곤 

체를 상으로 한 모형 (7)에서도 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동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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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계가 주말인 경우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서 더 분명하다는 은 일반

인 좋은 노동시간 외에 좋지 않은 노동시간 의 노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성별과 연령 의 일자리 선택과도 무 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상 으로 

남성의 노동시간 가 보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매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의 주말노동 경향 역시 시간빈곤인 

경우에 찰된다. 이는 <표 5>의 경향보다는 덜 하지만 주말노동시간에 있어서

도 시간빈곤 여성의 노동이 남성보다 두드러진다. 다만 앞서 [그림 2]에서도 살

펴보았듯, 시간빈곤의 일차  원인이 남성은 장시간 노동, 여성은 장시간 노

동과 돌 /가사의 이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을 고려하면 시간빈곤과 비사

회  시간 의 노동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남성은 주야에 계없이 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에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반면, 여성의 시간빈곤 원인  노동시

간 측면은 비사회  노동시간이 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한다 볼 수 있다. 

그 외 주말노동시간의 특성으로 야간노동에서는 크게 유의하지 않던 연령이 

남성으로 상을 한정할 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

간빈곤 남성은 연령과 주말노동이 정 인 계인 반면, 시간비빈곤 남성은 부

인 계를 보인다. 앞서 성별  연령별 시간빈곤율의 특징상 20․30 의 시간

빈곤율이 상 으로 높았던 을 고려하면, 20․30  후반까지는 주말노동시

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40  이후 주말노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한 학력이 주말노동시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고 남성인 경우에 연령효과가 발생한다는 에서, 앞서 <표 3>에서 나타난 

학력자와 고학력자 시간빈곤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주로 연령에 의한 효과

(세  간 학력 차이와 유 노동시간 차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과 함의

이 연구는 시간빈곤 연구에서 시간의 길이에만 주목하지 않고 특정 시간 의 

시간 배분 차이에 주목하고자 비사회  노동시간인 주말  야간노동시간을 결

정하는 특성을 분석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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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시간빈곤율이 상 으로 더 높고 여성의 시간빈곤은  연령 에 고르

게 분포되어 있으나 남성은 30 에 시간빈곤이 집 되며 이는 남녀의 생애주기

별 경제활동과 무 하지 않다. 둘째, 남성의 시간빈곤 원인은 장시간 유 노동

인데 반해 여성은 시간빈곤 남성보다는 짧지만 지 않은 유 노동과 가사/돌

노동의 병행이 시간빈곤의 원인이다. 셋째, 시간빈곤 여부에 따라 주말  야

간의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을 분석한 결과 시간빈곤 집단의 노동시간이 길고 자

유시간이 지만 주 의 노동시간보다 야간․주말의 비사회  노동시간 차이

가 더 크다. 넷째, 시간빈곤과 성별에 따라 주말  야간노동시간을 분석한 결

과 비사회  노동시간은 남성이 더 길지만 비사회  노동시간의 성별 격차는 

시간빈곤 집단에서 더 큰 동시에 소득과 일자리, 종사상 지 에 의한 차이는 

여성에게서 더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빈곤 남성은 주말  야간노동시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시간빈곤 여성은 단순노무직  서비스/ 매직종 

여성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사회  노동시간이 길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의 유 노동시간 구성과 분포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계의 주 생계부양자로 남성은 체 노동시간의 길이와 비사회  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의 유 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덜 정형화되어 있기 때

문이다. 이들의 일자리 특성이 비숙련직이고 기존 연구와 같이 여성 가구주가 

시간빈곤의 지 않은 비 을 차지한다면, 비사회  시간의 노동을 통해 임 소

득을 벌충함에 따라 개인소득과는 정 인, 가구소득과는 부 인 계가 발생한

다. 요컨  사회  시간인 주  유 노동시간보다 비사회  시간의 노동이 시간

빈곤과 시간비빈곤 집단, 시간빈곤 내 성별 격차가 더 잘 드러나는 지 이다.

이 연구는 시간빈곤의 질  특성으로 비사회  시간을 연구하 으나 한계와 

보완할 이 많이 있다. 우선 타이 과 노동 강도, 공간  유연성, 시간의 자율

성 등 다양한 노동시간 배치를 일 된 차원으로 구성하여 시간빈곤 집단 간 차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동시행동 역시 자유시간의 질과 시간주권을 

해 시간빈곤 연구의 시각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생활시간조사의 동시행동 

문항과 시간  자료의 동일활동 지속시간을 측정하면 동시행동과 시간 연속성

에 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수를 삶의 만족도, 스트 스 

 감정 련 문항에 연 하면 유 노동시간과 시간활용의 특성이 시간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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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삶에 미치는 향을 총체 ․심층 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 상하는 시간활용 실태와 시간에 한 자기결정은 조  더 숙고

와 창의 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 듯 노동시간의 다양한 특성을 시간빈곤

과 결합시키는 것은 이 연구의 향후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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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시간빈곤 상황별 각 구성시간의 기술통계

N Min
1Q

(25%)
2Q

(median)
mean std.dev

3Q
(75%)

Max

체

자유시간

6,926

0 1,260 1,830 2,001.419 1,072.768 2,520 8,300

노동시간 0 500 2,350 1,878.015 1,276.793 2,850 5,850

헌신시간 0 50 300 448.351 520.400 650 4,100

시간

빈곤

자유시간

1,375

0 600 840 774.4 266.520 1,000 1,130

노동시간 0 1,320 2,650 2,320.771 1,269.234 3,250 5,850

헌신시간 0 80 350 508.604 537.612 760 3,650

시간

비빈

곤

자유시간

5,551

1,140 1,600 2,060 2,305.356 976.199 2,700 8,300

노동시간 0 160 2,250 1,768.343 1,254.856 2,750 5,050

헌신시간 0 50 260 433.426 515.010 620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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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orking Time in Time 

Poverty

Shin, Youngmin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unsocial hours working in time 

poverty. Time poverty is caused by long working hours for male and long 

working hours and dual burden of caring and housework for female. It has 

not been studied that time allocation according to time zones of time-poor 

individuals and their difference, in spite of existing researches find out the 

cause, characteristics of time poverty and the relation time poverty and 

life-work balances and so 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poverty and various working time arrangements, among which 

unsocial hour labor. As a result of an analysis using time-zone data and 

time-quantity data in the 5th Living Time Survey(2019), the time-poverty rate 

is about 20%, and the time poverty rate is higher for women, 30s, vocational 

college graduate, and unskilled workers. In case of time poverty, the difference 

between weekend work and night work is relatively larger compared to the 

difference weekly work in non-poverty situation. In the regression analysis 

by time poverty group, the primary cause of long-time work at night and 

weekends was from job differences, while differences in weekend and night 

time work were only significant for women in time poverty situation. This 

result is that men are in general long working hou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in time poverty, and there is not much variation between individuals 

in working hours, whereas women fall into time poverty when working long 

hours as well as housekeeping and caring. 

Keywords : time-poor, unsocial hour, working time arrangements, free time, long 

working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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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국민연  DB」를 활용하여 특고종사자와 비(非)특고종사자의 

다양한 국민연  가입지표들을 비교․분석하여 특고종사자의 불안정성을 검

토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고종사자 집단은 이들이 빠

진 지역가입자 집단보다 가입기간과 소득 변동성 측면에서 더욱 불안정해 

보인다. 둘째, 산재보험 특례 용 특고종사자 9개 직종의 징수율은 67.2%지

만 사업장가입 특고종사자 집단의 징수율은 100%에 육박하여, 지역가입 특

고종사자는 징수율 측면에서 더욱 불안정하다. 셋째, 특고종사자의 몇몇 지

표상 불안정성과 달리 이들은 특고종사자가 빠진 지역가입자 집단보다 가입

률과 기 소득월액 수 이 높았다. 종합하면, 특고종사자들의 국민연  가입

지표는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혼재된 양상으로 타 사회보험과 달리 국민연

에서는 이들이 불안정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고종사자의 국민

연  불안정성에 처하기 해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환하는 것보다 실

제 데이터에 입각한 응을 펼치는 방안이 효과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격한 소득 하락을 겪는 소득 특고종사자에게 한시 으로 보험료를 지원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특고종사자를 한 제도  응은 ․장기 으로 

직종보다 속성 심의 근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는 소득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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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라 확충 등 제도 외 인 응을 병행해야 더욱 효과 일 것이다. 셋째, 

특고종사자의 사회  보호를 종합 으로 확 하려면 국민연 을 포함한 4  

사회보험이 일 된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여 나아가야 한다. 넷째, 근로자

의 장자 인화에 따른 특고종사자의 무분별한 확산과 이들의 소득 축소신

고를 최소화하기 한 제도 외 인 응이 필수 이다.

핵심용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연 , 사회보험 불안정성

I. 서 론

COVID-19가 만들어 낸 사회․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를 한 사회  보호를 제공하려는 논

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법․제도 으로는 자 업자에 속하면서도 

소득 종속 정도와 업무수행방식은 근로자와 유사한 특고종사자에 한 논의는 

비교  오래 부터 지속되었다. 2001년 노사정 원회를 시작으로 2006년 ‘특

수형태근로종사자 책추진 원회’, 비 형근로자 보호방안연구 원회(2013), 

조돈문 외(2015)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학계는 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실질

인 정책 응으로 이어지는 동력은 약했다. 그러나 특고성을 갖는 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특고종사자의 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산재보험

법 개정안, 특고종사자가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을 한 응 필요성은 차 구체화되고 있다.

특고종사자는 근로자성과 자 자성이 혼재하는 특성뿐만 아니라 실 에 따

른 소득변동이 심하다는 직업  특수성을 보인다. 일반 인 경제 상황에서 이

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으나 경제 침체 등에 따라 노동시장에 외부 충격

이 발생하면 특고종사자 본인이 아닌 제3자(사업주나 고객 등)가 노무 제공량

을 조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시 말해, 특고종사자는 부분 임 혹은 도

계약을 체결하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1)로서 자 업자(自營業 )

1) 이들은 “온 한 의미에서의 자기 계산과 험으로 업활동을 하는 자”를 뜻한다(박제성 

외, 2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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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더 이상 자 (自營)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작년 부터  세계를 

휩쓸고 있는 COVID-19의 사회․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특고종사자의 소득․

고용 불안정성은 상당했다. 컨 , 제1차 긴 고용안정지원 을 받은 특고종

사자의 COVID-19 기 이 과 이후(20년 3~4월 평균) 월소득을 비교하면 

체 평균 감소율이 69.1%일 정도로 불안정한 양상이었다(고용노동부, 2020a). 

이처럼 이들의 소득․고용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결국 사회보험 불안정성2)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국민연  측면에서도 특고종사자를 한 사회  보호를 

제공하기 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재․고용보험과는 제도  맥락이 

다른 듯하다. 두 제도에서 나타난 논의는 이들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하는 것인

데 비해 국민연 은 이미 의무가입하고 있는 제도  틀 내에서 추가 인 안

을 찾는 모습이다. 일단 산재․고용보험이 가입을 허용하거나 하게끔 규정한 

반면 국민연 은 특고종사자가 가입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한 보

험요율인 9%를 낸다는 에서 이들을 차별하는 제도  요소는 없다. 그러나 특

고종사자는 부분 지역가입자로서 단독으로 보험료를 액 납부하며 소득변

동이 심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형식 으로 제도에 가입할 뿐 실질 으로는 불안

정하다는 지 이 제기된다3). 이에 따라 국민연  측면의 최근 논의는 사업장가

입으로의 가입종별 환을 심으로 특고종사자의 사회  보호를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주로 개된다(국민연 제도발 원회, 2018; 보건복지부, 2018). 

본 연구는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불안정성에 한 지 의 타당성을 단하

기 해 이들의 가입실태를「국민연  DB」를 활용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가 4  사회보험  국민연 제도로 특고종사자를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우선 산재․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 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반을 

내는지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이러한 특성을 통해 실

에 따른 소득변동이 심한 특고종사자의 직업  특수성이 여실히 드러날 수 

2) ILO(2012: 29)는 ‘불안정성’을 네 가지 유형(임 , 고용, 사회  보호, 노동권)으로 분류

하는데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불안정성은 사회보험의 가입  용과 련된 사회  보호의 

불안정성을 뜻한다. 더욱 구체 인 논의는 서정희(2015)를 참고하길 바란다.
3) 를 들어, 서정희(2015)는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용

제외 근로자로 규정하는「국민연 법」시행령 제2조 제2호로 인해 특고종사자가 제도 으

로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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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왜냐하면, 부분 특고종사자가 속한 지역가입 종별은 가입자의 신고소

득에 기 한 기 소득월액으로 보험료 수 을 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가

입에서 특고종사자의 심한 소득 변동성은 소득의 하향신고는 물론 보험료 체납 

등으로 구 될 여지가 크다. 

둘째, 건강보험에서 특고종사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직장가입자

로 가입하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더라도 납부와 혜택의 시간  간격이 

짧으므로, 직업  특수성을 더욱 효과 으로 보기 해서는 건강보험보다 

국민연 이 더욱 합할 것이다.

상술한 두 가지 측면으로 인해, 본 연구는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가입실태

를 분석하기 해「국민연  DB」를 활용하여 이들의 가입률을 악하고, 비특

고종사자와 특고종사자의 가입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해

하는 로 특고종사자는 직업  특수성으로 인해 납부 이력을 안정 으로 유지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지를 분석하여 국민연  불안정성에 한 인식과 실재

(實在)가 일치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궁극 으로 향후 펼쳐질 

정책 응의 방향을 조심스  측해 보는 데 도움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

구는 구체 인 국민연  가입실태를 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 특고종사자를 둘

러싼 이론․제도  논의를 진행한다. 제3장에서는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가입 

황을 악하고, 제4장에서는「국민연  DB」를 통해 특고종사자의 가입 특성

을 악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내용을 토 로 정책제언을 도출하

며 본 연구를 마무리한다.

Ⅱ. 표 고용 계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종사자를 둘러싼 논의의 출발 은 이들의 명칭에 나오듯이, 왜 일반 근

로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인지 악하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특고종사자를 ① ‘계약의 형식과 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 법」등이 용되지 아니하며… ( 략)’,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 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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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하며,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산

업재해보상보험법, 2020. 6. 9). 다시 말해, 특고종사자는 근로자와 비슷하게 주

로 단일 사업과 련된 노무를 단독으로 상시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데도 근로

자 지 를 법․제도 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처럼 특고종사자가 근로자와 여

러 측면에서 유사함에도 서로 다른 법․제도  우를 받는 상은 왜 나타나

는 것일까? 이는 표 고용 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를 심으로 

근로자의 법  권리와 사회  보호 등이 형성되었던 통 인 노동시장이 오늘

날의 사회․경제  환경에 더는 온 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뜻하는 것을 뛰어넘어 표 고용 계를 주축으로 형성  발

된 기존 복지국가의 변화 한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표 고용 계는 고용 련 내용을 다루는 법조문에 등장하는 표 이 아니라

서 교과서 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다만 OECD(2019: 67)와 ILO(2016: 

7)는 ① 일제(full-time), ② 무기(無期)직(open-ended), ③ 제3자가 없이 방

의(bilateral) 당사자가 존재하고,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는(dependent) 

것을 표 고용 계의 특징으로 본다. 법․제도  측면에서 근로자(employee)는 

통 으로 노동시장의 주된 고용형태로서 표 고용 계에 해당했고, 이를 토

로 기본 사회입법과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연 , 고용․실업, 산업재해, 보건

의료 제도 등이 형성  확 다4)(Deakin, 2002: 193; ILO, 2016: 11). 따라서 

술한 제도 등과 제도별 하  규정은 표 고용 계를 심으로 주요 상과 

용 수 이 다르다. 나아가 노동권과 사업장 내 생․안 , 훈련․연수 등의 

규정도 표 고용 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용 여부가 결정된다. 결국, 법  

근로자 지 를 인정받는지는 이를 심으로 형성  확 된 규제 체계에 놓

이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최근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회․경제․기술  변화는 표 고용 계로 명확히 

악하기 힘든 새로운 고용형태를 만들어 냈으며, 표 으로 특수형태근로와 

랫폼 노동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특고종사자는 서론에

서 언 했듯이, 경제․업무 으로는 사용자 종속성을 띠나 근로기 법상 근로

4) 우리나라의 기존 사회입법에서는 근로기 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원천 으로 용하나 사

회보험에서는 제도별로 규정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물론 근로기 법상 근로

자가 아닌 비임 근로자도 ( )의무 혹은 자발 으로 가입하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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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리는 법  권리와 사회  보호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 이처럼 법  규정이 생겼던 과거와 최근의 사회․경제  환

경이 더 이상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면, 법․제도상의 유연한 응으로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 하여 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공 연 을 일  도입한 연 선진국들은 특고종사자처럼 

종속성을 가지는 자 업자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정책  응을 펼

쳐왔다.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처럼 이들이 내는 연 보험료 수 을 종속성 

정도에 따라 근로자보다 낮게 규정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보험료 

반을 내도록 규정한 응(OECD, 2019: 92)이 부분이다. 한편, 독일이 1983

년에 도입한 술인 사회보험기 (Künstlersozialkasse)처럼 반을 술인이나 

작가(단, 술․출  업무로 연소득이 최소 €3,900는 충족해야 함) 본인이 연

보험료 50%, 사업주가 30%, 정부가 20%를 분담하는 경우도 있다(OECD, 

2018: 126~131). 우리나라 국민연 이 모든 가입종별에 동일한 보험요율을 용

하는 을 감안하면, 독일처럼 특고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여주는 응이 

실 으로 가능할 것이다5).

물론 부분이 지역가입자인 특고종사자의 소득수 을 악하는 것은 사업

장가입자보다 쉽지 않으므로 행정상 축소신고한 소득을 실소득으로 보거나 아

 납부 외자로 분류할 가능성도 있다. 특고종사자가 생겨나고 확산되는 이유

는 사용자가 세  는 보험료 부담 을 회피할 목 으로 실제 고용 계를 

장하는 측면과 산업․기술 환경과 노동자 의식의 변화로 인해 노동자가 다소간 

자율성을 띠며 선택하는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권 진(2010: 41~42)

이 주장했듯이 이 둘을 엄격히 분류하여 후자를 한 사회  보호를 확 하고, 

자에 해서는 노동법 으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응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실 으로 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상의 노력이 요구되며 

국민연  측면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단된다. 왜냐하면, 왜, 어떻게 특고종사

자로 종사하게 되었는지 간에 사용자가 4.5%의 국민연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

는 부분은 공통 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내 사

회  보호를 강화하기 해 단․ 기 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응이 원론

5) 실제로 2013년과 2018년에 실시한 국민연  재정계산에서 이러한 응 가능성을 고려

한 바 있으나 의미 있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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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필요해 보인다.

요약하면, 고용형태 다양화 상은 통 인 근로자-자 업자의 근법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노동자 집단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하고 복

잡해진 노동시장에서 고용은 근로계약에서 임․도 계약으로, 소득은 월

에서 일감, 건당, 로젝트 방식으로 차 이동하는 액화노동(melting labour)을 

흔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이승윤, 2019: 56). 이러한 상은 새롭게 생겨나거

나 확 되는 노동자들이 기본 사회입법(최 임 , 퇴직 여 등)에 용받는지

는 물론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그 다면 어떤 종별에 가입하는지 등까

지 커다란 향력을 가진다. 

국민연 에 국한하면, 근로자와 자 업자의 특성이 공존하나 지역가입 종별

에 속하는 집단과 근로소득이 있는 임 근로자임에도 지역가입 종별에 속하는 

집단을 표 으로 들 수 있다. 자는 높은 종속성의 자 업자인 특고종사자, 

후자는 임시․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임시․일용직이나 단시

간 근로자는 그나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 을 완화하여 좀 더 포 해 온 것

과 달리 특고종사자는 지 까지 논의만 무성할 뿐 실질 인 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이 근로자성을 띠지만 다수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는 

상은 국민연 제도가 근로자성과 자 자성이 혼재하는 방식으로 변하는 노

동시장에 기민하게 응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경제  변화를 

히 반 (updating)하려는 정책 응이 불충분했으며, 이를 방치하면 국민연

이 오히려 퇴행 으로 진화하는 상6)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요성에 발맞추어 특고종사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주목하는 연

구도 차 늘고 있으나 부분 산재․고용보험에 한 논의( 를 들어, 오종은, 

2011; 이호근, 2015; 노병호․성재 , 2017)에 치 되어 있다. 그나마 권 진

(2010)의 연구가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가입실태를 다루지만 최근의 사회․경

제  변화에 따라 련 자료를 더욱 세분화하거나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제외하고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불안정성을 직  다루는 시도는 부분 

데이터 근성의 한계로 인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국민

연  DB」를 통해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가입 특성을 분석하여 불안정성 여부

6) 제도를 둘러싼 실 상황은 변화하는데 제도가 이에 걸맞은 리  보수를 하지 않는 

상을 표류(drift)로 일컫는다(Streeck and Thelen, 2005). 즉, 정책결정자가 한 행 를 

하지 않아 제도가 퇴행 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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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악하고, 그 결과가 기존 논의들이 주장한 사회보험 불안정성과 체 으

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그러나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불안

정성 수 은 단순히 선형 으로 악하기보다「국민연  DB」로 확보 가능한 

다양한 가입 특성 련 지표를 통해 종합 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국, 어떤 지

표가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지, 왜 그런지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제4장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  가입 황

술한 로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불안정성은 가입 특성과 련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복합 으로 드러난다. 본 연구는 이번 장과 제4장에서 이들의 가

입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지표를 제시하며, 이번 장은 거시 인 에 

입각하여 특고종사자가 특정 시 에서 국민연 에 어느 정도 가입해 있는지를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처럼 가입률에 주목하는 근법은 사회보험 불

안정성 여부를 단하는 데 리 활용되는 동시에 상당히 직 인 방법이다.

특고종사자를 다루는 선행 연구들은 재 산재․고용보험에서 취하는 근

법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직종을 심으로 사회보험 가입 황을 악한다. 이

들은 주로 실태조사를 실시(박찬임, 2018; 박호환 외, 2011 등)하거나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권 진, 2010; 이용하 외, 

2015 등)하여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가입률을 추정하는데, 본 연구는 더욱 총

체 인 에서 이를 보기 해 후자를 채택한다. 아래 <표 1>은 통계청「경

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도출한 특고종사자(18~59세)의 국민연  가입

률을 보여 다. 이에 따르면 특고종사자의 가입률은 2010년 36.5%에서 차 

증가하여 2019년 55.0%를 기록했으며, 사업장 가입률 한 2010년 0.4%에서 

2019년 8.7%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가입률이 

높아지는 방향성은 분명 정 이나 여 히 반 인 가입률과 사업장 가입률

은 낮은 것으로 악된다.

그런데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임 근로자를 상으로 하여 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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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가입 황

(단 : 만 명,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특고종사자 
규모(A) 56.7 58.5 51.6 51.1 50.3 45.8 45.4 44.9 44.7 45.6

국민연  
가입 

특고종사자
(B)

20.7 21.8 22.9 23.5 24.9 21.9 22.2 23.7 25.4 25.1

사업장가입 
특고종사자

(C)
0.2 2.2 2.1 2.5 1.4 1.0 1.1 3.2 3.1 4.0

지역가입
특고종사자 20.5 19.7 20.8 21.0 23.6 20.9 21.1 20.5 22.3 21.1

국민연  
가입률
(B/A)

36.5 37.3 44.3 45.9 49.6 47.7 48.9 52.8 56.9 55.0

사업장 
가입률
(C/A)

0.4 3.7 4.0 4.9 2.7 2.1 2.5 7.2 6.9 8.7

  주 : 가입률은 18~59세 체 특고종사자 수 비 국민연  가입자의 비 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따라 소득을 얻는 근로자만을 특고종사자로 규정7)한다는 에서 이들의 규모

를 과소 추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은 여러 연구에서 비 을 받아왔다(국민연

제도발 원회, 2013: 67~68; 이용하 외, 2015: 174; 정흥 ․장희은, 2018: 

10; 조돈문 외, 2015: 29). 한, 산재보험에 특례 용되는 특고종사자가 2020

년 8월부터 14개 직종으로 확 된 상황에서 동 조사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

사 등 8개 직종만을 시로 들고 있어 이에 미해당하는 직종을 락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 자료라는 특성상 응답

자의 인식에 따라 국민연  가입상태를 실제와 달라지도록 만들 수 있다.8)

따라서 본 연구는「국민연  DB」와 연계된 산재보험의 특례 용인 특고종

사자 14개 직종의 국민연  가입 황을 악했다. 행「산업재해보상보험

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고종사자로부터 최 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7)「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귀하의 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실 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특수형태근로 여부를 

별한다.
8) 를 들면, 재 납부 외자인 응답자가 자신의 국민연  가입상태를 미가입이라고 인지하

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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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

공단에 입․이직신고를 해야 한다.9) 국민연 공단은 2013년부터 이들의 입․

이직 자료를 입수하여 가입자의 자격 리에 활용하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 입․이직신고를 한 약 51.9만 명의 특고종

사자  용제외자를 제외한 국민연  가입 상10)은 약 46.7만 명이다. 가입

상  소득신고자는 약 34.4만 명으로 73.6%의 가입률로서, 이  지역 소득

신고자는 약 25.1만 명(가입률 53.7%), 사업장가입 특고종사자는 약 9.3만 명

(가입률 19.9%)으로 집계되었다. 직종별 가입률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건설

기계 자차기사(95.3%)와 화물차주(92.3%), 택배기사(84.6%), 가 제품 설치원

(82.6%)은 80%를 상회하는 데 비해 속 퀵서비스 기사(39.7%)와 골 장 캐디

(33.6%)는 40%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특히, 속 퀵서비스 기사와 골 장 캐디는 납부 외율 측면에서 타 직종보다 

매우 높은 수 으로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론된다. 첫째, 공  자료를 통한 소

득 악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다. 두 직종은 특고종사자 에서

도 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 악이 특히 어렵다. 2006년 2월「소

득세법 시행령」개정 이후 동 직종과 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이들의 과세자료를 

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

업장이 소득신고는 했으나 특고종사자의 재 소득이 없다고 허  신고할 가능

성이다. <표 2>는 입․이직신고한 특고종사자를 기 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재 이들이 무소득일 가능성은 분명 낮다. 물론 두 요인은 가입률 측면에서 더욱 

불안정한 특고종사자에게도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인 이해와 달리 가입률 측면에서 악한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불안정성을 과  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의 

73.6%라는 가입률(2020년 8월 기 )은 동월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율 52.9% 

보다 약 20%p나 높다.11) 부가 으로 특고종사자의 가입률은 지역가입자의 소

 9)「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6조 제1항.
10) 가입 상에 ‘공  자료(국세청, 고용노동부 통계)로 실제 소득 발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소득신고자나 납부 외자로 분류되기 직 인 자’, 약 8만 6천 명이 포함된 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소득신고자와 가입종별 비율이 변화할 수 있다.
11) 물론 특고종사자  사업장가입자가 포함되어 있어 두 수치를 등한 치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 이 비교를 통해 체 지역가입자보다 특고종사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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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특고종사자 국민연  가입 황(2020년 8월 근로복지공단 기 )

(단 : 명, %)

총계

가입 상
용

제외3)계
소득신고 납부

외
확인 

2)소계
사업장
가입자1)

지역
가입자

 체　 519,499
466,948 343,774 93,036 250,738 37,145 86,029 52,55

1(100.0) (73.6) (19.9) (53.7) (8.0) (18.4)

보험설계사 344,481
303,942 243,157

70,610
172,54

7
15,431 45,354

40,53
9(100.0) (80.0)

건설기계 
자차기사

5,746
3,521 3,355

506 2,849 49 117 2,225(100.0) (95.3)

방문강사 48,044 45,762 32,632 5,778 26,854 2,796 10,334 2,282(100.0) (71.3)

(학습지) 47,094 44,830 32,145 5,672 26,473 2,709 9,976 2,264(100.0) (71.7)
(교육교구 
방문강사)

950
932 487

106 381 87 358 18(100.0) (52.3)

골 장캐디 33,188 31,721 10,646 2,582 8,064 10,108 10,967 1,467(100.0) (33.6)

택배기사 22,551 21,100 17,861 1,961 15,900 981 2,258 1,451(100.0) (84.6)
속 퀵서비스 

기사
21,975

20,544 8,147
4,158 3,989 5,687 6,710 1,431(100.0) (39.7)

출모집인 7,598 7,195 5,400 2,215 3,185 535 1,260 403(100.0) (75.1)
신용카드 
모집인

15,103
13,010 10,023

2,963 7,060 716 2,271 2,093(100.0) (77.0)
속 리운  

기사
17

13 9
6 3 2 2 4(100.0) (69.2)

방문 매원 12,623 12,143 7,616 1,664 5,952 358 4,169 480(100.0) (62.7)
여제품 

방문 검원
5,919

5,775 2,958
431 2,527 407 2,410 144(100.0) (51.2)

가 제품 
설치원

843
829 685

79 606 47 97 14(100.0) (82.6)

화물차주 1,411 1,393 1,285 83 1,202 28 80 18(100.0) (92.3)

  주 : 1) 반드시 해당 직종에서 사업장가입 자격을 취득하거나 용된 것은 아님(타 직종
에서 사업장가입이 된 경우도 포함).

     2) 공  자료(국세청, 고용노동부 통계)상으로 가입 상이나 실제 소득 발생 여부 
등이 미확인되어 소득신고자나 납부 외자로 분류되기 직 인 자를 뜻함.

     3) 직역연 , 기 생활수 자, 18세 미만  60세 이상 등 국민연  가입 상이 
아닌 자를 뜻함.

자료 : 국민연 공단 내부자료.

률 측면의 불안정성이 낮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설령 <표 2>에서 지역가입 상

인 특고종사자만 고려하고, 자격상태를 확인 인 자들을 모두 납부 외자로 간주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특고종사자의 가입률은 약 67%(


×  )에 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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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가입 추이

(단 :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8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율
45.7 48.2 50.3 51.9 54.7 52.9

특고종사자

가입률
60.1 66.6 68.4 71.6 72.5 73.6

상 직종 수 6개 9개 9개 9개 9개 14개

  주 : 1) 각 연도 말일 기 (2015~2019).

     2) 6개 직종(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 사, 학습지 방문강사, 골 장 캐디, 택배기

사, 속 퀵서비스 기사), 9개 직종(6개 직종+ 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속 리운  기사), 14개 직종(9개 직종+교육교구 방문강사, 방문 매원, 여

제품 방문 검원, 가 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자료 : 국민연 공단 내부자료.

득신고율보다 빠르게 증가 이다. <표 3>을 보면,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가

입률은 2015년 60.1%(6개 직종)에서 2020년 8월 73.6%(14개 직종)로 지난 5년

간 약 14%p나 상승한 을 악할 수 있다(국민연 공단 내부자료).

그러나 산재․고용보험에서 취하는 근법처럼 특고종사자를 직종 심으로 

이해하여 가입 황을 악하면 성 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산재보험 특례 용 상에 미포함된 특고종사자는 여 히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임 근로자에 해당하는 특고종사자12)는 최근의 사회․경제  변화

로 인해 기존 업종 분류로 규정하기 힘든 새로운 업종에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자의 규모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1]

에 따르면, 기타 자 업으로 분류된 비임 근로자는 2010년 약 45만 명에서 

2018년 약 265만 명으로 증했다. 이들은 컴퓨터 로그래머, 조율사, 기․

가스 검침원 등 기존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 자 업자를 포함한다. 여기

에는 특고종사자가 아닌 자 업자들도 포함되어 있겠으나, 독립된 자격으로 고

정보수를 받기보다 실 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 즉 특고종사자로 간주할 수 

있는 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0년 6월 부터 

12) 특고종사자를 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통계청이 정의하는 임 소득이 아

닌 사업소득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한 그러한 주장의 신뢰성을 더욱 

확증한다(박호환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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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자 규모 변화

자료 :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7월 말까지 코로나19 긴 고용안정지원 (1차)을 신청한 약 58.7만 명의 특

고․ 리랜서  기존 직종으로 분류하지 못한 ‘기타’ 집단이 약 14.4만 명

(2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용노동부, 2020a: 3). 이처럼 최근 비임

근로자 내 다양성이 확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직종을 심으로 특고

종사자를 분류하는 근법은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가입 황을 정교히 악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13)

한편, 특고종사자는 실 에 따른 소득변동이 심하며 경제 침체 등 외부 충격 

속에서 본인이 아닌 사업주가 노무 제공량을 제어할 가능성이 큰 계로 납부 

이력을 안정 으로 이어나가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  특수성은 이들의 

국민연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특고

종사자의 직업  특수성이 국민연  불안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보기 

해서는 특정 시 에서의 가입률을 보기보다 동태 인 에 입각한 자료가 

13)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김  외(2018), 정흥 ․장희은(2018) 등의 연구들

이 특고종사자를 규정하는 새로운 기 을 설정하고, 이를 토 로 공통 속성을 충족하는 

특고종사자의 규모를 추정하는 시도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 연구는 각

자의 기 에 따라 새롭게 추정한 특고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황까지 악하는 데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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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다음 장은「국민연  DB」를 활용하여 산재보험에 특례 

용되는 직종뿐만 아니라 국세청 사업소득 정보와 업종코드를 통해 특고성이 

있다고 추론되는 지역가입자들을 분류한 뒤, 이들의 가입 특성을 구체 으로 

분석한다.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  가입 특성

1. 가입 특성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국민연  DB」를 통해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가입 특성을 동

태 인 에서 분석하여 이들의 불안정성 수 을 더욱 종합 으로 진단한다. 

이러한 목 을 해 본 연구는「국민연  DB」에서 최  자격취득일이 198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 사이인 이들을 상으로 5% 표본을 무작  추

출한 뒤, 이들의 가입 이력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했다.14) 분석집단은 특고종사

자이며 비교집단인 비(非)특고종사자는 임 근로자로 추정되는 지역 소득신고

자와 특고종사자를 제외한 체 지역가입자로 설정한다(표 4 참고). 추가로 지

역가입 특고종사자와 사업장가입 특고종사자 간 가입 특성을 비교하여, 사업장

가입으로 환하는 응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간 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다만, 특정 시 을 기 으로 비교집단과 가입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 국

민연  가입자의 자격상태 변동을 간과하여 정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을 주의해야 한다. 를 들어,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특고종사

자가 아니 다가 2019년 12월에 특고종사자가 된 가입자와 동 기간 내내 특

고종사자인 자의 가입 특성은 당연히 다를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최근 36개월15)(2016. 1~2018. 12) 동안 동일 상태(특고종사 상태나 가입종별)

14) 동 과정을 거쳐 203만 1,439명이 추출되었으나 데이터 클리닝 작업 후 최종 으로 199만 

6,374명의 이력 자료를 이용했다.
15) 집단별 가입 특성을 분석하기 해 특정 기간 동일한 고용형태나 가입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를 상으로 비교․분석집단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간을 무 길게 설정하면 

비교․분석집단의 표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규모도 폭 감소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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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한 자들을 비교․분석집단으로 설정한다16). 분석을 한 세부 집단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2016. 1~2018. 12) 동안 3년 내내 9개 직종의 특고종사자(산재

보험 특례 용 상)에 해당하던 이들을 group 1로 명명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산재보험 특례 용 상으로서 특고종사자  종속성이 높다고 개 간주되기 때

문이다. 둘째, 분석기간에 ① 매년 최소 1회 국세청에 사업소득을 신고(즉, 사업

자등록증 보유)했으며17) & ② 신고소득의 업종코드가 인  용역에 해당하면 특

고 속성을 지닌 group 2로 명명한다. 셋째, 분석기간 3년 내내 지역 소득신고 

상태를 유지한 이들  ① 특고종사 경험이 없고(group 1이나 group 2에 미해

당), & ② 동 기간에 사업소득이 없는 자들을 지역가입한 임 근로자(group 3)

로 정의한다. 이들을 포함한 이유는 임 근로자이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 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임시․일용직과 특고종사자를 비교․분

석하여 불안정성에 더욱 노출된 집단을 악하기 해서이다. 넷째, 분석기간 

3년 내내 지역 소득신고 상태를 유지한 이들  특고 종사 경험이 있는 자

(group 1이나 group 2에 속함)를 제외한 자들을 group 4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기간 3년 내내 산재보험 특례 용 9개 직종에 속한 특고종사자  사업장가

입 상태를 유지한 특고종사자 집단을 group 5(group 1의 부분집합)18)로 정한다.

본 연구는 특고종사자의 가입 특성을 분석하기 해 가입기간  기 소득월

액 분포, 징수율, 기 소득월액의 변동성 지표들을 검토한다. 기 소득월액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재 소득신고 수 을 악하기 함이며, 가입기간과 

징수율은 특고종사자가 납부 이력을 안정 으로 쌓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최근 3년 동안 동일 가입종별을 유지한 사람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
16) 분석자료 추출 시 (2020년 10월)까지 2019년 사업소득자료가 반 된 소득자료가 입수

되지 않았으므로 2016~2018년의 자료를 부득이하게 이용했다.
17) 다만,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소득은 1년 동안의 합계치라서 연  어느 기간에 해당 소

득이 발생했는지 악할 수 없다는 을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group 2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내내 특고종사자 던 이들이 아니라 매년 최소 1회 특고 

종사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특고종사자가 근로자와 자 업자의 성격을 모두 지님에도 

특고성을 단하는 기 으로 근로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낮은 근로소득 악률 

때문이라는 을 밝힌다.
18) 특고종사자  사용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가 추출한 자료는 식별변

수를 포함하지 않아 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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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비교집단의 정의

정의

group 1
(142,000명)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내내’ 9개 직종의 특고종

사자(산재보험 특례 용 상)로 종사한 자

group 2
(1,236,520명)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① ‘매년 최소 1회’ 국세청에 

사업소득을 신고했으며 & ② 신고소득의 업종코드가 인  용역에 

해당하는 특고  속성을 지닌 자

group 3
(1,465,440명)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내내’ 지역 소득신고 상태

를 유지한 자들  ① 특고종사 경험이 없고(group 1이나 group 2
에 미해당) & ② 동 기간에 사업소득이 없는 자

group 4
(1,786,120명)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내내’ 지역 소득신고 상태

를 유지한 이들  특고 종사 경험이 있는 자(group 1이나 group 
2에 해당)를 제외한 자

group 5
(12,740명)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내내’ 산재보험 9개 직종

에 속한 특고종사자(group 1)  사업장가입 상태를 유지한 특고

종사자

단하기 해 검토한다. 이때 징수율은 보험료가 부과된 자격 취득자  기

한 내(당월) 보험료를 납부한 자(완납자)의 비 을 의미한다.

특고종사자의 소득 변동성을 악하기 한 지표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월 비 기 소득월액 변동의 댓값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변동지수이다. 여

기서 소득변동지수는 분석기간에 월 비 기 소득월액 변동률의 댓값이 

% 이상이면 1, % 미만이면 0을 부여한 뒤 이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계산한

다. 즉, 기 소득월액이 매월 ±% 이상/이하로 변화하면 소득변동지수(I)는 

1을, 반 로 기 소득월액이 매월 ±% 미만/ 과로 변화하면 소득변동지수(I

)는 0을 부여한다. 컨 , 매월 기 소득월액이 5% 이상 변동한 가입자의 경

우 가 1의 값을 가지며, 분석기간(2016. 1.~2018. 12.)에 35번의 월 변화  1

회만 기 소득월액이 5% 이상〜10% 미만으로 변동한 경우 는 0.0285(=1/35)

의 값을 갖는다.

2. 분석 결과

우선 분석․비교집단별로 국민연  가입기간의 분포를 악하여 특고종사자

가 우리가 이해하는 로 직업  특수성으로 인해 납부 이력을 안정 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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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특고  속성을 지닌 노동자

(group 2)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5~9년, 10~14년, 15~19년에 모여 있으나 

group 2는 5년 미만, 5~9년, 10~14년에 치 되어 있었다. 국민연  수 권이 

생기는 10년을 기 으로 그 이상 가입한 비 은 group 5(72.8%), group 3 

(69.9%), group 4(68.5%), group 1(58.2%), group 2(44.6%)의 순으로 나타난다. 

가입기간의 평균과 수를 살펴보면, group 1과 group 2에 속하는 특고종사

자들이 기타 집단보다 불안정하며, 특히 group 2는 수가 118개월로 반 

이상이 수 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나타난다. 한편, 사업장가입의 특고종

사자(group 5)는 기타 특고종사자 집단(group 1과 group 2)과 비교하여 가입기

간이 긴 것으로 나와 소득․고용 안정성이 상 으로 양호한 사업장가입자의 

특징이 국민연  가입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단된다. 요약하

면,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특고종사자는 납부 이력을 안정 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5> 분석․비교집단의 국민연  가입기간 분포(2018년 12월 기 )

  (단 : 명, %, 개월)

가입 기간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5년 미만
21,420 332,040 117,340 146,980 500

(15.1) (26.9) (8.0) (8.2) (3.9)

5~9년
37,900 353,240 323,000 416,740 2,960

(26.7) (28.6) (22.0) (23.3) (23.2)

10~14년
39,920 264,020 320,160 404,580 3,680

(28.1) (21.4) (21.8) (22.7) (28.9)

15~19년
26,660 177,120 395,740 470,140 3,240

(18.8) (14.3) (27.0) (26.3) (25.4)

20년 이상
16,100 110,100 309,200 347,680 2,360

(11.3) (8.9) (21.1) (19.5) (18.5)

체(명) 142,000 1,236,520 1,465,440 1,786,120 12,740

평균(개월) 150.5 131.2 174.5 170.6 174.2

수(개월) 144 118 175 169 168

  주 : 1) 인원은 5% 표본에 20을 곱하여 추정함.

2) 가입기간은 기한 내 완납과 개별납부 기간을 의미함.

자료 :「국민연  DB」5% 표본(2020. 10. 12~10. 26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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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분석․비교집단의 국민연  기 소득월액 분포(2018년 12월 기 )

(단 : 명, %, 원)

기 소득월액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50만 원 미만
2,040 19,020 19,360 24,020 420
(1.7) (1.9) (1.3) (1.3) (3.3)

50만~100만 원 미만
34,640 265,360 637,380 783,640 1,660
(28.8) (26.1) (43.5) (43.9) (13.0)

100만~150만 원 미만
33,120 253,000 431,800 524,120 2,660
(27.6) (24.9) (29.5) (29.3) (20.9)

150만~200만 원 미만
18,600 167,840 150,840 182,500 2,060
(15.5) (16.5) (10.3) (10.2) (16.2)

200만~250만 원 미만
10,420 90,440 81,740 98,660 1,420

(8.7) (8.9) (5.6) (5.5) (11.1)

250만~300만 원 미만
5,980 58,780 41,840 50,160 1,340
(5.0) (5.8) (2.9) (2.8) (10.5)

300만~350만 원 미만
4,300 40,640 27,900 33,720 860
(3.6) (4.0) (1.9) (1.9) (6.8)

350만~400만 원 미만
2,660 27,740 21,520 25,320 620
(2.2) (2.7) (1.5) (1.4) (4.9)

400만~450만 원 미만
2,940 25,680 29,080 35,680 380
(2.4) (2.5) (2.0) (2.0) (3.0)

450만 원 이상
5,480 68,980 23,980 28,300 1,320
(4.6) (6.8) (1.6) (1.6) (10.4)

 체(명) 120,180 1,017,480 1,465,440 1,786,120 12,740
평균(원) 1,681,387.6 1,805,367.9 1,379,991.9 1,373,622.6 2,215,384.6

수(원) 1,311,000 1,405,000 1,060,000 1,044,000 1,873,000

  주 : 1) 인원은 5% 표본에 20을 곱하여 추정함.

     2) 2018년 12월 기 , 기 소득월액이 존재하지 않는 납부 외자와 용제외자는 

제외함(즉, 사업장가입자, 지역 소득신고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를 상

으로 계산함). 따라서 동 표의 group 1과 group 2 가입자 수가 <표 5>와 다

른 을 유의하길 바람.

자료 :「국민연  DB」5% 표본(2020. 10. 12~10. 26 추출).

다음으로 <표 6>은 분석․비교집단별 기 소득월액의 분포를 보여 다. 이

에 따르면, 특고종사자 집단(group 1, 2, 5)은 지역가입자 집단(group 3, 4)보다 

기 소득월액별로 고르게 분포되었으나 그럼에도 소득에 여 히 많은 가입

자가 치 되어 있다.19) 세부 으로 살펴보면, 사업장 특고종사자(group 5)를 제

19) 1차 긴 고용안정지원 을 받은 특고종사자 14개 직종 3,350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한 결과, 100만~200만 원의 소득을 받는 자가 45.5%로 조사되었다(고용노동부, 2020b: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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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모든 집단에서 50만~100만 원 미만의 기 소득월액에 가장 높은 비율로 

몰려 있고, 특히 지역가입 임 근로자(group 3)와 특고 제외 지역가입자(group 

4)는 약 44%의 가입자가 집 되어 있다. 50만~100만 원 미만과 100만~150만 

원 미만, 150만~200만 원 미만의 소득까지 포함하면 group 4(83.4%), group 

3(83.3%), group 1(71.9%), group 2(67.5%), group 5(50.1%)의 순서이다. 한편, 

특고종사자 집단(group 1, 2, 5)은 기 소득월액 평균과 수가 지역가입자 집단

(group 3, 4)보다 높았다. 그러나 모든 집단의 기 소득월액 평균은 당월 소득신

고자 체의 기 소득월액 평균인 약 241.3만 원보다 낮은 수 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국민연 보험료의 징수율 추이는 분석집단인 특고종사자 집단이 

보험료를 얼마나 안정 으로 납부하는지 보여 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 특고

종사자(group 5)는 99%가 넘는 평균 징수율로 기타 그룹보다 20~30%p의 격차

가 있지만, 특고  속성을 지닌 자(group 2)와 지역가입자 집단(group 3, group 

4)은 3년간 75% 후의 징수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주목할 은 

특고종사자 집단(group 1, 2, 5) 내에서도 상당한 징수율의 차이가 존재하여 집단

별 일 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장 특고종사자(group 5)는 사업장가

[그림 2] 집단별 기 소득월액 징수율
(단 : %)

  주 : 1) 징수율= 기한 내 완납자/자격 취득자.

자료 :「국민연  DB」5% 표본(2020. 10. 12~10. 26 추출).

이를 group 1의 100~200만 원 소득자 43.1%와는 단순 비교할 수 없겠으나 최소한 직

종 심의 특고종사자가 소득일 가능성이 큰 결론은 내릴 수 있다.



  노동정책연구․2021년 제21권 제2호88

입이라는 이  덕택에 100%에 근 한 징수율을 3년간 유지한 반면. 산재보험 

특례 용 특고종사자 9개 직종(group 1)의 징수율은 70%에 미치지 못한다. 

자(group 5, 12,740명)가 후자(group 1, 142,000명)의 9% 정도를 차지하는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표 4 참고), group 1  지역가입 상태인 특고종사자

들의 징수율은 67.2%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분석․비교집단별 국민연  기 소득월액의 변동성 지표를 통해 

과연 일반  인식과 마찬가지로 특고종사자의 소득변동이 비(非)특고종사자보

다 심한지 악해 본다. <표 7>은 분석기간(2016. 1~2018. 12) 내 집단별 기

소득월액 변동의 크기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특고  속성을 지닌 자(group 2)

와 사업장 특고종사자(group 5)는 기 소득월액 변동의 평균과 수가 상당

하여 타 집단보다 월별 소득변동이 상 으로 심한 것을 악할 수 있다. 한

편, 산재보험 특례 용 특고종사자(group 1) 역시 다른 특고종사자 집단(group 

2와 group 5)만큼은 아니었으나 비특고종사자 집단(group 3과 group 4)보다 심

한 소득변동을 띠는 것으로 단된다. 요약하면, 특고종사자에 한 일반  이

해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소득 변동성은 실제로도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 분석․비교집단의 기 소득월액 변동 평균

(단 : 원)

기 소득월액 

변동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평균 21,510.0 32,102.2 8,146.2 8,462.6 29,600.9

수 7,436.0 13,851.1 0 0 16,627.9

자료 :「국민연  DB」5% 표본(2020. 10. 12~10. 26 추출).

마지막으로 기 소득월액의 변동지수를 통해서도 특고종사자의 소득 변동성

이 상 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을 보면, 특고종사자 집단

(group 1, group 2, group 5)의 소득변동지수는 비교집단인 지역가입자 집단

(group 3, 4)보다 확연히 높다는 것을 악할 수 있다. 컨 , 1․2차 긴 고용

안정지원 에서 특고종사자를 지원하는 기 인 비교 상 기간보다 소득 25% 

감소, 즉 I에 주목해 보자(고용노동부, 2020c). 특히 사업장 특고종사자(group 

5)와 특고  속성을 지닌 자(group 2)의 I는 지역가입 임 근로자(group 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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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분석․비교집단별 기 소득월액 변동지수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I 0.0035 0.0044 0.0013 0.0013 0.0123

I 0.0027 0.0030 0.0011 0.0010 0.0088

I 0.0021 0.0023 0.0009 0.0009 0.0057

I 0.0017 0.0018 0.0007 0.0007 0.0045

I 0.0126 0.0155 0.0062 0.0064 0.0167

자료 :「국민연  DB」5% 표본(2020. 10. 12~10. 26 추출).

특고 제외 지역가입자(group 4)보다 기 소득월액이 월 비 ±25% 이상/이

하로 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산재보험 특례 용 특고종

사자(group 1) 한 마찬가지이다.

한편, group 5는 흥미롭게도 I가 기타 집단의 I보다 높아서 기 소득월액 

변동이 미미하거나( I) 상당한( I), 양극단에 몰려 있는 집단 특성을 띤다. 그

러나 이러한 특성은 기타 특고종사자 집단인 group 1과 group 2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다. group 5를 <표 9>의  변동지수로 좀 더 살펴보면, I까지의 지

수가 0.048로서 X/35=0.048이며 따라서 X는 1.68의 값이다. 다시 말해, group 

5에 속한 자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5%의 소득변동이 평균 

1.68회 발생했던 것이다. 결국, group 5는 지역가입자 집단인 group 3과 group 

4의 0.35회보다 약 5배20) 심한 소득변동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다.

<표 9> 분석․비교집단별 기 소득월액  변동지수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I 0.023 0.027 0.010 0.010 0.048

I 0.019 0.023 0.009 0.009 0.036

I 0.016 0.020 0.008 0.008 0.027

I 0.014 0.017 0.007 0.007 0.021

I 0.013 0.016 0.006 0.006 0.017

자료 :「국민연  DB」5% 표본(2020. 10. 12~10. 26 추출).

20) group 1과 group 2는 X값이 각각 0.805, 0.945로 지역가입자 집단인 group 3과 group 4
보다 약 2~3배 심한 소득변동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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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의 논의를 통해 국민연  불안정성과 련한 특고종사자의 가입실태 

측면에서 몇몇 주목할 만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특고종사자 집단

(group 1과 group 2)은 지역가입자 집단(group 3, 4)보다 평균 으로 높은 소득

에도 납부 이력을 안정 으로 지속하기 힘들 때가 있다. 둘째, 이는 특고종사자 

집단(group 1과 group 2)이 지역가입자 집단(group 3과 group 4)보다 심한 소득

변동이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인 듯하다. 셋째, 사업장가입 특고종사자

(group 5)는 상 으로 고소득이며 가입기간 역시 안정 으로 유지하나 기

소득월액의 변동성은 비특고종사자보다 여 히 높은 것으로 보여 직업  특수

성은 그 로 지닌다. 즉, 특고종사자를 사업장가입으로 환하더라도 직업  

특수성이 국민연  불안정성에 미치는 향은 여 히 남는다.

그럼에도 술한 세 가지 시사 은 해석상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분석․비교집단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동일 상태를 유지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개별 그룹 내 사람들이 ‘  생애에 걸쳐’ 노동

시장에서 하나의 고용형태만을 보이거나 국민연 제도 내 하나의 가입종별에

만 머무른다고 결코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분석․비교집단의 설정으로 도출

한 함의를 체 특고종사자로 확 하여 단순 용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V. 요약  정책제언

본 연구는 국민연 을 심으로 특고종사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검토했

다. 이를 해 본 연구는「국민연  DB」를 활용하여 이들의 국민연  가입률

을 악하고, 국민연  가입실태를 가입기간, 기 소득월액, 징수율, 소득 변동

성 등의 여러 지표를 통해 비(非)특고종사자와 비교․분석했다. 제3장과 제4장

의 내용을 토 로 본 연구는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불안정성에 한 몇몇 

요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특고종사자 집단은 이들을 제외한 지역가입자 집단보다 가입기간과 소

득 변동성 측면에서 더욱 불안정해 보인다. 둘째, 산재보험 특례 용 특고종사

자 9개 직종의 징수율은 67.2%지만 사업장가입한 특고종사자 집단의 징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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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에 육박하여 지역가입한 특고종사자는 징수율 측면에서 더욱 불안정한 

듯하다. 셋째, 특고종사자의 몇몇 지표상 불안정성과 달리 이들은 특고종사자

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집단보다 가입률과 기 소득월액 수 이 높은 듯하다. 

종합하면,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불안정성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안정성과 불안정성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보험 불안정성

을 논하는 과정에서 국민연 을 산재․고용보험과 동등한 제도  맥락에 치

시켜 막연히 불안정하다고 단언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본 연구는 술한 주요 내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불안정성에 처하기 해 사업장가입으로 

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 이지 않은 듯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리는 특

고종사자보다 소득일 가능성이 있는 임시․일용직이나 세 자 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용되기 때문이다. 사업장가입 종별로의 환은 특고종사자가 근로

자처럼 종속성을 지니므로 필요하다는 ‘불공평성(unfairness)’에 근거할 뿐 

이들이 ‘불안정성(precariousness)’을 띠므로 필요하다는 논리와 화합하지 않

는다. 따라서 특고종사자가 재 처한 제도  상황을 면 히 분석하여 실제 

데이터에 입각한 응을 펼치는 방안이 효과 이다. 

본 연구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가칭 ‘특고종사자 트랙(track)’을 

따로 두어 격한 소득 하락21)을 겪는 소득 특고종사자에게 연 보험료를 

한시 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 보았듯이, 특고종사자 집단

(group 1과 group 2)이 지역가입자 집단(group 3과 group 4)보다 기 소득월액 

평균  수가 높은데도 낮은 가입 기간을 보이는 은 이들의 소득변동이 

심하다는 특수성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고종사자 트랙을 

정책 안으로 삼을 경우, 얼마나 소득이 하락해야 불안정한 것인지, 소득 하

락의 비교를 한 상 기간을 언제로 둘 것인지 등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 정부는 술한 사항을 고려하여 COVID-19 기에서 큰 폭으로 소득

이 하락한 특고종사자 등에게 1․2차 긴 고용안정지원 을 지 했다. 두 제도 

21) 1차 긴 고용안정지원 의 혜택을 받은 특고․ 리랜서의 경우, COVID-19 기 이 과 

이후 월소득을 비교한 체 평균 감소율은 약 69% 다(고용노동부, 2020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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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종사자를 주요 지원 상으로 하는 2차에 주목해 보자. 이 지원책이 가

정하는 불안정성의 기 은 2019년 과세 상 소득 연 5천만 원 이하22) 특고종

사자  소득 하락 정도는 25%, 비교 상 기간이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8월, 9월, 2020년 6월, 7월 소득  택일이다(고용노동부, 2020c).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불안정성 응을 해 특고종사자 트랙으로 이들을 제도상 추후 지원

한다면 긴 고용안정지원 이 요한 용 기 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구도 상치 못한 사회․경제  불확실성에서 시행한 정책임을 감안 

한다면, 일반  상황에서 특고종사자가 겪는 소득변동의 단기 은 -2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소득 가입자라는 공통 문제가 국민연  반에 존재하는데 특고종

사자만을 상으로 개별 응이 필요한지 그 성에 한 지 이 제기될 수

도 있다. 본 연구는 이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소득의 배경이 다르므로 개별

으로 근해야 한다는 을 취한다. 컨 , 소득 사업장가입자는 낮은 근

로소득이 원인이므로 두루 리 사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료 일

부를 지원하며, 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경제  어려움으로 납부 외가 된 

자들이 납부를 재개할 때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이 조만간 시행될 정

이다. 하지만 상술한 특고종사자 트랙을 통한 응책은 단순 소득자가 아닌 

소득자  비교 상 기간 비 격한 소득감소를 경험한 특고종사자에

게만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특고종사자의 직업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근방식은 1․2․3차 긴 고용안정지원 에도 동일하게 용된 바 

있다.

둘째, 특고종사자는 임 는 도 계약을 체결하므로 독립 자 업자로 보아

야 한다는 은 이들의 ‘사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향후 유

연한 제도  응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재 산재․고용보험에서 특고종사

자를 분류하는 직종 심의 근법은 최근 사회․경제  변화 속에서 복잡․다

양화되는 특고종사자들을 유연하게 포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특고종사자

를 한 제도  응은 ․장기 으로 직종보다 속성 심의 근법에 기반을 

22) 1차 긴 고용안정지원 의 수 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특고․ 리랜서의 경우 수 자의 

46%가 소득 하  20%에 해당하고 소득일수록 소득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용노동부, 2020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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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한다. 다만, 이것이 단기  근법으로 시기상조인 이유는 다음에 기술

할 제도 외 인 응, 특히 사업소득 악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에서 

더욱 효과 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도 외 인 응이 효과 으로 병행

된다면 단순히 특고종사자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새로이 생겨난 

랫폼 노동자나 기타 자 업자, 리랜서 등에 폭넓고 유연한 사회  보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고종사자의 사회  보호를 종합 으로 확 하기 해 국민연 을 포

함한 4  사회보험이 일 된 원칙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만 특고종사자의 직업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소득․고용 불안정성을 더욱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

험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한데 이는 특고종사자의 의무가입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제77조의 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한 구직 여)에 따라 특고종사자

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 여를 받게 되며(고용보험법, 2021. 1. 5. 법률 

제17859호), 본인 의사에 따라 향후 실업크 딧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고용보험의 개선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특고종사자의 국민연  납부 이력을 유

지할 수 있게끔 기여하는 표 인 사례이다. 따라서 특고종사자의 사회  보

호는 국민연  그 자체를 넘어서 기타 사회보험과 하게 연계될 때 추가로 

강화될 것이다.

넷째, 단기 인 응이든 장기 인 응이든 근로자의 장자 인화를 통한 

특고종사자의 무분별한 확산과 이들의 소득 축소신고를 방지하기 한 제도 외

인 응은 필수 이다. 이러한 것이 없는 채로 특고종사자를 한 국민연  

측면의 응이 있더라도 그 실효성을 극 화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우선 

장자 인화와 련하여, 사업주의 자율  개선을 기 하기보다 이들을 고용

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에 수시․특별 감독 을 견하는 등 극 인 행정

을 펼쳐야 한다(김기선 외, 2014: 302~303). 다음으로 특고종사자(나아가 지역

가입자)의 소득 축소신고를 막기 해 결국은 정책당국의 소득 악 기반 확충

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특고종사자는 재 부가가치세를 반

기에 1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분기당 1회로 변경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단기 으로 가능하겠다. 그러나 결국 ․장기 으로는 각 공단에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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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4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이나 가칭 사회보험청 등으로 합치는 

것이 이상 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고종사자 내 이질성을 고

려하지 못했다. 앞서 <표 2>에서 확인한 것처럼 특고종사자 내에서도 직종에 

따른 이질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국민연  가입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의 목 은 국민연  가입 측면에서 특고종사자 반의 불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세부 직종별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

다. 둘째, 최근 산재보험 특례 용 상이 14개 직종으로 확 되었으나 아직 

련 자료가 축 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는 9개 직종의 국민연  가입 특성을 분

석했다. 추후 14개 직종 간 이질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일정 기간(최근 36개월)에 동일한 가입상태를 유지한 

사람들을 분석 상으로 설정하고, 국민연  가입 특성을 분석했다. 그러나 가

입자들이 생애 기간 하나의 고용형태 는 가입종별에만 머무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에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신 해야 할 것으

로 단된다. 이는 특고종사자의 자격상태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고려한 불

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아쉬움이 남는 지 이다. 넷째, 본 연구는 직종이 아닌 속

성을 심으로 특고종사자를 구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

으나 가용한 자료의 부재로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 국민연  가입 특성 분석 

시 국세청의 사업소득 유무  업종코드를 이용하여 특고  속성을 지닌 가입

자들을 선별했지만, 그 외 다양한 특고  속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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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Dependent 

Self- Employed Workers Focusing o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Moon, Hyungyung․Ryu, Jaerin

This study explores the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dependent 

self-employed(DSE) workers in Korea by analyzing a number of 

pension coverage indicators drawn from the NPS databas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pension payments 

and income fluctuation, the DSE workers are likely to be more 

precarious than the Individually Insured group excluding those workers. 

Second, the contribution density of nine types of the DSE workers 

eligible for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a mere 67.2% whilst 

that of the Workplace-based DSE workers approaches 100%. Hence, it 

implies that the Individually Insured DSE workers are more exposed to 

precariousness in terms of contribution density. Third, in contrast with 

the aforementioned aspects, higher coverage rate and Standard Monthly 

Income are found for the DSE workers as compared to the Individually 

Insured group excluding those workers. Overall, it is difficult to argue 

that DSE workers necessarily experience all aspects of precariousness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Based upon the findings, the study presents some policy suggestions. 

First, in order to lessen the precariousness of DSE workers,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formulate evidence-based policy alternatives than to 

incorporate them into the Workplace-based group. The research therefore 

suggests a measure that temporally matches pension contributions for 

the DSE workers experiencing radical income fluctuation. Seco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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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s designed to support them should be based on an approach 

focusing on their features rather than job types. This approach, 

however, could be more effective in a situation where particular 

countermeasures such as better administrative capability to monitor 

actual income are well implemented. Third, four type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Korea should seek consistent principles and policy 

directions to comprehensively promote the level of social protection for 

DSE workers. Fourth, the aforementioned countermeasures would be 

necessary to minimize the rapid expansion of DSE workers and their 

income under-reporting. 

Keywords :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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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해 살펴보고, 이들의 객  노

동상황이 주  일자리 만족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 다. 

특히 랫폼 노동자의 직종에 따른 차이에 을 두었으며, 랫폼 노동자 

300명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 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랫폼 노동자의 다수는 독립계약자에 가까운 법  지 에도 불구하고 

실질 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노동과정에서 상당한 종속성이 확

인된다. 둘째, 랫폼 노동자의 종속성은 랫폼 직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일반 으로 웹기반 랫폼 노동보다는 지역기반 랫폼 노동의 종속

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랫폼 노동에서 양 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운송’ 

부문의 경우 종속성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셋째, 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랫폼 노동자 유형에 따라 다른데, 웹기반 랫

폼 노동에 비해 지역기반 랫폼 노동의 만족도가 히 낮다. 넷째, 랫

폼 노동자의 직종 유형별로 일자리 만족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 으로 일

자리  미래 불안정 우려가 높고 교육훈련 기회에 한 만족도가 낮다. 따

라서 한편으로는 랫폼 노동자의 유형이나 법  지 와 무 하게 고용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고 숙련개발을 지원하기 한 정책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종속성이 높은 랫폼 노동 유형에서 랫폼 기업이나 개업체

에 한 사용자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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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본 연구는 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객  노동상황이 

주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특히 랫폼 노동자의 직

종에 따른 차이와 공통성을 악하는 데 을 두었으며, 이를 해 랫폼 

노동자 300명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 다.

랫폼 노동은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증가하는 노동으로 기존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종속  노동을 하면서도 근로자로서의 법  지 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랫폼 노동자의 이와 같은 상황은 랫폼 노동의 정의

나 유형, 규모에 한 연구들뿐 아니라(Huws et al., 2017; Schmidt, 2017; 김

 외, 2018 등), 법  지 , 불안정성, 노동  사회보장 정책 방안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온 배경이다(Eurofound, 2018; Berg et al., 2018; OECD, 2019; 

이승윤 외, 2020; 김철식 외, 2019; 장지연 외, 2020 등). 

랫폼 노동은 노동을 하는 ‘방식’에 따라 정의되어, 서로 다른 직종, 업종, 

숙련수 의 노동을 포 한다. 이같은 랫폼 노동 내부의 이질성은 이들의 노

동상황 역시 이질 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에 

한 평가는 서로 다른 랫폼 노동의 유형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랫폼 노동자의 객  노동조건이 임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은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랫폼 노동자들이 주 으로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일자리 만족도는 객  노

동상황의 향을 받긴 하지만, 노동 선택의 자율성, 기 수  차이, 개인의 주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객  노동상황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도 있다(Weiss and Shaw, 1979; McCormick and Ilgen, 1985; Glisson and 

Durick, 1988; Avery et al., 1989; 김정원․서재 , 2008; 박경환, 2016 등). 특

히 랫폼 경제의 확 와 련하여 노동자 스스로가 통  고용 계가 아닌 

독립  노동을 선택한다는 에서 보면(Manyika et al., 2016), 랫폼 노동자

의 객  노동상황과 주  일자리 만족도의 계에 해서는 탐구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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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기존의 일자리 만족도 련 연구는 주로 임 근로자만을 상으로 해

왔다는 에서(방하남, 2000; 김정원․서재 , 2008; 배화숙․이인숙, 2008; 방

하남․김상욱, 2009; 백병부․황여정, 2009; 이인숙, 2010; 서화정․김병주, 

2014; 조동훈, 2018 등), 기술발 와 기업의 경 략 변화로 증가하는 새로운 

종속 노동의 표  형태인 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한 연구는 향

후 종속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일반의 일자리 만족도에 한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랫폼 노동자의 유형별 

소득, 노동시간, 랫폼에 한 종속성, 사회보험 가입 여부, 산재경험 등의 객

 노동상황과 직무일치도에 한 자기인식을 악하 다. 그리고 일자리에 

한 주  만족도를 조사하여, 노동상황과 주  만족도 사이의 련성을 

탐구하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랫폼 노동자의 객  노동상황은 어떠한가? 랫폼과의 계에서 

랫폼 노동자는 얼마나 독립 /종속 인가?

둘째, 랫폼 노동자는 자신의 일자리에 어느 정도 주 으로 만족하는가?

셋째, 이와 같은 객  노동상황과 주  만족도는 랫폼 노동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에서 공통 이고 어떤 에서 상이

한가? 랫폼 노동자 공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Ⅱ. 이론  논의

1. 랫폼 노동

랫폼 노동은 “디지털 네트워크에 의해 개되는 노동”(Pesole et al., 2018: 

7)으로 정의된다. 랫폼 노동의 이 같은 정의는 특정한 업종이나 직종이 아닌 

노동의 방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랫폼 노동의 범주는 가변 이다.  다른 

여러 업종과 직종에서 디지털 랫폼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 랫폼 노동’이라는 범주 안에는 상당히 이질 인 노동이 병존하고 있다.



  노동정책연구․2021년 제21권 제2호104

이 때문에 랫폼 노동에 한 기존 연구들은 유형화를 통해 랫폼 노동에 

근해왔다. 가장 기본 인 유형화는 디지털 랫폼을 통해 개된 노동이 온

라인에서 이루어지느냐, 오 라인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웹기반(web-based)

과 지역기반(location-based)으로 분류한 것이며, 여기에 연구에 따라 일감 매칭

의 방식, 일거리 선택의 주체, 과업 규모 등의 다른 기 들을 함께 용하여 

랫폼 노동을 분류해왔다(Schmidt, 2017; Berg et al., 2018; Eurofound, 2018; 이

승윤 외, 2020 등). 최근 한국의 랫폼 노동 규모 악을 한 규모 조사를 

수행한 장지연․정민주(2019: 104)의 연구에서는 종 의 지역기반, 웹기반의 

분류에 직무유형을 고려하여 웹기반은 “① 소 트웨어 개발  IT 기술 지원, 

② 문서비스(회계, 법률, 교육 등), ③ 창작( : 유튜 , 일러스트 이트 등), 

④ 데이터 입력, 컴퓨터로 하는 단순작업 등, ⑤ 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6) 기타”의 6가지로, 지역기반은 “① 운송(운 , 배달, 심부름 등), ② 지역형

서비스(청소, 수리, 돌 노동, 건설노동 등), ③ 문서비스(교육, 상담, 여행

가이드 등), ④ 임 업, ⑤ 기타”의 5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랫폼 노동의 규모 역시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져 왔다. 미국이나 유

럽의 조사들에서는 게는 취업자의 1% 수 에서 많게는 성인인구의 5~10% 

수 까지로 추정되었다(BLS, 2017; Huws et al., 2017; Forde et al., 2017). 국

내에서는 김  외(2018)의 연구에서 취업자의 1.7~2.0%를 랫폼 노동으로 

보았으며, 장지연(2020)의 연구에서는 좁은 의미의 랫폼 노동은 취업자의 

0.9%, 넓은 의미의 랫폼 노동은 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 다.

랫폼 노동의 규모에 한 연구는 연구에 따라 그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

긴 하지만, 개 취업자의 1~2% 수 으로 추정하고 크게 본 연구에서도 10%

를 넘지 않는다. 그럼에도 랫폼 노동이 많은 심을 모은 하나의 이유는 랫

폼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에 있다(Manyika et al., 2016; Forde et al., 2017; 

Katz and Krueger, 2019; 장지연 외, 2020 등). 한 랫폼 노동은 “모호한 지

”로 인해 보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종 의 노동법이나 사회보장법이 규율

하지 못하는 노동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주요한 노동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랫폼 노동자의 법  지 의 모호함과 그로 인한 노동

권의 취약성에 주목해왔다(Forde et al., 2017; Pesole et al., 2018; Schu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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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dner, wand and Väänänen, 2019). 한 기존 연구들은 이들의 낮은 소득

(Berg, 2016; Prassl, 2018; Gray and Suri, 2019), 일감의 불안정(Forde et al., 

2017; 김철식 외, 2019), 독립계약자 지 와 모순되는 알고리즘  평 에 의한 

통제(Forde et al., 2017; Prassl, 2018; Gray and Suri, 2019), 사회보장으로부터

의 배제와 숙련개발 기회 부족(Forde et al., 2017; Berg et al., 2018; 이승윤 외, 

2020) 등을 지 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모든 유형의 랫폼 노동에서 일반 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랫폼 노동의 종속성 정도는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Eurofound, 2018), 다양한 직종에서 랫폼 노동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내  이질성도 크다. 따라서 랫폼 노동의 유형에 따른 노동상황 차이에 

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2.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 만족도(job satisfaction)에 해 기존 연구들은 일자리 만족도가 객

인 일자리의 조건이나 환경보다는 그에 한 개인의 정  혹은 부정  인

식과 련된 일종의 심리 ․정서  상태라고 설명한다(Davis and Nestrom, 

1985; Spector, 1997; George and Jones, 2008; 방하남․김상욱, 2009 등).  

일자리 만족도가 심리 ․정서  상태라고는 하지만 노동자의 개인  속성

이나 객  상황의 향은 요하다. 개인 속성 측면에서는 일반 으로 여성

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

다(방하남, 2000; 김정원․서재 , 2008; 방하남․김상욱, 2009; 백병부․황여

정, 2009; 이인숙, 2010).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속성의 향이 안정 인 것은 

아닌데, 연령이나 결혼상태는 통계  유의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 학력은 오히

려 부정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Glenn and Weacer, 1982; 박

재규, 2001). 일자리의 객  상황 역시 요한데, 소득이 높을수록, 고용이 안

정 일수록, 노동시간이 길지 않을수록, 복지제도가 용되는 일자리일수록 일

자리 만족도는 높다(방하남, 2000; 정 호․김태일, 2003; 배화숙․이인숙, 

2008; 이인숙, 2010; 박경환, 2016; 조동훈, 2018). 그 밖에 직종이나 업종 역시 

일자리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이인숙, 2010; 조동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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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노동상황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주  인식도 일자리 만족도에 향

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직몰입도가 높을수록, 직무일치도가 높을수

록, 자율성이 높을수록, 기술능력 활용가능성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는 높

아진다(Vila and Garcia-Mora, 2005; 배화숙․이인숙, 2008; 방하남․김상욱, 

2009; 이인숙, 2010; 서화정․김경주, 2014). 한 비정규직이 자발 으로 비정

규직을 선택한 경우 오히려 직무만족도는 낮지 않다는 연구는 주  인식의 

요성을 보여 다(박우성․노용진, 2002; 김정원․서재 , 2008).

일자리 만족도에 한 주  요인의 요성은 ‘주  비교이론’  ‘사회  

비교이론’을 통해 잘 설명된다(방하남, 2000). 주  비교이론은 개인의 만족

이 그 개인이 주 으로 설정한 기 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며(McCormick and Ilgen, 1985), 사회  비교이론은 개인이 설정한 비교

상과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다(Weiss and Shaw, 1979). 두 이론은 

공통 으로 개인이 스스로 설정한- 주 이거나 상 인- 기 치에 따라 동

일한 조건에서도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을 시사하며, 경우에 따라 비정

규직이 정규직보다 오히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랫폼 노동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일부 연구에서 논의되는 것

처럼 랫폼 노동의 증가가 독립 으로 일하고 싶은 노동자의 자발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Manyika et al., 2016), 객  노동상황의 문제에 한 논의와는 

무 하게 일자리 만족도는 오히려 높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Ⅲ. 분석자료  분석방법

1. 분석목   분석자료

본 연구의 목 은 ① 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이 랫폼 노동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② 객  노동상황이 주  일자리 만족도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랫폼 노동자의 객  노동상황에 해

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본 연구 역시 그 연장선 에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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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해서는 기존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특히 랫폼 노동과 련해서는 과연 ‘자발  선택’에 따른 노동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는 에서, 선택의 자발성이 미치는 향이 크다고 알려

져 있는 일자리 만족도를 객  노동상황과 연결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약 1개월 반의 기간 동안 랫폼 

노동자 300명을 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 다. 랫폼 노동자

는 아직까지 설문을 한 표본추출의 기 으로 삼을 만한 표집틀이 알려져 있

지 않다. 따라서 표집은 랫폼 노동자들의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조사  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표집 

과정에서는 랫폼 노동의 유형 간 차이를 비교하기 해서 최 한 다양한 직

종이 포함되도록 하 다. 

설문은 랫폼 노동자의 개인특성, 노동, 사회보장, 숙련개발 등 일자리 상황 

 일자리 만족도와 련 있는 문항을 심으로 하 다. 특히 노동 측면에서 

랫폼과의 계에 해당하는 업무  보수의 결정 과정, 업무 수행 이후 랫폼

의 평  운 , 랫폼과의 계약 계 변경 등 랫폼의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지는지에 한 내용을 으로 살펴보았다. 그 밖에도 모호한 법  지 로 

인해 부가 인 향을 받는 측면이 있는 사회보장, 숙련개발 경험을 함께 악

하 다. 설문의 주요 문항들은 <표 1>과 같다.1)

주요문항

개인특성 성별, 연령, 결혼상태, 거주지역, 최종 학력, 가구원 수

노동

직무구분, 랫폼 노동 기간, 겸업 여부  유형, 랫폼 이  일자리

랫폼 노동 이유, 근로시간, 소득, 개업체 유무, 랫폼 노동의 

방식(일감의 결정, 보수의 결정, 수수료, 사업비용, 별  등 평가, 
랫폼의 리․제재 등), 일자리 만족도

사회보장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 가입경험, 가입의사

숙련개발
자기평가 숙련수 , 숙련 축 기간, 교육수  비 일의 수 , 교육

훈련 경험, 교육훈련 의사

<표 1> 랫폼 노동자 설문 주요 문항

1) 본 설문 자체는 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를 넘어 좀 더 넓은 범 의 실태 악을 

목 으로 이루어졌다. 분량상 설문지 체는 논문에 제시하지는 않았다. 설문지의 구체

인 내용은 남재욱 외(2020)의 부록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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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랫폼 노동자의 설문조사 결과에 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이 랫폼 노동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

나는지 살펴보고, 이후 노동상황을 독립변수로 일자리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일자리 만족도’는 통계청 사회조사의 일자리 만족도 문항을 그

로 활용하 고 5  척도로 응답하 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일자리 만족도

는 11가지의 일자리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일부(인사 리, 복리후

생, 인간 계, 일․가정 양립문화, 직장 내 폭력 방지)는 랫폼 노동자의 사정

에 맞지 않다고 여겨 제외하 다. 신 ‘고용 는 소득의 안정성’ 문항을 넣음

으로써 랫폼 노동을 포함하는 불안정 노동 문제에서 요성이 높은 안정성

(security)의 문제를 악하고자 하 다. 

일자리 만족도에 한 기존 연구들은 개 일자리 만족도를 하나의 지표로 

구축하거나 여러 측면의 일자리 만족도를 합산(평균)한 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해왔다( 를 들어 김정원․서재 , 2008; 배화숙․이인숙, 2008; 이인숙, 

2010; 박경환, 2016 등).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략을 취하지 않고 

여러 측면의 일자리 만족도를 각각 분석변수로 활용하 는데, 이는 합산 과정

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장 을 취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

기 함이다. 한편으로는 통계청 사회조사와 동일한 문항을 취함으로써 랫폼 

노동자를 임 근로자와 비교하고, 여러 측면의 만족도를 각각 살펴 으로써 

랫폼 노동 유형별 공통 과 차이 을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추가한 ‘고용  소득 안정성’ 문항이 통계청 사회조사에는 없어서 임 근로자

와의 비교가 불가능한데, 이를 보완하기 해 ‘미래에 한 안정성’ 련 인식 

문항을 추가 으로 분석하 다.2) 이 문항은 김미곤 외(2017)의 연구에서 성인

인구 1,000명을 상으로 조사한 바 있기 때문에 체 성인인구와 랫폼 노동

자의 미래에 한 안정감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2) “귀하는 미래가 어느 정도 불안하다고, 혹은 안정 이라고 질문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0
∼10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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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랫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요인 분석의 주요 변수 정의

변수 조작  정의

종속변수
일자리 만족도

5  척도 : 등간변수 처리(하는 일, 소득, 고
용․소득안정성, 장래성, 근무환경, 근로시간, 
교육훈련 기회, 반  일자리 만족도)

미래의 안정성 0~10  척도 : 등간변수 처리

통제

변수

개인

요인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 만 나이(2020년 기 )

혼인상태 미․비혼(0), 기본(1)

학력
졸 이하(1), 고졸(2), 문 졸(3), 4년제 

졸(4), 학원졸 이상(5)

독립

변수

객

노동

상황

랫폼 직종

운송(1), 지역형서비스(2), 지역기반 문서비

스(3), 웹기반 문서비스(4), IT･디자인(5), 온
라인 미세작업(6), 창작(7)

겸업 여부  유형
겸업 안함(1), 임 근로자 겸업(2), 비임 근

로자 겸업(3)

로그 총소득 개인 총소득의 로그값

주당 랫폼 노동시간 주당 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

랫폼 직무 련 

직업훈련 경험
없음(0), 있음(1)

개업체 유무 개업체 없음(0), 개업체 있음(1)

일감 가격 결정
일감의 가격을 랫폼․ 개업체․소비자가 결

정(0), 일감의 가격을 본인이 결정(1)

일감 거  용이성
거 할 수 없거나, 거  시 제재 있음(0)
거 할 수 있고, 거  시 제재 없음(1)

평  유무 평 제도가 없음(0), 있음(1)

일에 한 조건

변경 시 동의
동의 차 없음(0), 동의 차 있음(1)

사회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미가입(0), 가입(1)
산재보험 미가입(0), 가입(1)

주

인식

자기평가 숙련수 0~10  척도 : 등간변수 처리

교육수  일치도
5  척도 : 등간변수 처리(교육수 에 비해 일

의 수 이 매우 낮음~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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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통제변수로서 개인요인을, 독립변수로서 객  노동상황과 주  

인식을 분석하 다. 일자리와 련된 요인을 객  요인과 주  요인으로 

나 어 살펴본 것은 두 측면 모두의 향을 받는 일자리 만족도의 특성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도 활용되어 온 근이다(박우성․노용진, 2002; 배화숙․이인숙, 

2008; 방하남․김상욱, 2009; 이인숙, 2010 등).

본 연구에서는 랫폼의 유형구분을 해 직종과 겸업 여부를, 객  노동

상황을 반 하기 해 소득, 노동시간,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직업훈련 경험 여부를 변수로 활용하 다. 이 변수들은 일자리 만족도 련 기

존연구에서도 주요 향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Vila and Garcia-Mora, 2005; 

박우성․노용진, 2002; 배화숙․이인숙, 2008; 방하남․김상욱, 2009; 이인숙, 

2010 등). 일감의 가격결정 주체, 일감의 거  가능성, 평 의 유무, 랫폼이 

노동 련 조건 변경 시 동의 차 유무 변수는 랫폼 노동자의 노동이 실질

으로 얼마나 자율 ․독립 인지를 악하기 한 변수들이다. 직무 자율성은 

기존 연구에서 일자리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악되어 왔으며(김정

원․서재 , 2008; 방하남․김상욱, 2009), 특히 랫폼 노동자의 경우 법 으

로 근로자 지 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에서 실질 인 독립성 정도는 

요한 의미가 있다. 

객  노동상황  개업체 유무는 노동과정에서 랫폼 기업 외에 개업

체가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한국의 랫폼 노동  비 이 높은 지역기반 

랫폼 역에서는 랫폼 등장 이 부터 해당 직종의 노동을 개해왔던 개

업체들이 랫폼과 병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개업체의 리․통제는 비

공식 이고 근 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김철식 외, 2019), 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과 일자리 만족도에 부정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랫폼 노동자가 자신의 일에 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일자리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 일자리가 자신의 학력  기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자신의 

기술능력 활용 정도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조직몰입도가 어떤지는 일자

리 만족도에 한 기존 연구에서 요한 요인들로 제시되어 왔다(Vieira, 2005; 

Badillo-Amador and Vila, 2013; 박우성․노용진, 2002; 배화숙․이인숙,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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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김상욱, 2009; 서화정․김병주, 2014). 본 연구에서는 학력과 기술에 

한 업무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자기평가 숙련수 과 교육수  일치도

를 투입하 다.3) 

그 밖에 고용형태, 종사상 지 , 사업장 규모, 사업체 형태, 노조 여부, 승진 가

능성 등의 변수들도 임 근로자를 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요인이지만, 랫폼 노동자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 제외하 다. 반면 보상공정

성, 성장기회, 동료 계 등의 변수들은 랫폼 노동자의 상황과도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설문문항의 한계로 분석에 반 하지 못했다.

Ⅳ. 분석 결과

1. 분석 상자 특성

<표 3>은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기본특성을 보여 다. 랫폼 유형별 특성을 

드러내기 해서 가장 기본 인 유형분류(지역기반, 웹기반)에 따른 인구통계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 다. 지역기반 랫폼 노동의 경우 남성(77.6%)의 비

이 여성(22.4%)에 비해 압도 으로 큰 반면, 웹기반 랫폼 노동은 남성

(56.8%)과 여성(43.2%)의 비율 차이가 상 으로 다. 연령에서는 지역기반

이 50 (25.6%), 60 (26.9%), 40 (15.1%)의 순으로 분포하는 반면, 웹기반은 

30 (39.5%)와 20 (35.8%)가 체의 3/4를 차지한다. 연령 차이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결혼상태에서도 지역기반은 기혼이 약 70%, 웹기반은 미(비)혼

이 약 65%를 차지한다. 학력차이도 한데, 지역기반은 고졸이 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웹기반은 4년제 졸이 반에 근 한다. 지역기반 랫폼 노동에 

비해 웹기반 랫폼 노동이 상 으로 연령이 낮고, 고학력자의 비 이 높다.

다음으로 직종별 차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해 지역기반과 웹기반 

랫폼 노동을 직종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숙련수 과 겸업 여부를 악하여 

3) 조직몰입도는 고용계약 계가 아닌 랫폼 노동자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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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석 상 랫폼 노동자의 기본특성

(단 : 명, %)

인 원 비 율

지역기반 웹기반 지역기반 웹기반

 체 219 81 100.0 100.0

성별
남성 170 46 77.6 56.8

여성 49 35 22.4 43.2

연령

20  이하 19 29 8.7 35.8

30 33 32 15.1 39.5

40 52 16 23.7 19.8

50 59 3 26.9 3.7

60  이상 56 1 25.6 1.2

혼인상태
미혼/비혼 66 53 30.1 65.4

결혼 153 28 69.9 34.6

거주지역

수도권 178 60 81.3 74.1

강원/충청 16 9 7.3 11.1

남권 10 6 4.6 7.4

호남/제주 15 6 6.8 7.4

최종학력

졸 이하 14 2 6.4 2.5

고졸 121 23 55.3 28.4

2~3년제 졸 27 8 12.3 9.9

4년제 졸 50 38 22.8 46.9

학원졸 이상 7 10 3.2 12.3

자료 :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자 작성.

비교하 다. 랫폼의 직종별 분류는 앞서 설명한 장지연․정민주(2019)의 분

류를 일부 재조정하여, 지역기반 랫폼 노동은 운송(배달, 리, 퀵, 심부름 

등), 지역형 서비스(돌 , 가사, 홈 어 등), 오 라인 문서비스(교육, 회계․

법률, 주문제작 등)로 분류하 고, 웹기반 랫폼 노동은 온라인 문서비스

(통․번역, 교육, 회계․법률 등), IT･디자인( 로그래 , 웹디자인 등), 미세업

무(타이핑, 데이터 입력 등), 창작(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등)으로 구분하 다.4) 

숙련수 은 해당 업무에서 “큰 실수 없이 기본 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질문하고 이에 한 응답을 기 으로 살펴보았다.

4) 이는 장지연․정민주(2019)의 분류에서 노동 련성이 낮은 ‘ 자상거래․온라인 쇼핑몰’과 

‘임 업’을 제외하고, 불필요했던 ‘기타’ 분류도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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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 상 랫폼 노동자의 직종별 겸업 여부  기본숙련 획득기간

(단 : 명, %)

체

겸업 여부 기본숙련 획득기간

업 겸업
3개월 

미만

3개월 

~1년
1년
이상

 체 300 58.7 41.3 46.0 31.0 23.0

지역

기반

운송 169 74.0 26.0 45.6 34.9 19.5

지역형서비스 36 83.3 16.7 91.7 8.3 0.0

문서비스 14 21.4 78.6 28.6 42.9 28.6

지역기반 계 219 72.1 27.9 52.1 31.1 16.9

웹

기반

문서비스 12 0.0 100.0 25.0 25.0 50.0

IT･디자인 36 25.0 75.0 25.0 33.3 41.7

미세업무 13 15.4 84.6 53.8 23.1 23.1

창작 20 35.0 65.0 25.0 35.0 40.0

웹기반 계 81 22.2 77.8 29.6 30.9 39.5

자료 :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자 작성.

<표 4>는 그 결과를 보여 다. 업 랫폼 노동은 체 랫폼 노동의 

58.7%를 차지하는데, 지역기반에서는 72.1%, 웹기반에서는 22.2%로 차이가 

크다. 기본숙련 획득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짧은 경우가 지역기반은 52.1%, 웹

기반은 29.6%이며, 반 로 1년 이상인 경우는 지역기반이 16.9%, 웹기반이 

39.5% 다. 다만, 지역기반 랫폼 노동  직종 특성상 고숙련일 것으로 추정

되는 오 라인 문서비스의 경우 겸업 비 이 78.6%로 높고, 기본숙련 획득기

간이 3개월 미만 28.6%, 1년 이상 28.6%로 다른 지역기반 랫폼 노동보다는 

웹기반 랫폼 노동에 가까운 특성을 보 다. 반면 웹기반 랫폼 노동  미세

업무의 경우 기본숙련 획득기간이 3개월 미만 53.8%로 숙련 노동의 특성을 

보 다. 요컨  ‘지역기반’과 ‘웹기반’은 리 통용되는 랫폼 노동의 구분 기

이지만, 숙련수 을 고려할 때는 좀 더 세부 인 고려가 필요하다.5)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랫폼 노동을 크게 분류할 때 ‘지역기반’과 ‘웹기반’의 

기 을 활용하 는데, 숙련수 에 을 두기에는 오 라인 문서비스나 온라인 미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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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

랫폼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약 40.8시간으로 일반 인 업 노동

자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업인 경우(49.0시간)가 겸업인 경우(29.5시간)

에 비해 뚜렷하게 긴 노동시간을 보 다. 직종별 편차도 컸는데, 지역기반 랫

폼  ‘운송’ 직종이 52.1시간으로 다른 모든 직종에 매우 긴 노동시간을 보

다. 그 밖에도 랫폼 노동자들은 직종과 무 하게 일거리를 얻기 한 기시

간이 나타나는데, 지역기반 랫폼 노동자는 일평균 2.89시간, 웹기반 랫폼 

노동자는 1.98시간의 기시간이 있다고 응답했다.6)

<표 5>는 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을 랫폼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월평균 

소득은 운송부문이 가장 높고, 창작, 지역기반 문서비스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오히려 운송부문의 소득이 낮아 시간당 

1만원에 미치지 않는다. 

<표 5> 랫폼 직종별 평균소득 비교

(단 : 만 원)

월평균소득 시간당 평균소득
t/F

평균 SD 평균 SD

 체 151 100.46 1.16 1.627 -

랫폼

유형

지역기반 169 86.75 1.01 0.831
-1.748†

웹기반 105 119.28 1.56 2.790

직

종

지역

기반

운송 182 79.91 0.97 0.837

0.1131

지역형서비스 121 69.79 1.03 0.410

문서비스 135 144.32 1.50 1.334

웹

기반

문서비스 69 57.82 1.26 1.502

IT･디자인 108 115.64 1.84 3.971

미세업무 74 103.38 1.24 1.267

창작 141 154.08 1.45 1.061

  주 : †p<0.1, * p<0.05, ** p<0.01.

자료 :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자 작성.

무의 사례 수가 무 낮았기 때문이다.
6) 랫폼 노동자의 노동시간에 한 기술통계는 분량상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련한 세부 

내용은 남재욱 외(2020, 제4장)의 내용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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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랫폼 노동의 가격결정  일감의 거
(단 :명, %)

체

랫폼 노동의 가격결정 일감의 거

랫폼
개

업체
본인 고객

거

불가

거 시

불이익

잘 

모름

 체 300 39.7 26.7 29.3 4.3 5.3 34.6 4.0

지역

기반

운송 169 41.4 45.6 9.5 3.6 4.7 50.0 4.1
지역형서비스 36 91.7 2.8 5.6 0.0 5.6 30.3 2.8
문서비스 14 21.4 0.0 64.3 14.3 0.0 0.0 7.1

지역기반 계 219 48.4 35.6 12.3 3.7 4.6 43.5 4.1

웹

기반

문서비스 12 16.7 0.0 83.3 0.0 0.0 8.3 0.0
IT･디자인 36 11.1 0.0 77.8 11.1 8.3 12.9 5.6
미세업무 13 23.1 0.0 76.9 0.0 7.7 16.7 0.0
창작 20 20.0 10.0 65.0 5.0 10.0 0.0 5.0
웹기반 계 81 16.0 2.5 75.3 6.2 7.4 9.7 3.7

자료 :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자 작성.

랫폼 노동자가 얼마나 실질 으로 자율 ․독립  노동을 하고 있는지 

악하기 해 서비스 가격의 결정, 일감의 거 , 평  유무, 업무조건 변경 차

에 해 살펴보았다. 랫폼 노동자가 서비스 가격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는 

29.3%에 불과했으며, 랫폼 는 개업체가 결정하는 경우가 66.4%에 이르

다. 서비스의 가격을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는 웹기반 랫폼이 지역기반 

랫폼보다 많았다. 디지털 랫폼을 통해 제시된 일감을 거 할 수 있는지에 

한 질문에는 5.3%만이 거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거 할 경우 불이익

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 다고 응답한 경우가 34.6%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역기

반 랫폼은 43.5%가 거  시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해 거 할 수 없다는 응답

을 포함 반가량이 실제로 제시된 일감을 거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랫폼 노동자에게 있어 랫폼 기업과의 거래조건(수수료, 근로조건, 업무

수행방식 등)은 시장에서의 거래에 한 규정일 뿐 아니라 개인의 노동조건을 

결정한다는 에서 임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랫폼이 일방 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다는 응답이 52.7%로 과반을 차지했다. 

거래조건 변경 시 동의를 구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9.7%에 불과했는데, 이 

에서도 반(14.0%) 정도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랫폼의 일방 인 거래조건 변경 역시 지역기반 랫폼 노동

(54.8%)이 웹기반 랫폼 노동(46.9%)보다 높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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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거래조건 변경 평 제도

일방

변경

동의

차
잘모름

평

있음

평

없음

평

제재

 체 300 52.7 29.7 17.7 68.7 31.3 69.0

지역

기반

운송 169 58.0 27.8 14.2 62.7 37.3 83.9

지역형서비스 36 50.0 33.3 16.7 61.1 38.9 36.3

문서비스 14 28.6 50.0 21.4 78.6 21.4 72.8

지역기반 계 219 54.8 30.1 15.1 63.5 36.5 75.5

웹

기반

문서비스 12 66.7 25.0 8.3 91.7 8.3 72.8

IT･디자인 36 47.2 27.8 25.0 94.4 5.6 64.7

미세업무 13 38.5 30.8 30.8 76.9 23.1 30.0

창작 20 40.0 30.0 30.0 60.0 40.0 33.3

웹기반 계 81 46.9 28.3 24.7 82.7 17.3 55.2

<표 7> 랫폼 노동의 거래조건 변경  평 제도 
(단 : 명, %)

  주 : 평 제도의 “평 제재”는 평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랫폼 노동자  평 이 낮을 

경우 일감감소, 계정의 정지․박탈, 보수차감 등의 제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자 작성.

랫폼 노동의  한 가지 특성은 일감 단 로 평 이 부여된다는 이다. 

기존 연구들은 평 이 랫폼 노동자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Forde et al., 2017; Gray and Suri, 2019; Prassel, 2018). 실제로 본 

조사의 응답자들 역시 68.7%가 평  제도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 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69.0%가 평 이 낮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평 제도가 운 되는 비율은 웹기반 랫폼 노동이 지역기반보다 높았지

만(82.7% > 63.5%), 평 에 의한 제재는 지역기반이 웹기반보다 오히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75.5% > 55.2%).

한국에서 랫폼 노동자는 일종의 자 업자(독립계약자) 지 에 있는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 특히 임 근로자를 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과 고용보험을 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 련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기존 직업훈련제도의 상당 부분이 고용보험을 기반

으로 사용자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18.3%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응답했으며, 

23.7%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겸업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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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차이가 컸는데, 겸업 랫폼 노동자의 37.1%와 35.5%가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에 가입한 반면, 업 랫폼 노동자는 5.1%와 15.3%만이 가입하고 있어 

가입자의 부분은 다른 직업을 통해 가입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상

으로 재해 험이 큰 운송부문 랫폼 노동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21.9%

로 체 평균과 비슷했지만, 업무상 재해 경험은 63.9%로 매우 높게 나타나 

험과 험 보장 간의 격차가 컸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웹기반 랫폼 노동자가 

지역기반에 비해 더 높았지만 직종보다는 겸업 여부의 향이 큰 것으로 단

된다. 한편, 랫폼 업무와 련한 교육훈련 경험은 체 랫폼 노동자의 

32.7%만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랫폼 제공 훈련 경험은 가사노동이 부분인 

지역형 서비스(47.2%)를 제외하면 업종과 계없이 미미한 수 이었다.7)

다음으로 랫폼 노동자의 일에 한 주  인식을 보여  수 있는 자기평

가 숙련수 (0~10 )과 교육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표 8>에 나타난 것처럼 자

<표 8> 랫폼 노동자의 숙련도 자기평가
(단 : 명, , %)

체

자기평가 

숙련도

(0~10 )
교육 비 업무수

평균 SD 낮음 보통 높음

 체 300 7.2 2.07 35.0 53.0 12.0

학력
고졸 이하 160 6.9 1.87 32.6 58.1 9.4
문 졸 이상 140 7.6 2.22 37.8 47.1 15.0

직종

지역

기반

운송 169 6.9 1.98 47.9 45.0 7.1
지역형서비스 36 6.5 1.80 5.6 88.9 5.6
문서비스 14 7.4 2.62 28.6 57.1 14.3

지역기반 계 219 6.9 2.00 39.7 53.0 7.3

웹

기반

문서비스 12 9.0 0.74 25.0 50.0 25.0
IT･디자인 36 8.0 2.20 19.4 47.2 33.3
미세업무 13 7.2 2.24 38.5 61.5 0.0
창작 20 8.4 1.82 15.0 60.0 25.0
웹기반 계 81 8.1 2.00 22.2 53.1 24.7

  주 : 교육 비 업무수 에서 ‘낮음’은 ‘매우 낮음’과 ‘낮은 편임’의 ‘높음’은 ‘매우 높

음’과 ‘높은 편임’의 합산임.

자료 :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자 작성.

7) 사회보험 가입  직업훈련 경험에 한 기술통계는 분량상 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련

한 세부 내용은 남재욱 외(2020, 제4장)의 내용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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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평가 숙련수 은 체 평균 7.2 으로, 교육수 이 높을수록, 웹기반 랫폼 

노동일수록 높게 평가하 다. 교육수  비 업무수 에 있어서 업무수 이 높

은 편이라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는데, 교육수 이 높을수록, 웹기반 랫폼 

노동일수록 업무수 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교육수 이 높은 이들의 

경우 그 지 않은 이들에 비해 업무수 이 낮다는 응답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나 기 수 의 차이가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악할 수 있었다.

3. 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앞서 랫폼 노동자의 업무상황에 해 살펴본 결과 한 가지 뚜렷하게 드러

난 은 랫폼의 유형에 따라 업무환경이나 업무환경에 한 개인의 인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이다. ‘지역기반’과 ‘웹 기반’으로 구분해서 볼 경우 웹 

기반 랫폼 노동이 노동시간이 짧고, 시간당 소득은 높으며, 겸업 비 이 높고, 

랫폼과의 계에서 자율성도 더 높았으며, 숙련수 에 한 자기평가나 교육

과 업무의 숙련일치도에 한 평가도 더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은 노동상황의 차이는 일자리 만족도에 있어서도 랫폼 직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 은 랫폼 노동자와 체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를 비교한 [그림 1]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항목에 따라 체 노동자에 비해 더 높거

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랫폼 노동자를 지역기반과 웹기반으로 나  경

우 거의 부분 항목의 만족도에서 ‘웹기반 랫폼 노동자’ > ‘ 체 노동자’ > 

‘지역기반 랫폼 노동자’의 경향이 나타난다. 두 가지 만족도 항목이 외인

데, 하나는 ‘고용 는 소득의 안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훈련 기회’로 이 

두 가지 만족도는 유형과 계없이 랫폼 노동자가 낮게 나타난다. 사회보험 

가입률과 교육훈련 경험이 랫폼 노동 반 으로 낮은 수 이었음을 고려하

면, 이 두 가지는 유형과 무 한 랫폼 노동자 공통의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는 [그림 1]의 고용 는 소득 안정성 만족도가 체 근로자와의 비

교가 어렵다는 을 고려하여, 자신의 미래 안정성에 한 응답을 체 성인과 

비교한 것이다. 랫폼 노동자들의 미래 안정감은 성인인구 일반에 비해 

히 높으며, 직종에 따른 차이는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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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랫폼 노동자와 체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비교

(단 : %)

  주 : 1) 체 노동자는 통계청 사회조사의 근로여건 만족도 조사 상 임 근로자.

2) 각 항목의 값은 5  척도에서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 응답자를 합산한 것임.

자료 : 설문조사 자료  통계청(2019)로부터 자 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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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랫폼 노동자와 체 성인인구의 미래 안정성 망

  주 : 1) 그림의 값은 0~10  척도의 수로 “귀하의 미래가 어느 정도 불안하다고, 혹

은 안정 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한 응답임.

     2) 체 성인인구는 김미곤 외(2017)에서 성인남녀 1,000명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 : 설문조사 자료  김미곤 외(2017: 163)로부터 자 작성.

다음으로는 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분석을 해 

<표 2>에 제시한 모델을 바탕으로 각각의 만족도 수(5  척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먼  하는 일, 소득, (고용  소득) 안정성에 한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9), 

통제변수 에는 연령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 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일반 으로 기존 연구들의 경향과 유사하지만, 기존의 연구들과 달

리 성별은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 으로 일자리 만족도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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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랫폼 노동자의 하는 일, 소득, 안정성 만족도 결정요인

하는 일 소득 안정성

성별(기 : 남성) -0.245(0.158) -0.061(0.176) -0.204(0.179) 

연령 -0.022(0.006)*** -0.032(0.006)*** -0.019(0.006)**

혼인(기 : 미혼) 0.042(0.133) 0.178(0.149) 0.241(0.151) 

학력(기 : 졸 이하)

고졸 0.024(0.228) 0.066(0.254) -0.097(0.258) 

문 졸 -0.004(0.264) 0.207(0.294) -0.16(0.298) 

4년제 졸 0.236(0.243) 0.163(0.271) -0.194(0.275) 

학원졸 이상 0.209(0.321) -0.194(0.358) -0.286(0.363) 

직종(기 : 운송)

지역형 서비스 0.844(0.233)*** 0.900(0.259)** 0.918(0.263)**

오 라인 문서비스 0.777(0.281)** 0.589(0.314)† 0.291(0.318) 

온라인 문서비스 0.773(0.334)* 0.577(0.372) 0.093(0.377) 

IT/디자인 0.065(0.218) -0.309(0.242) -0.177(0.246)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0.288(0.295) -0.128(0.329) -0.13(0.334) 

창작 0.381(0.249) 0.294(0.278) -0.358(0.282) 

겸업 여부(기 : 업)

임 근로 겸업 0.061(0.214) 0.043(0.238) -0.015(0.241) 

비임 근로 겸업 0.443(0.156)** 0.153(0.174) -0.023(0.177) 

로그 월소득 -0.004(0.082) 0.380(0.091)*** 0.221(0.092)*

주당 노동시간 -0.002(0.003) -0.004(0.003) -0.004(0.003) 

개업체(기 : 없음) -0.343(0.129)** -0.332(0.144)* -0.204(0.146) 

가격 결정(기 : 본인 외 결정) -0.234(0.156) -0.069(0.174) -0.053(0.176) 

일감 거 (기 : 거  어려움) -0.097(0.123) 0.171(0.137) 0.059(0.139) 

거래조건 변경(기 : 동의 차 없음) 0.198(0.120)† 0.150(0.133) 0.153(0.135) 

평  유무(기 : 평  없음) -0.15(0.122) -0.341(0.135)* -0.358(0.137)*

고용보험(기 : 미가입) -0.311(0.206) -0.968(0.230)*** -0.452(0.233)†

산재보험(기 : 미가입) 0.306(0.174)† 0.796(0.194)*** 0.740(0.197)***

자기평가 숙련수 0.099(0.026)*** 0.025(0.029) 0.029(0.030) 

교육수  일치도 0.237(0.062)*** 0.326(0.069)*** 0.279(0.070)***

직업훈련 경험(기 : 없음) -0.164(0.119) -0.204(0.133) -0.093(0.135) 

상수항 3.003(0.540)*** 1.128(0.602)† 1.524(0.610)*

N수 300 300 300

R2 0.451 0.474 0.326

Adjusted R2 0.396 0.422 0.260

  주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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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는데(이인숙, 2010), 랫폼 노동자의 경우 상 으로 노동상황이 더 

열악한 지역기반 랫폼에서 남성의 비 이 높다는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종은 ‘운송’ 역을 기 으로 지역형 서비스가 세 가지 만족도 모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는 일 만족도에서는 온․오 라인 문서비스가, 

소득 만족도에서는 오 라인 문서비스가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 다. 

하는 일 만족도에서는 비임 근로를 겸업하는 경우 유의하게 만족도가 높았

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과 안정성에 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개업체가 있

는 경우 하는 일과 소득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랫폼에 의한 통제와 련된 

요인  거래조건 변경에 한 동의 차가 있을 경우 하는 일 만족도가 유의수

 0.1에서 더 높았으며, 평 제도가 있을 경우 소득과 안정성에 한 만족도를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보험 련 요인  고용보험 가입은 

소득  안정성 만족도에 부  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산재보험 가입

은 하는 일, 소득, 안정성 만족도를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 숙

련수 이 높을 경우 하는 일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업무의 교육수  일치도가 

높을 경우 세 유형의 만족도 모두를 뚜렷하게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일자리 만족도에 한 기존 연구와 일

치한다. 그러나 ‘지역형 서비스’가 세 가지 만족도 모두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상외의 결과인데, 이후의 분석에서 확인되겠지만 이는 모든 유형

의 만족도에서 마찬가지다. ‘지역형서비스’가 ‘운송’과 함께 표 인 숙련․

소득 업종임을 고려하면 설명이 어려운데, 이는 지역형서비스 랫폼 노동

자의 부분을 구성하는 가사․돌 서비스 노동자의 특성과 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들은 부분 ․고령 여성으로 경제활동에 한 기 치가 낮고, 

자신의 가정을 돌보며 일하기에 재 상황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기

존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김철식 외, 2019: 제4장). 일자리 만족도에 한 

‘주  비교이론’ 혹은 ‘사회  비교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 이들의 낮은 기

치가 높은 일자리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한 가지 의외의 결과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낮은 만족도이다. 이는 고용보

험 가입자가 개 겸업 랫폼 노동자라는 과 련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랫폼 노동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자리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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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것으로, 다른 일자리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비교  괜찮은 일자리

이기에 소득이나 안정성에 한 기 치가 높을 수 있다. 즉, 지역기반 랫폼 

노동과는 반 로 주  비교와 사회  비교에서 기 치가 높기 때문에 만족도

는 오히려 낮다는 것이다.

그 밖에는 상 으로 고숙련 업종에서, 개업체가 없는 환경에서, 거래조

건 변경에 한 동의 차가 있고, 평 이 없는 환경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랫폼 노동자의 노동이 더 자율 일 때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한 

일자리에 한 주  인식을 드러내는 자기평가 숙련수 과 교육수  일치도

가 일자리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자율성, 숙련인식, 교육일치도는 모두 기존의 일자리 만족도 연구에서 

요한 것으로 제시된 주  요인들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만

족도 유형  안정성 만족도에서 랫폼 노동 직종이나 노동상황과 련된 변

수들의 향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안정성 부재가 랫폼 노동자의 공통 특

성이라는 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장래성, 근로환경, 근무시간 만족도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해 살

펴보았다(표 10). 앞서 설명한 3가지 만족도와 다른 들을 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래성과 근로환경에서는 거의 모든 직종들이 운송 직종보다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재 한국 랫폼 노동의 다수를 차지하는 ‘운송’ 

부문 랫폼 노동상황의 열악함을 보여 다. 겸업 여부나 소득은 이 세 만족도 

역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주당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간 만족도

는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체가 있을 경우 유의수  0.1에

서이긴 하지만 근무환경과 근로시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감의 거 이 용이한 경우 근무환경과 근로시간 만족도가, 거래조건 변경에 

한 동의 차가 있는 경우 장래성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자의 자율성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

다.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시간 만족도에 부정  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산재보험 가입은 장래성과 근로시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기평가 숙련수 은 근무환경과 근로시간 만족도에, 교육수  일치도는 모든 만

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쳤다. 반면, 직업훈련 경험은 근무환경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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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용보험 가입과 마찬가지로 주

․사회  기 수  차이와 함께 교육훈련 내용에 한 효능감 문제가 작용했

을 것으로 단된다.

<표 10> 랫폼 노동자의 장래성, 근무환경, 근로시간 만족도 결정요인

장래성 근무환경 근로시간

성별(기 : 남성) -0.334(0.177)† -0.212(0.182) -0.101(0.17) 
연령 -0.008(0.006) -0.028(0.006)*** -0.026(0.006)***
혼인(기 : 미혼) 0.092(0.150) 0.101(0.153) -0.040(0.143) 
학력(기 : 졸 이하) 　 　 　

고졸 -0.047(0.256) -0.080(0.262) -0.002(0.245) 
문 졸 -0.097(0.296) -0.158(0.304) -0.037(0.283) 

4년제 졸 -0.071(0.273) -0.190(0.280) 0.064(0.261) 
학원졸 이상 -0.383(0.361) -0.154(0.370) -0.303(0.345) 

직종(기 : 운송) 　 　 　

지역형 서비스 1.428(0.261)*** 1.387(0.268)*** 0.803(0.250)**
오 라인 문서비스 1.363(0.316)*** 1.15(0.324)*** 0.039(0.302) 
온라인 문서비스 0.883(0.374)* 1.208(0.384)** 0.371(0.358) 
IT/디자인 0.851(0.244)* 0.799(0.250)** -0.073(0.234)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0.393(0.331) 1.079(0.340)** -0.268(0.317) 
창작 0.891(0.280)* 0.771(0.287)** -0.343(0.268) 
겸업 여부(기 : 업) 　 　 　

임 근로 겸업 0.075(0.240) -0.054(0.246) -0.197(0.229) 
비임 근로 겸업 0.084(0.175) -0.190(0.18) -0.230(0.168) 
로그 월소득 0.047(0.092) -0.117(0.094) 0.102(0.088) 
주당 노동시간 0.005(0.003) 0.002(0.003) -0.014(0.003)***
개업체(기 : 없음) -0.205(0.145) -0.273(0.148)† -0.239(0.138)†

가격 결정(기 : 본인 외 결정) -0.115(0.175) 0.206(0.18) 0.075(0.167) 
일감 거 (기 : 거  어려움) 0.066(0.138) 0.306(0.141)* 0.351(0.132)**
거래조건 변경(기 : 동의 차 없음) 0.250(0.134)† 0.127(0.138) 0.143(0.128) 
평  유무(기 : 평  없음) -0.088(0.136) -0.110(0.140) -0.120(0.130) 
고용보험(기 : 미가입) -0.257(0.232) -0.344(0.238) -0.582(0.222)**
산재보험(기 : 미가입) 0.455(0.195)* 0.236(0.200) 0.529(0.187)**
자기평가 숙련수 -0.007(0.029) 0.065(0.030)* 0.072(0.028)*
교육수  일치도 0.282(0.070)*** 0.31(0.072)*** 0.221(0.067)**
직업훈련 경험(기 : 없음) -0.099(0.134) -0.329(0.137)* -0.259(0.128)*
상수항 1.335(0.606)* 3.039(0.621)*** 3.027(0.58)***

N수 300 300 300
R2 0.359 0.526 0.454

Adjusted R2 0.295 0.479 0.399

  주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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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랫폼 노동자의 교육훈련기회, 반 , 미래 안정감 결정요인

교육훈련기회 반 미래 안정감
성별(기 : 남성) -0.461(0.176)** -0.210(0.160) -0.344(0.399) 
연령 -0.017(0.006)** -0.020(0.006)*** -0.031(0.014)*
혼인(기 : 미혼) 0.131(0.149) 0.000(0.135) -0.103(0.337) 
학력(기 : 졸 이하) 　 　 　
고졸 0.184(0.254) 0.008(0.231) 0.705(0.575) 
문 졸 0.097(0.294) 0.040(0.268) 0.146(0.666) 

4년제 졸 0.160(0.271) 0.141(0.247) 0.190(0.614) 
학원졸 이상 0.040(0.358) -0.034(0.326) -0.348(0.811) 

직종(기 : 운송) 　 　 　
지역형 서비스 1.022(0.260)*** 1.201(0.236)*** 2.062(0.588)**
오 라인 문서비스 -0.074(0.314) 0.906(0.285)** -0.268(0.711) 
온라인 문서비스 -0.098(0.372) 0.900(0.338)** 1.593(0.843)†
IT/디자인 0.029(0.243) 0.177(0.221) 0.220(0.549)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0.232(0.329) 0.075(0.299) -0.447(0.745) 
창작 -0.324(0.278) 0.591(0.253)* -0.848(0.630) 
겸업 여부(기 : 업) 　 　 　
임 근로 겸업 -0.031(0.238) -0.137(0.216) -0.234(0.539) 
비임 근로 겸업 -0.010(0.174) 0.052(0.158) -0.011(0.395) 
로그 월소득 -0.009(0.091) 0.101(0.083) 0.657(0.206)**
주당노동시간 -0.003(0.003) -0.003(0.003) -0.010(0.007) 
개업체(기 : 없음) -0.309(0.144)* -0.255(0.131)† -0.656(0.326)*

가격 결정(기 : 본인 외 결정) 0.182(0.174) -0.118(0.158) 0.039(0.394) 
일감 거 (기 : 거  어려움) 0.052(0.137) 0.099(0.125) 0.636(0.310)*
거래조건 변경(기 : 동의 차 없음) 0.385(0.133)** 0.292(0.121)* 0.494(0.302) 
평  유무(기 : 평  없음) -0.272(0.136)* -0.190(0.123) -0.642(0.307)*
고용보험(기 : 미가입) -0.534(0.230)* -0.418(0.209)* -0.733(0.521) 
산재보험(기 : 미가입) 0.630(0.194)** 0.505(0.176)** 0.396(0.439) 
자기평가 숙련수 -0.015(0.029) 0.052(0.027)* 0.118(0.066)†
교육수  일치도 0.302(0.069)*** 0.242(0.063)*** 0.663(0.157)***
직업훈련 경험(기 : 없음) -0.096(0.133) -0.206(0.121)† -0.711(0.301)*
상수항 2.621(0.602)*** 2.285(0.547)*** -0.639(1.364) 

N수 300 300 300
R2 0.346 0.455 0.367

Adjusted R2 0.281 0.400 0.304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11>은 교육훈련기회  반  만족도, 그리고 미래 안정감 인식을 보여

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았고, 여성의 경우 

교육훈련기회 만족도가 낮았다. 직종별 차이는 교육훈련기회 만족도와 미래 안

정감 만족도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이 두 가지가 랫폼 노동자 공통의 문제

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반  일자리 만족도는 지역형 서비스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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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 라인 문서비스와 창작 직종이 운송 직종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노동상황과 련해서는 개업체가 있을 경우 세 유형의 만족도가 모두 낮았

고, 일감 거 이 용이한 경우 미래 안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조건 

변경에 한 동의 차가 있을 때 교육훈련기회와 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 평 이 있을 경우 교육훈련기회 만족도와 미래 안정감은 낮아졌다. 이 

유형의 만족도에서도 자율성은 요한 의미가 있다. 고용보험 가입은 교육훈련

기회와 반  만족도에 부 인 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은 

반 로 두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 숙련수 은 미래 안정감에, 교육수  일치도는 세 가지 만족도 모

두에 정  향을 미친다. 직업훈련경험은 반  만족도  미래 안정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교육훈련기회 만족도에 해서도 통계 으

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이는 재 랫폼 노동자의 직무

와 련한 교육훈련 기회가 부족할 뿐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도 그 내용에 

한 효능감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 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9가지 만족도에 한 향요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 에서는 성별이 장래성과 교육훈련기회 만족도에서, 연령이 부

분의 만족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일수록, 나이가 을수록 만족

도가 높았다. 이는 일자리 만족도에 한 개의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방하

남, 2000; 김정원․서재 , 2008; 백병부․황여정, 2009; 이인숙, 2010).

직종은 지역형 서비스가 모든 항목에서 운송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 는

데, 이는 기 수 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  비교이론  사회  비교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Weiss & Shaw, 1979; McCormick & Ilgen, 1985). 주로 

가사․돌  노동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들의 일에 한 낮은 기 수 을 드러

낸 것이다. 이와 반 되는 결과가 일부 항목에서 나타난 고용보험 가입자의 낮

은 만족도인데, 주로 겸업 임 근로자의 비 이 높아 일자리에 한 기 수

이 높은 것이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근무환경 만족도에서는 운송부문을 기 으로 한 결과 모든 직종이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드러내 운송부문 랫폼 노동의 열악한 업무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상 으로 고숙련․고소득 업종인 온․오 라인 문서비스

가 하는 일, 장래성, 반  만족도에서, IT/디자인과 창작이 장래성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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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 다. 반면 안정성, 미래 안정감, 교육훈련 기회 

만족도에서는 직종에 따른 차이가 매우 어, 이것이 랫폼 노동자 공통의 문

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은 소득․안정성․미래 안정감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동시간이 짧을수록 근로시간 만족도가 높았다. 소득과 근

로시간의 일자리 만족도에 한 향은 체로 기존 연구들의 발견과 동일하다

(방하남, 2000; 정 호․김태일, 2003; 이인숙, 2010). 랫폼 노동자의 노동과

정 자율성을 보여주는 변수들은 부분의 만족도에서 1~2가지 요인 이상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에 한 노동자의 주  인식을 보여주는 자기평

가 숙련수 과 교육수  일치도도 많은 만족도 항목에서 유의한 정성을 보

다. 이 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일자리 만족도에 한 주  요인들의 향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Vila & Garcia-Mora, 2005; 배화숙․이인숙, 2008; 방하

남․김상욱, 2009; 이인숙, 2010; 서화정․김경주, 2014). 

Ⅴ. 결론  함의

본 연구에서는 랫폼 노동자 300명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랫폼 노동자

의 유형에 따른 노동상황과 일자리 만족도에 해 살펴보았다. 특히 랫폼 노

동자의 노동상황을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부각하여 제시하고, 기존 연구들이 다

루지 않았던 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를 탐색 으로 분석하 다. 본 연

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랫폼 노동자의 다수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의 가격에 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분 디지털 랫폼을 통해 제시되는 일을 거 할 

수는 있지만 거 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랫폼과의 거

래조건 역시 일방 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평 을 통해 평가받을 뿐만 아

니라 평가 결과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에서 일반 인 의미의 ‘독립계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랫폼 노동자의 독립․종속 정도는 랫폼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

가 있는데, 일반 으로 웹기반 랫폼 노동보다는 지역기반 랫폼 노동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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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랫폼 노동에서 양 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운송’부

문의 경우 종속성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 근본  안이 필요하다. 한 향후 랫폼 노동의 유형별 특성에 한 연구

와 유형에 따른 정책  응방안에 한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는 랫폼 노동자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웹기반 랫폼 노동에 비해 지역기반 랫폼 노동의 만족도가 

히 낮다. 이는 랫폼 노동자가 처한 객  노동상황의 차이에 향을 받

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에는 성별이나 학력

과 같은 개인  차이보다, 직종, 개업체 유무, 거래조건 변경에 한 동의

차 유무 등이 노동과정의 자율성에 상당한 향을 미쳤다. 노동자가 자율 으

로 노동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정규직이 아니라도 주  만족도가 높다는 기

존 이론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랫폼 노동의 다수를 차지하는 운

송부문 등의 지역기반 랫폼 노동은, 자율  노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다. 

랫폼 노동자의 자기평가 숙련수   교육일치도 등의 주  요인 역시 일

자리 만족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랫폼 노동자의 유형에 따라 일자리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공

통 이었던 은 일자리나 미래의 불안정에 한 우려가 높고 교육훈련 기회에 

한 만족도가 낮다는 이다. 즉, 불안정과 숙련개발 욕구는 랫폼 노동의 유

형과 무 한 공통의 문제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과 일자리 만족도에 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도출하 다. 

첫째, 랫폼 노동자 유형과 무 하게 미래에 한 안정성을 부과하고 숙련

개발을 지원하기 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랫폼 노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 지 ’와 무 하게 제공되는 고용  소득안정성과 양질의 직

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고용보험이

나 산재보험 용범  확 , 그리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은 개인주도 직업능

력개발 기회의 제공을 통해 랫폼 노동자가 유형이나 지 에 한 정과 

계없이 안정성과 숙련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

여 노동법  권리 측면에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근로자 지 와 

무 하게 최소한의 노동기 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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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랫폼 노동자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기반- 특히 운송부문 - 랫폼 

노동의 경우 독립 ․자율  노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제로 

한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랫폼 기업이나 개업

체가 어떤 형태로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한 노

동환경 개선은 주  일자리 만족도에도 결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랫폼 노동자 300명에 한 설문조사를 기 로 분석을 수행했지

만, 직종별로 볼 때 충분한 사례 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세부 직종에 따른 차이

를 충분히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 설문지 분량에 한 제약 속에

서 랫폼 노동자의 노동상황 반을 모두 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일자리 만족도와 련된 주  변인도 추가 인 탐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일자리 만족도 연구들이 부분 임 근

로자를 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랫폼 노동자를 그 객  노동상황과 연결

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증가하는 종속 계약자의 일자리 만족도 논의를 확 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했다는 에서 그 이론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탐색  수 에서나마 랫폼 노동자의 노동  복지환경이 이들의 주

 만족도와도 한 련이 있다는 , 그리고 랫폼 노동자의 유형에 따

라 법  지 뿐 아니라 주  일자리 만족도에도 차이가 있다는 을 밝힌 것

은 앞으로의 랫폼 노동에 한 논의 진 을 한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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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abor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of the Platform Workers

Nahm, Jaewook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abor conditions of platform workers 

and how they affect their subjective job satisfaction. We analyzed a 

survey result of 300 platform workers in different sector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ots of platform workers were not 

independent from the platforms despite their legal status as independent 

contractors. Second, the degree of dependence of platform workers 

varies considerably depending on the types of platform work. Generally, 

the location-based platform workers tend to be more dependent than 

web-based platform worke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transportation sector, which accounts for a quantitative majority in 

platform labor in Korea. Third, the job satisfaction level of platform 

workers also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latform workers. The job 

satisfaction of the location-based platform worker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web-based platform workers. Fourth, what was common in 

any type of platform workers was that there were high concerns about 

the insecurity and low satisfaction with skill development opportunities. 

Therefore, policies are needed to ensure employment and income 

security and support skill development regardless of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the legal responsibility of platform companies is 

needed to be imposed especially in the location-based platform sectors.

Keywords : digital platform, platform worker, precarious work, job satisfaction, 

labor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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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웃소싱이 여 리 반으로 확 될 경우 효과성이 더 높아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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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아웃소싱 서비스(Payroll Outsourcing Service)는 인사아웃소싱(Human 

Resource Outsourcing)의 한 분야로서 최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20

년 시 의 미국 여아웃소싱 시장은 48억 달러이며, 2020년에서 2027년 사이 

평균 2.8%의 성장이 측된다. 여아웃소싱의 로벌 시장 매출액은 2027년

경에 2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5%로 정도로 보

고 있다. 여아웃소싱 시장의 성장은 미국과 유럽 같은 구미 심의 상에서 

이제는 국을 포함해 차 로벌화되어 가고 있다(Market Impact Survey, 

2000). 여아웃소싱의 로벌 성장률이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6%

던 과 비교하면, 최근 성장률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어들었으나 여 히 

여아웃소싱은 로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IMARC Group, 2020). 

여아웃소싱은 인사아웃소싱의 로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20

년 기 으로 인사아웃소싱의 로벌 매출은 328억 달러이고 2027년경에는 458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이 에서 여아웃소싱의 비 은 49%일 정

도로 높은 수 이다(PR Newswire, 2020).

인사아웃소싱에 한 학문  연구는 주로 서구 국가에서 1990년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차 늘어나고 있다(Gainey and Klass, 2003; Klass, 

McClendon and Gainey 1999; Klass, McClendon and Gainey, 2001). 그러나 국

내의 연구는 매우 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내 기업들의 아웃소싱 도입이 

략 이고 체계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비용 감  업무개선 차원에 

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김정욱․박정훈․남기찬, 2003) 인사아웃소싱에 한 

학문  연구는 물론이고 아웃소싱 황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사분야

의 아웃소싱에 해서는 국내에 소수의 실증연구가 존재하지만, 여아웃소싱

에 한 실증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양동훈, 2014; 차성호․양동훈, 

2008a; 차성호․양동훈, 2008b). 여아웃소싱에 한 연구가 국내에서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에는 기업들이 여정보에 한 보안을 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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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업무 외주화에 한 경 층의 거부감 등이 복합 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기업과 같이 여 리를 담하는 인력이 소수이고 이들의 문

성 역시 부족한 실정에서 여아웃소싱의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상된

다. 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아웃소싱을 통하여 소기업 문인력 부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비용 감, 직원 간 연 의 비 유지, 산시스템의 확보, 인

사․노무에 한 자문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매일경제, 2019. 4. 29,「 여

리, 아웃소싱하는 것이 더 효과 이다」). 국내 주요 여아웃소싱 공 업체는 

기업 분사 형태부터 인사아웃소싱 문업체까지 약 20여 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노무법인과 IT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

아웃소싱 시장에 극 으로 진입하고 있다. 

여아웃소싱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사를 상으로 설문조사 후 인터뷰를 

한 결과, 재 국내 여아웃소싱 서비스 상 기업은 주로 소기업이었다. 

여 련 업무는 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업무에 한 이해

도를 갖춘 사람들이 필요한데, 소기업의 경우 이직률이 높고 인력이 부족해

서 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업무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지 되는 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 에 신고해

야 하는 업무나 노동법  세법 등 련 법규들의 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성이 요구된다. 더욱이 최근 국내 기업의 임 리 변화의 필

요성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문성이 높은 여아웃소싱 공 업체는 소기업

의 임 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이 여아웃소싱을 도입하는 이유를 조사하

고, 여아웃소싱이 기 한 정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사아웃소싱 반을 다루었던 기존의 연구에서 여아웃

소싱이라는 구체성이 높은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다루고자 하 다. 여아웃소

싱을 세분화하여 다루고자 한 이유는 여업무의 특성 때문이다. 여업무는 

련된 각종 세제  법  규제가 많으며, 여정보 처리의 행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의 인력인 경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한, 해당 기

업의 직원을 직  하지 않고 여정보만을 처리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 의 필요성이 최소화된 서비스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여업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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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해 여아웃소싱은 다른 인사아웃소싱보다 외부의 문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단된다. 민감한 여정보에 한 수집이 매우 어려운 

을 감안해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여아웃소싱 국내업체의 62개 고객사에 한

정하여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효과성에 한 설문을 진행하 다. 본 연구

는 표본이 여아웃소싱 공 회사의 한 고객사로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으나 국

내 기업을 상으로 한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효과성에 한 탐색  실증

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Ⅱ. 이론  배경

1. 인사아웃소싱의 개념과 이론  배경

아웃소싱은 경 활동의 일부를 외부 조직에 행시키는 것으로, 조직이 모든 

경 활동을 자체 으로 감당하지 않고 외부를 통해 조달하는 활동이다 (Linder, 

2004; Mclvor, 2005; Prahalad and Hamel, 1990). 아웃소싱은 조직이 경쟁력을 

높일 목 으로 핵심역량에 집 하면서 주변 역량을 외부에 의존하거나 외부를 

통해 더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는 것이 가능할 때 발생한다. 아웃소싱은 서비스 

아웃소싱뿐만 아니라 생산 아웃소싱과 같이 특정 제품을 외부에서 탁생산하

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Leaver, 1997).

생산부분은 아웃소싱이 일  이루어진 경우이지만 그 후 아웃소싱의 역은 

인사부분에까지 차 확 되었다. 인사아웃소싱(human resource outsourcing)

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응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목 으로 도입되었다. 

한 인사아웃소싱은 조직 내부에 없는 인사 문가의 역량을 외부에서 조달할 

목 으로도 활용되었다(Shelgren, 2004).

인사아웃소싱은 인 자원 리의 상이 되는 채용, 교육훈련, 인사평가, 

여, 조직개발, 인사정보시스템, 퇴직자 리 같은 인사 련 서비스를 외부 문

기 에 행시키는 활동이다(양동훈, 2014; 차성호․양동훈, 2008b; 차성호․

양동훈, 2011a). 인사아웃소싱은 세부 으로 다시 채용아웃소싱, 여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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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아웃소싱 등 인사 부문의 하부 기능별로 구분될 수 있다. 인사아웃소

싱은 미국의 경우 이미 1990년 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0년  들어 연간 

8.6% 정도로 신장되었다(Gartner Group, 2003). 

인사아웃소싱은 주로 2가지 이론의 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 theory)이며, 다른 하나는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이다.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 외부 시장을 통한 거래비용과 내부 생산을 

통한 거래비용  은 쪽을 선택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동기를 

가진다는 주장이다(Williamson, 1979). 거래비용이론의 에서 보면 인사아

웃소싱은 외부 기 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자체 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보다 더 낮은 비용을 가능하게 한다(Gainey and Klass, 2003; Klass 

et al., 1999; Klass et al., 2001).

한편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보유한 자원과 능력에 따라 환경 응력이 달라

지고, 조직은 경쟁력을 높이기 해 자원을 외부에서 조달하기도 한다는 이론

이다. 조직은 자원을 자체 으로 축 하는 활동과 외부에서 동원 가능한 자원

을 탐색하는 활동 모두를 필요로 한다(Aldrich, 1976; Pfeffer and Salancik, 1978; 

Wernerfelt, 1984). 자원의존이론의 에서 인사아웃소싱은 조직이 필요자원

을 자체 으로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조달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래비용이론과 자원의존이론의 에서 인사아웃소싱은 조직의 환경 응력

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양동훈, 2014; 차성호․양동훈, 

2008a). 

2. 인사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효과성

인사아웃소싱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효과성에 한 실증연구는 해외

의 경우 1990년  후반부터, 국내의 경우는 2000년  후반부터 이루어지기 시

작하 다. 한 인사아웃소싱에 한 연구들은 경 정보분야, 생산분야 등에서 

이루어진 아웃소싱 연구들을 참고하고 있다(Corbett, Blackburn, and Wassenhove, 

1999; Deavers, 1997; Loh and Venkatraman, 1992; Nam, Rajagopalan, Rao, 

and Chaudhur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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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에서 인사아웃소싱을 확 하거나 이는 요인으로 연구된 변수

에는 기업의 경 략, 노동조합이나 노사 의회 같은 근로자 조직, 인사업무

의 특수성, 인사부서의 역량, 인사부서에 한 최고경 자의 지원 등이 있다(차

성호․양동훈, 2008b; Grover, Cheon, and Teng, 1996; Klass et al., 2001).

우선 경 략에 따라 인사아웃소싱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비용우 략을 경 략으로 지향하는 조직은 그 지 않

은 조직보다 외부 아웃소싱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차성호․양동

훈, 2008a; 차성호․양동훈, 2008b). 인사아웃소싱을 통해 비용 감이 가능한 

배경에는 규모의 경제와 공 사의 문  역량이 작용한다. 인사아웃소싱 공

사(outsourcing supplier)는 복수의 기업에서 인사서비스를 탁받기 때문에 많

은 업무를 표 인 차에 따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릴 수 있

다. 인사아웃소싱의 공 사는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 감이 용이해지며, 그 결

과 고객사에 더 낮은 비용으로 인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에 경 략

에 있어 차별화 략을 지향하는 조직은 외부 조직이 모방하지 못하는 서비스

와 자원을 보유하기 해 이를 내부화하는 과정에서 아웃소싱에 한 의존도가 

상 으로 낮아진다(Porter, 1991). 

인사아웃소싱에 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는 노동조합과 노사 의회 같

은 근로자 조직이 있다. 아웃소싱은 조직 내부의 업무를 외부로 이 하는 활동

이기 때문에 고용유지에 민감한 노동조합은 아웃소싱에 부정  입장을 취할 수 

있다(차성호․양동훈, 2008b; Anderson and Narus, 1990). 특히 노동조합이나 

노사 의회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반 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을 래할 수 있

는 큰 규모의 아웃소싱에 부정 이다.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인사기능의 특수성이 높은 조직은 그 지 않은 조직

에 비해 인사아웃소싱을 더 게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차성호․양동훈, 2008b; 

Grover et al., 1996). 인사기능의 특수성이란 채용, 평가, 보상, 교육훈련 반

에 걸쳐 조직만의 독특한 업무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근무형태와 작

업방식 등 동종의 조직들에 비해 매우 효과 인 차별성이 있거나 조직 특유의 

철학과 가치로 인해 인사업무를 외부에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아웃소싱 

공 사는 인사기능의 특수성이 높을수록 해당 조직에 인사서비스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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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지고 공 비용 역시 더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직 특수

인 인사업무는 인사아웃소싱이 이루어지기 힘든 역이다. 

한 인사부서의 문성이 낮은 조직일수록 외부 인사아웃소싱을 더 많이 활

용할 유인을 갖게 된다(Klass et al., 2001). 조직 내부에 인사업무의 문성이 

낮거나 인사업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외부의 인사 문성을 활용할 목 으로 인

사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사아웃소싱을 도입할 때 최고경 자의 의사결정이 요하게 작용

할 수 있다. 최고경 자의 지원은 조직 변화에 한 장벽을 극복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웃소싱 같은 업무의 외부 조달 결정에 있어 최고경 자

의 지원은 필수 이다(Nam, 2002; Doll, 1985). 

한편 인사아웃소싱의 효과에 한 연구는 통계를 활용한 실증연구와 의견조

사 혹은 설문조사로 이루어진 경우로 구분된다. 기존 연구에 있어 인사아웃소

싱의 효과는 정과 부정의 양측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미국 략  인 자

원 리 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사아웃소싱이 고객서비스의 수 을 떨어트

리거나, 직원 간의 인  계성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정  효과를 보고하고 있

다(SHRM, 2004). 그러나 Klass, McCledon, and Gainey(1999)는 인사아웃소싱

이 인사업무 비용의 감소와 인사업무의 품질을 높여 HR업무의 효과성을 개선

시킬 수 있음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 국내 실증연구로서 차성호․양동훈

(2011a)은 164개의 코스닥 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사아웃소싱이 인사

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HR부서의 산을 감할 수 있음을 발견하 다. 

3.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효과성

여아웃소싱(payroll outsourcing)에 한 연구는 인사아웃소싱에 비해 매우 

드물게 이루어졌다. 여아웃소싱에 한 발간물은 통계  실증분석보다 실태 

보고서 형태가 부분이다. 아직까지 여아웃소싱에 한 연구는 인사아웃소

싱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나름의 독자 인 이론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인사아웃소싱의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여아웃소싱

의 결정요인과 효과성에 한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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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웃소싱은 여계산  여지  등의 여 리를 외부 기 에 탁하

고 수수료를 지 하는 아웃소싱의 한 형태이다(Thomas and Thomas, 2011).  

IOMA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여아웃소싱 업체가 제공하는 여 련 서

비스는 여계산  지 , 세 계산, 복리후생, 산업재해보상 , 실업수당의 계

산까지 다양하다(PMR, 2003).

여아웃소싱을 제공하는 공 사  하나인 미국의 ADP는 2015년 기 으로 

125개 지역에 걸쳐 62만개사에 여 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IUTUIT는 약 5천

만 명의 여정보를 리하고 있을 정도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2개사의 

여아웃소싱 서비스를 조사해 보면 여아웃소싱은 여계산과 여지  업

무, 세 계산, 복리후생 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Mou and Kleiner(2006)에 따르면 여아웃소싱은 연 ,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복잡한 여 련 비용의 계산 부담을 이고 리시간을 약하는 방법이

다. 여아웃소싱은 일시 인 문컨설 보다는 기업의 행정사무 업무를 행

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한 여아웃소싱은 공 사가 여 처리에 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여업무를 효율 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

아 IT비용을 감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여아웃소싱의 도입을 진하는 요인은 이론 으로 인사아웃소싱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래비용이론의 에서 보면 여아웃소싱은 외부 거래를 통해 

여 리 비용을 감하는 한 수단이다. 특히 여 리는 여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데이터 작업이 많이 요구되고 사무  업무의 부담을 크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상으로 합한 역이라 볼 수 있다(Maurer and Mobley, 

1998).

그러나 거래비용이론의 에서만 여아웃소싱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거래비용이론은 주로 거래의 투명성이 낮고, 계약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에 조직이 시장을 통한 거래를 최소화하고, 해당 

서비스를 내부화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정보와 같이 데이터화가 

용이하고 공 업체가 계약사항을 조작할 험이 높지 않을 경우 거래비용이론

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될 수 있다(Dickmann and Tyson, 2005; Dow,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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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존이론은 거래비용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에 용될 수 있다. 

자원의존이론에 의하면 조직은 핵심역량에 좀 더 집 하기 해, 혹은 내부에 

부족한 역량을 외부에서 조달하기 해 여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소기업처럼 인사부서의 문성이 낮은 조직일수록 외부 인사아웃소싱

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Klass et al., 2001). 특히 여 리를 담당하

는 인력이 소수이고 여 리 업무가 많은 소규모 조직의 경우, 여아웃소

싱을 고려할 유인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자원의존이론의 에서 

여아웃소싱과 인사부서의 역량 간에는 다음과 같은 가설  계가 설정될 

수 있다.

가설 1 : 인사부서의 역량이 낮을수록 여아웃소싱의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여아웃소싱과 같이 여 리에 한 경 자의 통제권 일부를 외부화할 때

는 최고경 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최고경 자의 지원은 조직 변화를 

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아웃소싱 같은 업무의 외부 탁에 있어서도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Nam, 2002; Doll, 1985). 

여아웃소싱의 주요 도입 목 은 핵심역량 강화와 비용 감 측면이다

(Lacombe, Lanoie, Patry, and Tremblay, 1999). 최고경 자는 외부 거래를 통

해 경 비용을 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아웃소싱에 호의 인 태도를 갖

게 될 수 있다. 특히 평소 인사기능에 해 극 인 지원을 해주는 최고경 자

는 여아웃소싱에 해서도 정 인 검토와 지원을 해  가능성이 높다. 기

업 내 인사부서가 핵심역량만을 보유하도록 하기 해, 핵심업무가 아닌 주변

업무들은 아웃소싱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경 자의 지원은 조직이 새로운 신과 실험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변

화에 한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Teo and King(1997)은 

최고경 자의 지원이 높을수록 신에 한 내부 장벽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 다. 여담당자 역시 주변  여업무를 외부에 아웃소싱한다면, 핵심

 업무에 집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아웃소싱에 호의 일 

수 있다. 따라서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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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 인사기능에 한 최고경 자의 지원이 높을수록 여아웃소싱의 정도는 증

가할 것이다. 

인사아웃소싱은 인사부서가 수행하는 채용, 교육훈련, 여, 평가 등의 세부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다. 인사아웃소싱은 채용 리와 교육훈련 리 분야에서 

시작되어 차 다른 인사기능 분야로 확 되고 있다(차성호․양동훈, 2008a). 

조직은 인사아웃소싱을 처음 도입할 경우 일정 기간 아웃소싱 공 업체와의 신

뢰 계를 구축하고, 아웃소싱업무와 내부 인사업무를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인사아웃소싱이 도입되면 내부 로세스와 아웃소싱 로세스 간에 조정

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조직은 인사아웃소싱을 보다 효과 으로 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체득하게 된다.

인사아웃소싱을 도입하는 기업은 비교  표 인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단

계에서 시작하여 차 복잡하고 조직 특수 인 업무에까지 아웃소싱을 확 하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사부서의 특정 기능 업무가 아웃소싱되면, 아웃소싱

은 차 인사부서의 여타 기능으로 확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교육훈련

업무와 채용업무의 일부를 아웃소싱한 조직은 여 같은 기능의 아웃소싱을 검

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조직의 입장에서 범 의 경제(scale of economy)를 기

할 수 있는지는 아직 실증  검증이 필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인사아웃소싱

에 있어 범 의 경제가 존재할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그 다. 첫째는 

인사아웃소싱의 국내 규모가 2000년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사아웃소싱

의 세부 역이 교육훈련에서 채용, 여, 인사정보시스템 등으로 차 다양화

되고 있다. 둘째는 인사아웃소싱을 많이 도입한 조직일수록 인사아웃소싱에 

해 우호 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아웃소싱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아웃소싱 정도에 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 : 여 외 인사아웃소싱을 많이 활용하는 조직일수록 여아웃소싱 정도가 

높을 것이다. 

차성호․양동훈(2011b)은 인사아웃소싱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아웃소싱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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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효과성이 증가함을 발견하 다. 164개의 코스닥 기업을 상으로 한 연구

에서 인사아웃소싱의 증가는 HR부서의 1인당 산과 HR부서의 1인당 OJT 

(On the Job Training) 시간 등을 감소시켰으며 인사담당자가 지각한 인사업무

의 효과성 역시 증가하 다. 인사아웃소싱의 효과성이 높아진 배경에는 아웃소

싱업체의 문성이 인사서비스의 질을 높인 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사아웃소싱 공 업체는 탁 업무의 문성이 높고 인사서비스를 량으

로 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 한 

인사아웃소싱을 한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주변  인사업무를 덜고 보다 핵심 인

사업무에 집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인사아웃소싱에 해 효과 이라는 평가

를 하고 있다. 

결과 으로 여아웃소싱은 인사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이며, 문 인 

여 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이 여 리 업무를 더 많이 아웃

소싱할수록 여아웃소싱의 인지된 효과성은 보다 더 정 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에서 여아웃소싱의 정도와 여아웃소싱의 인지된 효과성 간에

는 다음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 4 : 여아웃소싱 정도와 인지된 여아웃소싱의 효과는 서로 정(+)의 계를 

가질 것이다. 

Ⅲ. 분석자료  분석방법

1. 표본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을 악하고,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

과 여아웃소싱의 도입 정도  도입효과성 간의 계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연구 분석을 하여 국내 아웃소싱 문업체에 아웃소싱을 탁하고 있는 기

업의 인사담당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총 110개 기업

을 상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온라인과 오 라인을 통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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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 으며, 65부(회수율 59.09%)가 회수되었다. 이 에서 불성실한 응답으로 

통계분석에 활용할 수 없는 설문지 3부를 제외하고, 총 62부를 최종 으로 표

본으로 선정하여 통계분석에 사용하 다. 통계분석은 STATA 14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성  타당성분석, 상 계분석, 계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

다. 

<표 1> 인사아웃소싱 도입 정도

유형 항목 기업 수(개) 비 (%)

 인사

아웃소싱 

도입 

정도

여

아웃

소싱

여 리 56 90.32 

사회보험 리 56 90.32 

퇴사자 리 56 90.32 

연말정산 리 60 96.77 

원천징수 리 52 83.87 

부가서비스 13 20.97 

교육

훈련

경 ․리더십 교육 14 22.58 

신입사원/경력사원 교육 11 17.74 

외국어 18 29.03 

직무스킬 교육 22 35.48 

로벌 비즈니스 12 19.35 

평가

리

평가결과 수집  분석 6 9.68 

평가지표(KPI) 도출 6 9.68 

평가운 체계 기획  설계 6 9.68 

채용/
인력

견

채용 13 20.97 

모집 15 24.19 

인재 헤드헌 22 35.48 

인재 견 22 35.48 

기업

복리

후생

카페테리아식 기업복리후생 

서비스 행
12 19.35 

사내 건강시설 리  운 10 16.13 

개인연  보험 등 안정성 보험 

업무 행
10 16.13 

 체 62 100



급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효과성(양동훈․고은정)   147

가설검증에 앞서, 국내 여아웃소싱에 하여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여아웃소싱 실태분석을 실시하 다. 먼  국내 기업들의 인사아웃소싱 도입

정도를 살펴보았다. 국내기업들이 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사아웃소

싱은 여아웃소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기업들  90%가 넘는 기업들이 

연말정산 리(96.77%)나 여 리(90.32%), 사회보험 리(90.32%), 퇴사자

리(90.32%) 등의 여아웃소싱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채용/인력 견과 교육훈련 등의 인사 분야를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평가

리 분야는 상 으로 아웃소싱 도입이 조한 것(9.68%)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인사아웃소싱  가장 높은 도입 정도를 보이고 있는 여아웃소싱의 도입 

목 에 하여 살펴보았다. 기업들은 비용 감과 높은 품질의 여서비스를 제

공받기 하여 여아웃소싱을 도입하 다고 응답하 다(표 2 참조).

내 용 평 균 표 편차

 비용 감 3.95 0.84 

 여 IT시스템 2.95 1.08 

 높은 품질의 여서비스 3.82 0.86 

 타기업의 여아웃소싱 도입 효과성 3.05 1.02 

 여의 보안성 강화 3.42 1.08 

 여담당자의 부재 2.13 1.05 

 지속 인 교육 제공의 어려움 2.71 1.09 

<표 2> 여아웃소싱 도입 목

  주 : 1=매우 그 지 않다, 2=그 지 않다, 3=보통이다, 4=그 다, 5=매우 그 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인사업무 담당자가 느

끼는 업무부담 가  항목인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채용(50%) 분야와 더불

어 여(48.39%)나 연말정산(33.87%)과 같은 여 련 분야의 업무에 해서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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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사업무 부담 가  항목

항 목 기업 수(개) 비 (%)
 채용 31 50.00 
 교육 15 24.19 
 경비정산 14 22.58 
 여 30 48.39 
 평가 18 29.03 
 사내행사 18 29.03 
 연말정산 21 33.87 
 인력 리 22 35.48 
 비품 리 4 6.45 
 총무성 22 35.48 

 체 62 100

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해 구성한 변수들의 조작  정의  측정방법

은 다음과 같다. 먼 , 인사부서의 역량이다. 기업의 인사 리 제도를 개발  

운 하는 데 있어 주요한 향을 미치는 인사부서의 역량은 부서 내 축 된 경

험, 능력, 지식의 수 으로 정의하 다. 이를 측정하기 하여 인사 리제도 자

체개발 정도, 인사시스템 운 실력 정도, 담당업무 련 역량 정도, 담당업무 

련 지식수  등 4개 항목을 활용하 다(Ang and Cummings, 1997). 

최고경 자의 지원 정도는 최고경 자가 인사 리에 심을 가지고 련 

문지식을 보유하거나 인사부서 운 에 참여 혹은 독려하는 정도로 정의하 다. 

최고경 자의 지원 정도를 측정하기 해서는 최고경 자가 인사부서의 인사

리 이용 황에 한 심 정도, 산 수립 시 인사 리 부문에 보이는 태도

의 호의성 정도, 인사 리 산화의 필요성 인식 정도, 인사부서 운 계획 수립

참여 정도, 타 부서에 비해 인사 리 업무에 부여하는 비 과 심 정도 등의 

5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Arnett and Jones, 1994).  

다른 아웃소싱의 도입 정도는 여아웃소싱 외 인사아웃소싱 상이 되는 분

야인 교육훈련, 평가 리, 채용/인력 견, 기업 복리후생 등이 외부 업체에 의해

서 수행되는 정도로 정의하 다. 이를 측정하기 하여 다음의 각 항목 세부항

목들인 교육훈련(경 ·리더십 교육, 신입사원/경력사원 교육, 외국어, 직무스킬 



급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효과성(양동훈․고은정)   149

교육, 로벌 비즈니스), 평가 리(평가결과 수집  분석, 평가지표 도출, 평가

운 체계 기획  설계), 채용/인력 견(채용, 모집, 인재 헤드헌 , 인재 견), 

기업 복리후생(카페테리아식 기업 복리후생 서비스 행, 사내 건강시설 리 

 운 , 개인연  보험 등 안정성 보험 업무 행) 등을 도입한 정도를 합산하

여 측정하 다.

여아웃소싱의 도입 정도는 여 리, 사회보험 리, 퇴사자 리, 연말정산

리, 원천징수 리, 부가서비스 등의 6개 여아웃소싱 항목  기업 내에서 

제공받고 있는 항목들을 더한 값에 여아웃소싱 도입연수를 곱해서 활용하

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여아웃소싱의 효과성은 여아웃소싱을 도입함으로써 

인사부서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라고 정의하 다. 이를 측정하기 해서

는 여아웃소싱을 도입한 후 여 리에 있어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도, 

유능한 직원을 효과 으로 양성하는 정도, 인건비의 효과 인 리 정도, 사업계

획에 맞춘 인력의 탄력  배치  활용 정도, 직원들의 의견을 인사 리 활동에 

반 하는 정도 등 5개 항목으로 측정하 다(Huselid, Jackson, and Schuler, 1997).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여아웃소싱 정도와 효과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기업규모와 산업을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 기업규모는 기업의 신 

략이라고 할 수 있는 아웃소싱의 도입에 있어 주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라

고 할 수 있다(Klaas, 2003).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를 종업원 

수로 나타내 측정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을 인사 리 효과성에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기 해 산업의 형태를 통제변수로 활용하

다(Huselid, 1995; Klaas, 2003).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을 제조업

과 서비스업, 기타로 구분하여 산업 더미를 만들어 통제하 다. 

<표 4>는 본 연구모형에 투입되는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 다. 

표본 기업은 종업원 수가 1~100명 사이의 기업이 가장 높으며, 여아웃소싱의 

평균 도입기간은 5.6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수가 어서 일반화해 말

하긴 어렵지만, 국내 여아웃소싱을 도입한 기업들은 주로 소기업이 많으며 

도입기간은 비교  짧은 기단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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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 변수 기술 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인사부서 역량 3.49 0.71 2  5

최고경 자 지원 3.45 0.63 1.4 4.8

다른 아웃소싱 도입 정도 3.55 3.43 0 14

여아웃소싱 도입 정도 4.73 1.30 1  6

여아웃소싱 도입 효과성 3.45 0.70 1.2  5

종업원 수 1.90 0.90 1  3

도입 기간 5.67 3.71 2 18

  주 : 종업원 수 : 1=1~100명, 2=101~200명, 3=200명 과.

3.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가.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을 확인하기 하여 내  일 성을 활용

한 방법으로 크론바흐 알 값을 확인하 다. 내  일 성은 여러 항목으로 하

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에 신뢰도를 낮추는 항목을 측정 항목에서 제외시킴

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크론바흐 알 값이 .70 이상이면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Nunnally, 1978).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활용 변수

들의 측정값이 .844 이상으로 나옴에 따라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고 단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는 항목 

없이 최  설계된 변수들을 분석에 활용하 다.

<표 5>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개념 문항 수 크론바흐 알 값

인사부서 역량 4 .844

최고경 자 지원 5 .847

여아웃소싱 효과성 5 .875

범 ordinal reliability

다른 아웃소싱 도입 정도 15(0~14) .897

여아웃소싱 도입 정도 89(2~90)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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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의 도입 정도를 더하는 방법을 활용한 ‘ 여아웃소싱 도입 정도’와 

‘다른 아웃소싱 도입 정도’ 항목의 경우에는 ordinal reliability를 활용하여 신뢰

도 지수를 산출하 다(Gadermann, Guhn, and Zumbo, 2012). 분석 결과, 변수

들의 측정값이 다른 아웃소싱 도입 정도는 .897이, 여아웃소싱 도입 정도는 

.909이 나옴에 따라 이들 변수들 역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단할 수 있다. 

나.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하기 해, 타당성 분석으로 탐색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 탐색  요인분석 방법은 최소 요인을 추출하기 한 주성분 분석을 사

용하 으며, Varimax 방식으로 회 하여 eigen value가 1 이상의 값을 선택하

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의 요인 1은 체분산의 

25.05%를, 요인 2는 23.45%를, 요인 3은 21.19%를 설명하며, 체 분산의 

69.69%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요인

재량은 .575 이상으로 변수들이 매우 높은 유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

할 수 있다. 

<표 6> 타당도 검증 결과

성분 복합

신뢰도

평균분산

추출1 2 3
 인사부서 역량 1 -.128 .697 .052

.852 .595 인사부서 역량 2 -.007 .870 .125
 인사부서 역량 3 .066 .903 .056
 인사부서 역량 4 .066 .804 .123
 최고경 자 지원 1 .023 .447 .575

.879 .594
 최고경 자 지원 2 .287 .369 .816
 최고경 자 지원 3 .107 .102 .826
 최고경 자 지원 4 .245 .116 .850
 최고경 자 지원 5 .189 -.372 .639
 여아웃소싱 도입 효과성 1 .707 -.123 .182

.852 .550
 여아웃소싱 도입 효과성 2 .861 .082 .073
 여아웃소싱 도입 효과성 3 .861 -.202 .189
 여아웃소싱 도입 효과성 4 .811 .070 .104
 여아웃소싱 도입 효과성 5 .807 .109 .185

   eigen value 3.51 3.28 2.97
   설명비율(%) 25.05 23.45 21.19
   비율(%) 25.05 48.50 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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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변수인 인사부서의 역량, 최고경 자 지

원, 여아웃소싱 도입 효과성으로 구성한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는 CFI이 .851, 

TLI가 .817로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 factor model이 1 factor model 

(CFI=.418, TLI=.312)에 비해 모형 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Browne 

and Cudeck, 1992). 복합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값(AVE) 검증 결과, 복합

신뢰도는 .852 이상, 평균분산추출값은 .550 이상의 값을 보임에 따라 각 구성

개념의 집 타당성이 모두 .70, .50을 상회하고 있어 집 타당성을 확보하 다

고 할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본 연구와 같이 응답자가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동시에 응답하는 경우에 동

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동일방법편의의 사후검정 방법으로 사용되는 방법  하나인 Harman의 단

일요인 검정 방법을 활용하 다. 이 방법은 요인분석 결과, 만약 첫째 요인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많은 양의 분산을 설명한다면 동일방법편의가 존재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Podsakoff, Mackenzie, Lee, and Podsakoff, 2003). 본 연구에

서는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1의 분산이 

체분산인 69.69%  25.05%로 반의 값을 넘지 않으므로 동일방법편의의 

향이 상 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상 계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 간 상 계분석을 실

시하 다. 변수들 간의 상 계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상 계분석과 

더불어 변수들의 다 공선성 검증을 하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 분석을 하 다. VIF가 5 이상의 값을 보이는 경우에는 다 공선

성 문제를 의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경우 VIF 값이 1.72 

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변수들 간 다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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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인사부서 역량 1
2. 최고경 자 지원 정도 .254  1
3. 다른 아웃소싱 도입 정도 .055 .109  1
4. 여아웃소싱 도입 정도 -.153 .077 .281*  1
5. 아웃소싱 도입 효과성 .003 .389** .221 .246  1
6. 종업원 수 .301* .138 .147 .018 -.158  1
7. 업종 1 .036 .069 .036 -.158 .100 .033  1
8. 업종 2 -.043 .107 -.147 .041 .044 .099 -.474**  1
9. 업종 3 -.004 -.158 .086 .133 -.144 -.118 -.668** -.338**  1

<표 7> 변수들 간 상 계 분석 

  주 : * p<.05, ** p<.01.

Ⅳ. 가설검증

1.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 분석

첫 번째 가설검증은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으로 인사부서의 역량, 최고경 진의 지원, 다른 아웃

소싱 도입 정도 등을 리변수로 설정하 다. 가설검증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형 1에서는 통제변수인 종업원 수와 업종의 

더미변수만을 투입하 으며, 모형 2에서는 독립변수인 인사부서의 역량, 최고

경 자의 지원, 다른 아웃소싱 도입 정도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인사부서의 역량(b=-4.86, p<.10)은 여아웃소싱의 정도와 유의

한 부(-)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아웃소싱 도입 정도(b=1.60, 

p<.05)는 여아웃소싱의 정도와 유의한 정(+)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사부서의 역량과 여아웃소싱의 정도 간에 음(-)의 계를 가

질 것이라 측했던 가설 1과 여 외 인사아웃소싱 도입 정도와 여아웃소싱

의 정도 간에 정(+)의 계를 측했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반면, 인사기능에 

한 최고경 자의 지원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가설 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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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여아웃소싱 결정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Coef. Std. Err.  Coef. Std. Err.

 상수항 19.233* -9.34  24.83† -18.61
 통제변수
   종업원 수 1.97 -3.37 -0.57 -3.35
   업종1  9.72† -7.22 7.86 -6.87
   업종2 6.32 -7.18 2.45 -7.11
 독립변수
   인사부서 역량  -4.86† -3.72
   최고경 자 지원 2.88 -4.17
   다른 아웃소싱 도입 정도 1.60* -0.97

 R²  .033  .159
 Adj R²  .020  .032
△R² -  .012
F값 0.62 1.26

  주 : †p<.1, * p<.05, ** p<.01, *** p<.001.

2. 여아웃소싱의 효과성 분석

다음으로는 여아웃소싱 정도와 인지된 여아웃소싱의 효과성에 하여 

살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 여아웃소싱 정도(b=.009, p<.05)는 인지된 여아

웃소싱의 효과성과 유의한 정(+)의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로 여아웃소싱과 효과성 간의 정(+)의 계를 측했던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표 9> 여아웃소싱 정도와 인지된 효과성 간의 계에 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Coef. Std. Err.  Coef. Std. Err.

 상수항   3.814*** -0.29  3.457*** -0.31 
 통제변수

   종업원 수 -0.14 -0.10 -0.11 -0.11 
   업종1 -0.26 -0.23 -0.27 -0.23 
   업종2 -0.02 -0.22 0.05 -0.23 
 독립변수

   여아웃소싱 정도 0.009* 0.00 
 R²  .052  .115

 Adj R²  .003  .049
△R² -  .046
F값 1.07 1.73

  주 : * p<.05, ** p<.01, *** p<.001.



급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효과성(양동훈․고은정)   155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사아웃소싱의 한 분야인 여아웃소싱 결정요인과 여아

웃소싱의 도입 후 효과성에 하여 살펴보았다. 인사아웃소싱에 한 연구는 

서구 국가를 심으로 차 늘고 있는 추세지만, 국내 연구는 매우 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여아웃소싱의 경우에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데 반해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의 임 리에 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 리의 

문성이 낮은 기업을 심으로 여아웃소싱의 수요는 계속 으로 증가할 것

으로 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여아웃소싱 

도입 목 과 여아웃소싱의 도입이 기 한 정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기업 내 인사부서의 역량과 여아웃소싱의 정도가 유의한 부(-)의 

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업 내 인사부서의 역량이 낮을수

록 여아웃소싱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업무의 문성이 낮

은 조직일수록 외부 인사아웃소싱을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

구(Klass et al., 2001)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무부담으로 

여아웃소싱을 고려하게 되는 유인이 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단하 는

데, 이를 나타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여 외 인사아웃소싱의 정도와 여아웃소싱의 정도가 유의한 정(+)

의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에서 여 외 인사부분

에서 아웃소싱을 도입한 정도가 높을수록 여아웃소싱의 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인사아웃소싱 서비

스 간에 범 의 경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인사아웃소싱을 도입한 

기업들이 일정 기간 아웃소싱 공 업체와 신뢰 계를 구축하고, 조정하는 과정

을 거치면서 비교  표 인 업무부터 여와 같은 보다 특수 인 업무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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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을 확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여아웃소싱의 정도와 정(+)의 계를 보일 것으로 측했던 인사기

능에 한 최고경 자의 지원은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 자가 인사기능에 한 심이 높을수록 인사부서가 핵심

역량만을 보유하도록 하기 해 핵심업무가 아닌 주변 업무는 아웃소싱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 측하 다. 그러나 오히려 최고경 자가 인사기능에 심을 

가질수록 보다 략 인 인 자원 리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

에(Chadwick, Super, and Kwon, 2015), 여업무를 아웃소싱에 맡기지 않고 자

사만의 고유한 특성에 맞춘 여와 보상의 형태를 개발하고자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아웃소싱의 정도와 인지된 여아웃소싱의 효과성 간에는 

유의한 정(+)의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서 제공받고 있는 

여아웃소싱의 항목들이 많은 경우, 즉 여아웃소싱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를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성이 보다 더 정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는 인사아웃소싱의 정도가 증가할수록 아웃소싱의 인지된 효과성이 증

가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차성호․양동훈, 2011b). 여아웃소싱 

공 업체의 문성이 여서비스의 질을 높여주고, 여아웃소싱을 맡기는 기

업의 업무부담을 여 으로써 기업 내 핵심업무에 집 할 수 있게 되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학문  시사 은 그동안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아

웃소싱에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 다는 것이다. 서구 국가를 심으로 이루어

진 인사아웃소싱에 한 연구도 국내에서는 매우 소수의 실증연구만이 존재하

지만, 여아웃소싱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여정보에 한 보안이나 여업무 

외주화에 한 거부감 등으로 국내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러나 여아웃소싱이 인사아웃소싱의 로벌 매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 수의 표본이긴 하 지만, 국내기업들을 상으로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

과 효과성에 한 탐색  실증연구를 시도하 다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기업의 임  신과 리

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기업의 임 리에 변화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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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

하다 보니 해당 업무의 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업의 핵심 분야 개발에 

힘을 쏟기에도 한 실정이다. 여아웃소싱은 공 업체의 문성을 바탕으

로 기업의 인사 이 핵심업무에 집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될 수 있다. 이

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는 여아웃소싱의 효과성에 하여 살펴 으로써 소

기업의 임  신과 리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둘째, 기업의 여아웃소싱 효과성을 높이기 해 여아웃소싱 도입의 정도

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기업이 제공받고 있는 여아웃소싱의 정도가 높을수록 얻게 되는 효과

성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재 국내기업들의 아웃소싱은 주로 비용 

감과 업무개선 차원에 을 맞추어 도입하다 보니 략 인 차원에서의 체

계 인 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김정욱 외, 2003). 양이나 질 으로 업무 

부담의 정도가 높은 업무를 우선 아웃소싱하고자 하며, 특히 여 부분은 민감

한 부분으로 기업의 경 진이 놓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연구 결과

와 같이 기업 차원에서의 여아웃소싱을 체계 이고 략 으로 근한다면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여아웃소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사아웃소싱의 진  도입을 생

각해볼 수 있다. 기업 내 인사업무는 비교  표 인 정형화된 업무부터 기업

의 핵심가치나 문화를 악해야 하는 특수 인 업무까지 매우 다양한데, 우선

으로 정형화된 업무들부터 아웃소싱을 도입하여 운 해볼 수 있다. 이후 아

웃소싱 도입 기업들이 아웃소싱 공 업체와 신뢰 계를 구축하며, 조정 과정을 

거치고, 공 업체와 고객사 간의 긴 한 계가 형성된다면 단순한 비용 감뿐

만 아니라 역량 향상 등과 같은 아웃소싱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여정보에 한 민

감성에 따른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한 개의 인사아웃소싱 공 업체에 

여아웃소싱을 맡긴 62개 고객사로 표본이 제한되었다. 은 표본 수로 인하

여 통계 인 방법을 엄격하게 용하여 검증하지 못하 기 때문에 본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여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다양한 공 업체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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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사들로 표본을 확 하여 다양한 변수들과 엄격한 통계 인 방법들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효과성에 한 탐색  실증연구

를 시도하 다. 탐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공

업체와 고객사들로 표본을 확 하여 기업 규모나 구조, 산업의 특성에 따른 

차이 등을 살펴보거나, 보다 엄정한 가설을 설정하여 이들 간의 계는 물론 

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효과 등을 검증해 본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가 될 것으로 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경우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으로 인사부서의 역량, 최고

경 자의 지원, 여 외 아웃소싱의 정도 등을 고려하 으며, 여아웃소싱의 

결정요인과 효과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는 아웃소싱의 도입연수

와 기업의 규모, 업종만을 통제하 다. 향후 연구에서 여아웃소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아웃소싱의 시장의 확 와 요성이 강조됨에 따

라 인사아웃소싱에 한 선행연구를 여아웃소싱으로 구체화하여 실증연구를 

시도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사아웃소싱에 한 연구를 여아웃소싱

에 용하여 검증해 보는 단계 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여아웃소싱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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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 and Effectiveness of Payroll Outsourcing

Yang, Donghoon․Ko, Eunjung

Payroll outsourcing, a field of human resource outsourcing, has 

shown high growth recently. Payroll outsourcing, which has developed 

around the U.S. and Europe, is spreading to global regions including 

China. As important as the importance of payroll outsourcing, academic 

research on it began in the late 1990s, mainly in western countries, but 

domestic research remains very early stage. In particular, empirical 

research is almost abs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payroll outsourcing and the effectiveness of payroll 

outsourcing. In this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62 data that were 

entrusted with payroll outsourcing servi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etence of HR department and the degree of payroll 

outsourcing.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human resource outsourcing excluding payroll 

and the degree of payroll outsourcing. Finall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ayroll outsourcing and the 

effectiveness of payroll outsourcing.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organizations with relatively low HR expertise tend to introduce more 

payroll outsourcing, and if payroll outsourcing is expanded to the 

overall payroll management, the effect of payroll outsourcing becomes 

higher.

Keywords : human resource outsourcing, payroll outsourcing, determinants of 

payroll outsourcing, effectiveness of payroll outsourcing





울산지역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음식숙박․서비스업 영세업체의 고용과 매출에 미친 영향(최  중․이상협)   165

연 구 논 문1)

울산지역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음식숙박․서비스업 영세업체의 

고용과 매출에 미친 영향*
최   충

**

이상협
***

본 연구는 2016년부터 진행된 공업의 규모 인원감축이 울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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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울산시는 형 조선사인 공업이 치하고 있고, 제조업 종업원 수 비

이 국 평균의 2배 이상이며, 조선업의 종업원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

는 산업도시이다(장철순․이윤석, 2015). 2013년을 정 으로 주력산업인 조선

업은 생산이 감소하면서 부진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공업은 2015년부

터 희망퇴직을 통해 인원감축을 진행하 다(한국은행 울산본부․부산본부, 2018). 

울산시처럼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과 같이 특정 산업에 특화된 도시의 경우 

해당 산업이 침체되면 지역 체의 고용 상황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고용 구조가 취약할 수 있다. 컨  주력산업 혹은 특정 기업의 부진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 타산업(요식업이나 백화 )의 매출액을 격히 

하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 로 

조선업을 주력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반 으로 지역고용이 

감소하여, 2018년에 정부는 해당 지역들을 고용 기지역으로 지정하 고 이들

을 한 안을 마련하 다(윤윤규 외, 2018). 아울러 지역 수 에서 나타나는 

경제 기와 지역기반으로 시행된 정책에 한 학계의 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선업 고용 부진으로 인해 시행된 고용 진특별구역  조선업 특별고용지

원업종 지정과 같은 정부의 정책과 련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컨 , 

윤윤규 외(2013)는 2013년 통 시 고용 진특별구역 지정에 해 투입-산출 분

석모형을 용하여 재정투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 다. Kim and Lee(2019)는 

통 시의 분기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자료를 이용하고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용하여 2013년 고용 진특별구역 지정의 고용효과를 추

정하 다. 이성희 외(2017)는 2016년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

에 따라 울산시, 경남  거제시, 부산시, 목포시를 분석 상으로 하여 정책의 

추진 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아울러 이규용 외(2019)는 정부

의 고용 기  산업 기 응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군산시, 거제시, 목포시․ 암군, 통 시․고성군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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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8년 4월 이후 시행된 정책의 처치효과를 통제집단합성법으로 추정하

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주로 조선업 고용 부진에 응하여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을 맞추었다. 반면, 보다 최근에 이희선 외(2020)는 

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거제시와 통 시를 상으로 2015년 이후 발

생한 조선업 구조조정이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고용에 미친 향을 통제

집단합성법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지역 모두 산업과 무 하게 

반 으로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임 근로자보다 임 근로자 수

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울산지역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세업체의 고용과 매출에 미친 향을 통제집단합성법을 용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서비스업조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정보통신업, 부동산

업, 교육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1)과 음식숙박업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정

부 정책과 같이 도입 시기가 명확한 경우와는 달리 조선업 기는 연구자가 설

정하는 기 에 따라서 처치 시 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업 기를 조선업 인력 구조조정과 맞물려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가 세업체의 

매출  고용에 향을  수 있는 시 으로 설정한다. 조선업 인력구조조정은 

2014년 국제 유가가 락한 후 2015년 하반기부터 소 조선업체를 심으로 

시작되었다(배규식 외, 2016). 그러나 형 조선사들은 기존에 수주한 물량의 

건조가 완료된 2016년 상반기부터 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 으로 진행되

었다(배규식 외, 2016; 이규용 외, 2019). 아울러 한국은행 울산본부․부산본부

(2018)는 울산시에 입지한 공업의 생산둔화로 인해 2016년 이후 조선업

종 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하 다고 보고한다. 이와 련하여,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울산시의 취업자 수 추세를 확인해보면, [그림 1]과 같이 2016년 

이후 조선업이 포함된 ․제조업 취업자 수가 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울산시의 규모 조선업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 으

1)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서비스업은 한국표 산업분류 10차 분류 기 으로 ① E.수도, 하
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② J.정보통신업, ③ L.부동산업, ④ N.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임  서비스업, ⑤ P.교육 서비스업, ⑥ Q.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⑦ 

R. 술, 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 ⑧ S. 회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다(통계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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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울산시의 산업별 취업자 추세

(단 : 천 명)

  주 : 실선은 산업별 취업자 수를 의미하고(좌축), 바 그래 는 총취업자 수를 의미함(우축).

자료 : 통계청(KOSIS),「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조사(2014∼2018).

로 시작된 시 인 2016년을 처치시 으로 정의하 다. 

본 연구는 경제 기가 발생할 시에 소득자 혹은 자 업자의 충격이 크고, 

고안되는 정부정책들도 주로 이들과 련된 것을 감안하여 자 업자인 개인사

업체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아울러 음식숙박업  서비스업과 같은 

3차 산업에서는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인 세사업체 비 이 높은 특징이 있으

며, 세사업체일수록 지역경제 충격에 더 취약할 것으로 단되어 소상공인도 

함께 살펴보았다(김성태, 2013). 개인사업체는 법인 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 으로 운 하는 사업체로 정의되며, 소상공인은 조직형태와 계없이 음

식숙박업․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 세한 사

업자를 의미한다. 이런 정의에 따라 소상공인이면서 동시에 개인사업체일 수 

있는데, 체 측치  음식숙박업 소상공인은 143만 3,968개이고 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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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는 140만 3,636개로 약 98%를 차지한다. 한 서비스업 소상공인은 204

만 2,304개이고 그  개인사업체는 169만 8,054개로 약 83%를 차지한다. 즉, 

세한 업체 에서 개인이 독립 으로 운 하는 사업체의 비 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단된다. 

통계청의 2010년, 2015년 경제총조사와 2002~2018년 음식숙박업조사  서

비스업조사를 활용하여 수행된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반 으로 매출과 

고용감소가 나타났고 비임 근로자에 비해 임 근로자의 고용감소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일부 연도에서 고용증가를 보이고 있어 

개인사업체에 비해 조선업 기의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처치 이 의 모든 성과변수를 측변수로 사용하더라도 질 으로 다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효과 검정(Placebo Effects Test)을 통해 

처치효과의 경험  p-값을 계산하 을 때, 음식숙박업의 경우 체로 개인사업

체의 매출감소가 1% 수 에서 유의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총취업

자 수 감소가 1% 수 에서 유의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분석모형과 사용된 자료  

변수를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통제집단합성법 분석결과와 강건성 검정 결

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 을 

기술한다.

Ⅱ. 분석모형  자료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서비스업 시장의 측면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은 외생

인 경제 충격이므로 이 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용하여 실증분석

을 수행할 수 있으나, 처치집단 수가 울산시 하나로 매우 다. 이러한 상황에

서 이 차분법을 용할 경우, 처치집단의 변동(variation)이 어 추정량의 효

율성이 낮아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합성법을 용하 다(이종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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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합성법은 Abadie and Gardeazabal(2003)의 연구에서 처음 제안되었으

며, 본 연구와 같이 처치집단의 수가 하나인 경우에도 용 가능하다는 장 이 

있는 방법론이다. 아울러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제집단들을 가

평균하여 가상의 통제집단을 합성하기 때문에 내생성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

(Lee, 2019). 통제집단합성법은 이러한 장 으로 인해 국가 는 지역에 시행된 

정책, 자연재해 발생, 경제 기 등 외생 인 사건의 효과를 분석할 때 주로 사

용되고 있다(Abadie and Gardeazabal, 2003; Abadie et al., 2010).

본 연구의 실증분석 모형으로 용된 통제집단합성법에 한 자세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2) 측치 총  개  첫 번째 측치   을 처치집단, 나머지 

측치   ⋯ 을 잠재  통제집단인 조 후보군(Donor Pool)이라고 

가정한다.3) 한 체 시   ⋯  를 처치가 시작되기 바로 직  

시 이라고 가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해당된다. 모든 측치  시

에 하여 
은 처치를 받지 않을 때의 잠재  성과이고,      처치 이후 

시 에 하여 
 는 처치를 받을 때의 잠재  성과이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처치 이후에 나타나는 처치효과는 아래의 식(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여기서 처치집단은 처치 이후의 모든 시 에서 처치를 받았으므로 잠재  성

과인 
 는 측 가능한 성과인 로 체가 가능하다. 다만, 처치 이후의 모

든 시 에서  
은 측이 불가능하므로 반사실  성과 추정이 필요하다. 이

를 추정하기 해 통제집단합성법은 조 후보군 각 측치에 ×의 가

치  ⋯  ′를 용하여 처치집단의 특성과 유사한 합성통제집단을 

구성한다.  
의 추정치인 


은 아래의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식(3)

을 통해 처치 이후 기간의 처치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2) 표기법은 Abadie(2020)과 Kaul et al.(2018)을 참고하 다.  
3) 통제집단은 울산시 이외에 나머지 시도이지만, 본 연구에서 측변수로 사용하는 지역 내 총생

산을 제공하지 않는 세종특별자치시는 통제집단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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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상기의 가 치는 식(4)와 같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측변수(Predictor 

Variables)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추정된다.4) 식(4)의 좌변에서  , 은 

각각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측변수 벡터이고, 우변의 는 개의 각 

측변수에 한 상  요도를 의미한다. 해당 식에서   ⋯ 는 

 ≥ 과  ⋯   의 제약하에서 추정된다. 

∥ ∥ 
 



  ⋯



     (4)

식(4)를 보면 측변수의 상  가 치인    ⋯ 가 주어진 상황에

서 상기의 목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    ′를 제약하

의 quadratic optimization 문제를 풀어서 추정하게 된다. Kaul et al.(2018)에서

는 회귀방법에 근거하여 가 치 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5) 이 방법

은 다음의 차에 따라 진행된다. 첫째, 처치 이  모든 시 에 해서 성과변수 

     ⋯  에 모든 측변수를 회귀하여 계수값     ⋯ 을 

추정한다. 둘째, 아래 식(5)와 같이 특정 측변수 계수의 제곱값이 클수록 해

당 변수에 더 많은 가 치가 주어지게끔 가 계산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해진 가 치    ⋯ 를 식(4)에 용하여 합성통제집단의 성과를 구

성하게 된다. 

4) 식(4)에서 모형에 포함된 측변수는 분석자료 부분에 자세히 언 하 다. 이에 한 의견

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드린다. 

5) Stata의 “synth” 패키지에서 가 치를 결정하는 옵션  회귀방법에 근거한 방법이 기

본 옵션(default)이다. 다른 옵션으로는 처치 이  기간에 해 성과변수의 측정오차 평균

제곱(Mean Squared Prediction Error : MSPE)을 최소화하는를 구하는 nested allopt 
옵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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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다만, <표 1>~<표 2>에 기술하 다시피 분석 사례(산업․사업체․성과변수)

마다 합성통제집단에 포함되는 지역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통제집단의 가 치

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통제집단의 가 치는 처치 이 의 측변수들을 기반

으로 하나의 합성울산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추정되므로, 분석에 사용한 자료

가 달라짐에 따라 가 치 한 달라지게 된다. <표 1>~<표 2>를 살펴보면, 주

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 치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얼핏 보기에 울산과 상

당히 다른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자체를 통제집단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SCM에서는 통제집단에 포함되는 측치들을 성과변수와 특성변수를 고려하

여 하나의 합성된 울산시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가 치가 크

게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표 1> 음식숙박업: 합성통제집단으로 포함되는 지역의 가 치
(단 : %)

사업체 성과변수 지역 가 치

개인사업체

매출액

제주특별자치도 55.8
역시 25.3

주 역시 17.4
충청남도 1.5

총취업자 수
제주특별자치도 61.3
주 역시 34.1
라남도 4.6

임 근로자 수
제주특별자치도 58.7
충청북도 41.3

비임 근로자 수
역시 36.2

주 역시 33.6
제주특별자치도 30.2

소상공인

매출액
제주특별자치도 62.5

역시 23.6
라북도 13.9

총취업자 수
제주특별자치도 56.3
주 역시 27.2

역시 16.6

임 근로자 수
제주특별자치도 64.6
충청북도 35.4

비임 근로자 수
주 역시 53.1

제주특별자치도 23.5
역시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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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비스업: 합성통제집단으로 포함되는 지역의 가 치

(단 : %)

사업체 성과변수 지역 가 치

개인사업체

매출액

제주특별자치도 61.4
주 역시 20.6

경상남도 14.2
부산 역시 3.8

총취업자 수

제주특별자치도 57.6
라남도 21.3

부산 역시 11.2
충청남도 10.0

임 근로자 수
제주특별자치도 74.9
부산 역시 25.1

비임 근로자 수

제주특별자치도 62.0
충청남도 23.6
라남도 10.0

경상남도 2.6
부산 역시 1.7

소상공인

매출액

제주특별자치도 57.9
역시 18.3

충청남도 12.9
구 역시 10.1

경기도 0.9

총취업자 수

제주특별자치도 51.4
충청남도 18.1
라남도 16.2
주 역시 12

부산 역시 1.4
역시 0.9

임 근로자 수

라남도 40.5
제주특별자치도 36.9
강원도 13.5

역시 9.1

비임 근로자 수

제주특별자치도 44.7
충청북도 29.9
라남도 16.6

역시 8.8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서비스업종의 고용  매출액 자료를 취합하기 해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cro Data Integrated Service : MDIS)에서 

제공하는 경제총조사 2010년, 2015년과 음식숙박업조사  서비스업조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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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료를 사용하 다. 음식숙박업조사와 서비스업조사는 해당 업종의 

사업체와 련한 정보, 를 들어 사업체 치, 산업, 종사상 지 별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체와 종사자의 지역별 규모․분포 

 추이 변화를 악하기에 용이한 자료이다. 다만, 2010년과 2015년의 자료는 

경제총조사에서 제공하므로 경제총조사를 함께 사용하 으며, 2005년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 성과변수  측변수를 구축할 때 해당 연도의 자료를 제외하

다. 측변수 구성을 해서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 KOSIS)에서 제공하는 2002~2014년 지역 내 총생산, 주민등록인구

황,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을 활용하 다.

본 연구에서 성과변수로는 지역 내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세업체(개인사

업체․소상공인)의 총매출액, 총취업자 수와 임 로자  비임 근로자 수가 

사용된다.6) 다만, 조선업 고용 부진이 종사상 지 에 따라 상이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어, 총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임 근로자와 비임 근로자 수도 함

께 살펴보고자 한다. 성과변수에서 평균값이 아닌 총합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

선업 구조조정에 의해 폐업한 사업체의 규모가 평균 으로 작을 경우, 총매출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평균 매출  고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생존자 편향

(Survivorship Bias)이 발생하기 때문이다(Brown et al., 1992; 이희선 외, 2020

).7) 따라서 평균값으로 구축된 변수를 성과변수로 사용하게 될 경우, 조선업 

기의 효과가 과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총합으로 구축된 변수를 성과변수로 사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총인구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의 로그값이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데 

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측변수에 포함하 다.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과 총인구수가 많을수록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많을 것으로 

단되어 분석에 포함하 다. 아울러 지역경제 특성이 지역고용을 결정하는 데 

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매출액과 같이 재무정보와 련된 정보는 해당연도 한 해 

동안으로 조사하며, 고용과 련된 정보는 해당연도의 12월 31일을 기 으로 조사한다. 
7) Brown et al.(1992)에서 언 된 생존자 편향(생존자 편향의 오류)이란, 생존에 실패한 사

람보다 비교  가시성이 두드러지는 생존자들의 사례를 토 로 단함으로써 생기는 오류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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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고용률, 총인구수, 생산가능인구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의 로그값을 측변수에 포함하 다.8) 생산가능인구 1인당 지

역 내 총생산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고용에 향을 미치는 거

시경제변수로 사용하 다(조인숙․고석 , 2015). 총인구수, 고용률은 인  자

원이 집된 지역일수록 고용창출이 활발할 것으로 단되어 사용하 다. 그리

고 Ferman et al.(2020)의 제안을 참고하여 처치 이  성과변수의 평균치와 처

치 이  일부 시 의 성과변수도 측변수에 포함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별 사업체 종류  성과변수(매출액, 총취업자 수, 임 근로자 수, 비임 근로

자 수)에 따라 여러 분석 사례가 존재하는데, 각 사례마다 상이한 연도의 성과

변수가 측변수로 사용되었다.

Ⅲ. 분석결과

1. 분석결과

제Ⅲ장에서는 통제집단합성법으로 분석한 추정결과를 음식숙박업과 서비스

업 각각에 해서 개인사업체와 소상공인의 매출액, 총취업자 수, 임 근로자 

수, 비임 근로자 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분석결과 그림에서 실선은 처치집

단인 울산시의 변화이고, 선은 합성통제집단의 변화를 의미한다. 세로 선

은 처치 시 으로, 앞서 기술하 다시피 본 연구에서는 2016년을 나타낸다. 그

림에서 처치 이  시 에는 합성통제집단과 울산시의 추세가 유사한 것으로 보

아, 통제집단의 합성이 히 이루어진 것으로 단된다.9) 이를 바탕으로 처

8) 생산가능인구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의 로그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생산가능

인구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의 로그값=ln(지역 내 총생산/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수), 
고용률은「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하는 값을 이용하 다. 

9) SCM 분석에서는 합성된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처치 시작 의 성과변수를 주로 그림으

로 비교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피 을 나타내 주는 평균제곱오차항의 제곱근 값(Root 
Mean Squared Prediction Error)을 <표 4>에 나타내고 있다. 한 모든 시 에 해서 

울산과 합성된 통제집단 사이에 성과변수의 격차를 <부표 1>~<부표 4>에서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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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이후 시 에 처치집단과 합성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조선업 구조조정이 음식

숙박업․서비스업 개인사업체와 소상공인의 매출  고용에 미친 향으로 해

석한다.10) 

우선 음식숙박업의 분석결과인 [그림 2]에서 개인사업체의 2016년 총매출 변

화를 살펴보면(그림 2의 A), 매출이 약 927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변화를 살펴보면(그림 2의 B∼D), 총취업자는 약 1,032명, 비임 근로자는 

1,338명이 감소한 반면 임 근로자는 253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11) 아울

러 2017년 총매출은 약 2,339억 원, 총취업자는 4,279명, 임 근로자는 3,030

명, 비임 근로자는 350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2018년에도 이  연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임 근로자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보아, 종사상 지 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상과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2016년 총매출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2의 

E), 매출이 약 43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의 F∼H), 총취업자는 약 1,698명, 임 근로자는 468명, 비임 근로자는 

1,5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어 비임 근로자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더욱 크

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임 근로자가 각각 약 4,755명, 

3,777명이나 감소한 반면, 비임 근로자는 각각 약 580명, 378명 감소하여 임

근로자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도출된 개

인사업체의 결과와 일 된 결과라고 단된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분석결과인 [그림 3]에서 개인사업체의 2016년 총매출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3의 A), 매출이 약 1,74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고용변화를 살펴보면(그림 3의 B∼D), 총취업자는 약 5,016명, 임 근로자

는 5,848명, 비임 근로자는 493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2017

년의 총매출은 약 1,789억 원, 총취업자는 4,572명, 임 근로자는 4,683명, 비

임 근로자는 160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2018년에는 총매출은

10) [그림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임 근로자에 비해 비임 근로자는 2016년 시 의 울산의 

고용자 수와 합성된 통제집단의 고용자 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므로, 해석 시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11) 본 연구에서 고용과 련하여 다루는 세 가지 성과변수(총취업자 수, 임 근로자 수, 비

임 근로자 수)는 각 분석마다 합성통제집단이 달라 반사실  성과 한 다르므로 임

근로자와 비임 근로자의 고용변화의 합계가 총취업자의 고용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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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음식숙박업의 분석결과

A. 개인사업체 매출액 B. 개인사업체 총취업자 수

C. 개인사업체 임 근로자 수 D. 개인사업체 비임 근로자 수

E. 소상공인 매출액 F. 소상공인 총취업자 수

G. 소상공인 임 근로자 수 H. 소상공인 비임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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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664억 원, 총취업자는 4,815명, 임 근로자는 3,84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지만 비임 근로자는 73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가 단기효과

만을 살펴보고, 비임 근로자들은 진입  퇴출이 상 으로 시차를 두고 발

생할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하면, 임 근로자와 비임 근로자에 한 고용변화

를 직 으로 비교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임 근로자는 감소하는 반

면에 비임 근로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 결과는 두 가지 가설로 설명될 

수 있겠다. 우선 지역상권 침체로 인해 서비스업 개인사업체가 임 근로자를 

감축하는 신 무 가족종사자를 추가 고용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다

른 설명으로 구조조정 실업자  가족들이 생계를 해 진입장벽이 낮은 자

업자로 경제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한국

은행 울산본부․부산본부, 2018).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2016년 총매출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3의 E), 매출

이 약 4,07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체의 결과와 달리, 고용변

화를 살펴보면(그림 3의 F∼H), 총취업자는 약 614명, 비임 근로자는 320명 

감소하 지만 임 근로자는 294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017년

의 총매출은 약 2,074억 원 감소하 지만, 고용을 살펴보면 총취업자는 947명, 

임 근로자는 1,544명, 비임 근로자는 42명 증가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 

2018년에도 비임 근로자는 184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체의 

결과와 달리 소상공인의 경우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는 소상공인의 정의에 의해 편의가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컨

, 조선업 구조조정 이 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던 사업체가 구조조정 

이후 상용 종사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임에 따라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오히려 

총고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음식숙박업․서비스업 개인사업체  소

상공인의 연도별 처치효과를 정리한 결과인 <표 3>을 살펴보면,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사업체 종류와 계없이 매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조선업 구조조정이 지역 매출에는 즉각 으로 부정 인 

향을 미치지만, 고용에는 시차를 두고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업체의 경우 매출과 더불어 부분의 결과에서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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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비스업의 분석결과

A. 개인사업체 매출액 B. 개인사업체 총취업자 수

C. 개인사업체 임 근로자 수 D. 개인사업체 비임 근로자 수

E. 소상공인 매출액 F. 소상공인 총취업자 수

G. 소상공인 임 근로자 수 H. 소상공인 비임 근로자 수



  노동정책연구․2021년 제21권 제2호180

났으나, 그에 반해 소상공인은 조선업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친 부정  효과

가 게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독자들의 보다 

직 인 해석을 돕기 해 아래와 같이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배규식 

외(2016)에 따르면, 2015년 10월 비 2016년 10월 울산시의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8,986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서

비스업 개인사업체의 취업자가 약 5,016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략 조선

업 고용자 1명 감소할 때 서비스업 고용자는 약 0.56명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해 이희선 외(2020)에서 사용된 

<표 3> 산업․사업체․연도별 처치효과

(단 : 백만 원, 명)

성과변수 

산업 사업체 연도 매출액 총취업자 수
임

근로자 수

비임

근로자 수

음식

숙박

업

개인

사업체

2016 -9,275,912 -1,032.360 +253.588 -1,338.227
2017 -22,295,510 -4,279.386 -3,030.780 -350.614
2018 -19,840,724 -4,130.019 -3,413.752 -550.419

소상공인

2016 -4,395,208 -1,698.590 -468.078 -1,521.327
2017 -38,973,252 -5,245.966 -4,755.690 -580.029
2018 -14,246,957 -3,315.950 -3,777.431 -378.735

서비

스업

개인

사업체

2016 -17,424,510 -5,016.946 -5,848.120 -493.127
2017 -17,890,228 -4,572.474 -4,683.528 -160.036
2018 -26,640,078 -4,815.549 -3,845.944 +73.909

소상공인

2016 -40,765,900 -614.173 +294.644 -320.344
2017 -20,749,000 +947.878 +1,544.466 +42.243
2018 -29,885,736 -560.795 -376.902 +184.191

<표 4> 산업․사업체․성과변수별 RMSE

(단 : 백만 원, 명)

성과변수 

산업 사업체 매출액 총취업자 수
임

근로자 수

비임

근로자 수

음식숙박

업

개인사업체 6,951,457 1,455.452 3,050.045 2,600.291

소상공인 9,676,549 1,502.651 2,600.117 2,580.477

서비스업
개인사업체 5,523,890 1,765.567 1,517.676  512.824

소상공인 8,754,240 1,046.492  836.236  56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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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차용하여 추가 분석을 시행하 다. 본 분석에서는 지역 특성변수와 함께 

처치 이  일부 시 의 성과변수를 측변수로 사용하 으나, 강건성검정을 해 

처치 이  모든 시 의 성과변수를 측변수로 사용하여 추가 분석을 시행하

다.12) [그림 4]~[그림 5]의 범례에서 “울산”은 처치집단의 성과변수 추세를 나타

내며, “합성통제집단”은 본 분석에서의 합성통제집단의 성과변수 추세를 나타낸

다. 아울러 “처치이  모든연도”는 처치 이  모든 시 의 성과변수를 측변수로 

사용한 분석에서의 합성통제집단의 성과변수 추세를 나타낸다. 이들을 비교해보

면, “합성통제집단”과 “처치이  모든연도”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처치 이후 시 에서도 질 으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음식숙박업의 강건성 검정

A. 개인사업체 매출액 B. 개인사업체 총취업자 수

C. 개인사업체 임 근로자 수 D. 개인사업체 비임 근로자 수

12) 시도가 아닌 울산과 유사한 지역을 조후보군으로 구성하여 통제집단합성법을 용하는 방

식으로 추가 인 강건성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시만을 상으로 추가 분석

을 수행하 는데, 가 치가 한 지역으로 몰리는 등 재의 분석결과보다 높은 피 (fitting)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강건성 검정 결과는 지면상의 한계로 본문에 추가하지 않았

다. 추가 인 강건성 검정에 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의 말 을 한다.   



  노동정책연구․2021년 제21권 제2호182

[그림 4]의 계속

E. 소상공인 매출액 F. 소상공인 총취업자 수

G. 소상공인 임 근로자 수 H. 소상공인 비임 근로자 수

[그림 5] 서비스업의 강건성 검정

A. 개인사업체 매출액 B. 개인사업체 총취업자 수

C. 개인사업체 임 근로자 수 D. 개인사업체 비임 근로자 수



울산지역의 조선업 구조조정이 음식숙박․서비스업 영세업체의 고용과 매출에 미친 영향(최  중․이상협)   183
[그림 5]의 계속

E. 소상공인 매출액 F. 소상공인 총취업자 수

G. 소상공인 임 근로자 수 H. 소상공인 비임 근로자 수

2. 약효과 검정 결과

본 연구는 총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약효과 검정을 수행하 다. 첫째, 울산 

외 통제집단을 처치지역으로 간주하여 처치효과를 계산한 후, 이를 울산의 처

치효과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약효과 검정을 시행하 다. 일부 지역의 경우 

처치 이 에 합성통제집단의 추세가 해당 지역의 추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을 처지지역으로 간주하여 계산된 추정치는 처치효

과가 아니라 단지 피 (Fitting)이 히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격차로 해석된다

(Abadie et al., 2010). 이러한 이유로 이희선 외(2020)는 조 후보군 지역의 

MSPE가 처치지역의 MSPE보다 5배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들은 제외하고 

약효과 검정을 시행하 다. 본 연구도 이를 참고하여 이상치를 보인 지역을 제

외하고 약효과 검정을 시행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6]~[그림 7]과 같다. 그

림에서 세로축은 처치집단과 합성통제집단 간의 성과변수 차이로 처치효과이

자 약효과를 나타낸다. 검은색 선은 울산시에 해 추정된 처치효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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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음식숙박업의 약효과 분포

A. 개인사업체 매출액 B. 개인사업체 총취업자 수

C. 개인사업체 임 근로자 수 D. 개인사업체 비임 근로자 수

E. 소상공인 매출액 F. 소상공인 총취업자 수

G. 소상공인 임 근로자 수 H. 소상공인 비임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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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비스업의 약효과 분포

A. 개인사업체 매출액 B. 개인사업체 총취업자 수

C. 개인사업체 임 근로자 수 D. 개인사업체 비임 근로자 수

E. 소상공인 매출액 F. 소상공인 총취업자 수

G. 소상공인 임 근로자 수 H. 소상공인 비임 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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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며, 회색 선은 이상치를 제외한 지역들에 해 계산된 약효과를 의미한

다. 이때 울산시의 처치효과가 통제집단의 약효과와 비교하여 비정상 으로 

큰 경우, 처치효과가 유의미하다고 단할 수 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효과 분포에 비해 울산시의 처치효과는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결과를 제외

하고 체로 비정상 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badie et al.(2015)은 약효과 검정을 통해 계산된 약효과의 크기가 실제 

처치지역의 처치효과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경험  p-값

(empirical p-value)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즉 경험  p-값은 통제집단

에 무작 로 처치를 부여하여 얻게 되는 약효과가 실제 처치지역의 처치효과

보다 큰 값을 갖게 되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경험  p-값이 작을수록 

처치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치효과가 고용감소이

기 때문에 약효과의 크기가 울산시의 처치효과 값보다 작거나 같은 비율로 

경험  p-값을 계산하 다(이희선 외, 2020).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의 개인사

업체와 소상공인을 상으로 울산시의 처치효과 추정치와 이에 응하는 경험

 p-값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경험  p-값  호의 숫자는 이상치

를 제외하고 실제 계산에 사용된 조 후보군 지역의 수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체로 처치효과 추정치의 통계  유의성이 10% 수 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체의 경우 2016년 매출액, 음식숙박업 소상공인의 

경우 2016년 총취업자,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경우 2016년 총취업자에 한 처

치효과 추정치는 10%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음식숙박업 개

인사업체의 경우 2017년 매출액,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경우 2018년 총취업자

에 한 처치효과 추정치만 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처치효과의 상당수가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단되나, 

SCM에서 구해지는 p값은 일반 인 계량분석에서 구해지는 p값과는 계산방법

이 상이해서 유의성을 단하는 기 을 동일하게 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본 연구의 통제집단을 구성하는 측치들 수가 많지 않아 p값 계산

시에 분모가 크지 않아서 그 값이 쉽게 커지게 되는 한계 이 존재한다.13) 이런 

13) 매출액 자료를 구축하기 해서는 음식숙박업조사  서비스업조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해당 조사들이 시도단 로 제공되어 부득이하게 분석단 를 시도단 로 상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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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산업․사업체․연도별 처치효과  경험  P-값

개인사업체 소상공인

산업
성과변

수
연도 처치효과 경험  P-값 처치효과 경험  P-값

음식

숙박

업

매출액

2016 -9,275,912 0.08(12) -4,395,208 0.77(13)

2017 -22,295,510 0.00(12) -38,973,252 0.38(13)

2018 -19,840,724 0.75(12) -14,246,957 0.85(13)

총

취업자

수

2016 -1,032.360 0.62(13) -1,698.590 0.08(12)

2017 -4,279.386 0.54(13) -5,245.966 0.58(12)

2018 -4,130.019 0.69(13) -3,315.950 0.92(12)

임

근로자

수

2016 +253.588 0.46(13) -468.078 1.00(14)

2017 -3,030.780 0.54(13) -4,755.690 1.00(14)

2018 -3,413.752 0.54(13) -3,777.431 1.00(14)

비임

근로자

수

2016 -1,338.227 0.77(13) -1,521.327 0.69(13)

2017 -350.614 0.46(13) -580.029 0.46(13)

2018 -550.419 0.15(13) -378.735 0.31(13)

서비

스업

매출액

2016 -17,424,510 0.90(10) -40,765,900 0.58(12)

2017 -17,890,228 0.90(10) -20,749,000 0.50(12)

2018 -26,640,078 0.50(10) -29,885,736 0.58(12)

총

취업자

수

2016 -5,016.946 0.36(11) -614.173 0.09(11)

2017 -4,572.474 0.73(11) +947.878 0.36(11)

2018 -4,815.549 0.45(11) -560.795 0.00(11)

임

근로자 

수

2016 -5,848.120 0.25(12) +294.644 0.25(12)

2017 -4,683.528 0.25(12) +1,544.466 0.42(12)

2018 -3,845.944 0.25(12) -376.902 0.33(12)

비임

근로자

수

2016 -493.127 0.36(11) -320.344 0.55(11)

2017 -160.036 0.45(11) +42.243 0.36(11)

2018 +73.909 0.64(11) +184.191 0.64(11)

  주 : 호의 숫자는 이상치를 제외한 후 계산에 사용된 조 후보군 지역의 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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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도 불구하고, 경험  P-값을 기 으로 유의성이 없는 추정치들이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단된다. 임 근로자와 비임 근로자로 샘 을 구분한 분

석에서는 유의성이 사라지나, 추정치의 크기 자체를 살펴보면 의미 있는 분석

으로 해석된다. 를 들어, 2016년의 음식숙박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사업

체의 경우 총취업자 수는 약 1천 명가량 어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임 근

로자와 비임 근로자 각각에 한 향을 더해 보면 비슷한 숫자가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분석에서도 이 듯 서 샘 에서 추정된 처치효과가 총

취업자 수에 한 분석과 상당히 근사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험

 P-값에 의하면 유의성이 부족한 추정치들도 의미 있는 결과로 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처치시 이 다소 자의 일 수 있으므로 2015년과 

2017년으로 처치시 을 이동하여 약효과 검정을 수행하 다. 처치시 을 

2015년으로 이동하여 수행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 는데, 음식숙박업 개인

<표 6> 처치시 을 2015년으로 이동: 산업․사업체․연도별 약효과  경험  P-값 

개인사업체 소상공인

산업
성과

변수
연도 약효과 경험  P-값 약효과 경험  P-값

음식

숙박

업

매출액

2015 -17,319,778 0.08(12) -1,054,614 0.54(13)

2016 -16,999,502 0.08(12) -7,508,724 0.62(13)

2017 -35,471,884 0.00(12) -41,575,208 0.38(13)

2018 -33,323,176 0.08(12) -18,026,774 0.85(13)

총

취업자수

2015 -2,001.069 0.33(12) -1,669.875 0.25(12)

2016 -1,231.017 0.50(12) -1,761.177 0.08(12)

2017 -4,387.212 0.42(12) -6,008.072 0.58(12)

2018 -4,079.708 0.50(12) -4,489.314 0.67(12)

임 근로자

수

2015 -2,640.674 0.46(13) -1,467.890 1.00(14)

2016 -831.257 0.54(13) -886.561 1.00(14)

2017 -4,060.544 0.69(13) -5,141.402 1.00(14)

2018 -5,216.784 0.54(13) -4,077.989 1.00(14)

비임 근로

자수

2015 -1,802.663 0.31(13) -1,932.104 0.31(13)

2016 -1,954.647 0.54(13) -2,212.068 0.38(13)

2017 -1,467.025 0.54(13) -1,836.688 0.31(13)

2018 -1,416.112 0.23(13) -1,364.488 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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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계속

개인사업체 소상공인

산업 성과변수 연도 약효과
경험  

P-값
약효과

경험  

P-값

서비스

업

매출액

2015 -11,688,826 1.00(10) +12,777,729 0.25(12)

2016 -20,189,166 0.90(10) -36,358,484 0.50(12)

2017 -21,044,318 0.90(10) -22,807,666 0.33(12)

2018 -30,074,644 0.60(10) -23,714,686 0.58(12)

총취업자 수

2015 -4,392.048 0.17(12) -840.654 0.73(11)

2016 -7,127.052 0.17(12) -718.856 0.09(11)

2017 -7,225.397 0.33(12) +918.815 0.55(11)

2018 -7,450.415 0.25(12) -686.665 0.00(11)

임 근로자수

2015 -1,831.620 0.08(12) +906.233 0.00(12)

2016 -6,102.108 0.08(12) +616.943 0.17(12)

2017 -4,931.729 0.17(12) +1,519.300 0.42(12)

2018 -4,067.274 0.00(12) -143.769 0.25(12)

비임 근로자

수

2015 +248.544 0.36(11) +74.001 0.64(11)

2016 -321.262 0.27(11) -344.848 0.55(11)

2017 +18.130 0.36(11) +44.693 0.36(11)

2018 +169.711 0.64(11) +207.776 0.64(11)

  주 : 호의 숫자는 이상치를 제외한 후 계산에 사용된 조 후보군 지역의 수를 나타냄.

사업체의 경우 2015~2018년 매출에 한 처치효과 추정치, 서비스업 개인사업

체의 경우 2015~2018년 임 근로자에 한 처치효과 추정치가 10%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 수 에서 유의한 처치효과도 발견되었는

데, 이는 2015년 하반기부터 조선업 인력 감축이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 기

에 나타난 결과라고 단된다. <표 7>은 처치시 을 2017년으로 이동한 결과

인데, 2016년을 처치시 으로 살펴본 결과와 일 되게 나타났다. 컨  음식

숙박업 개인사업체의 경우 2017년 총취업자에 한 처치효과 추정치는 10%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경우 2018년 총취업자

에 한 처치효과 추정치만 1%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

년에 발생한 처치효과가 지속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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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처치시 을 2017년으로 이동: 산업․사업체․연도별 약효과  경험  P-값

개인사업체 소상공인

산업 성과변수 연도 약효과 경험  P-값 약효과 경험  P-값

음식

숙박

업

매출액
2017 -20,783,628 0.08(12) -39,627,204 0.31(13)
2018 -17,564,800 0.75(12) -15,179,281 0.92(13)

총취업자

수

2017 -3,708.242 0.62(13) -4,859.785 0.92(13)
2018 -3,434.606 0.54(13) -3,081.847 0.92(13)

임 근로

자 수

2017 -3,358.091 0.46(13) -4,438.855 0.62(13)
2018 -3,737.571 0.69(13) -3,530.544 0.92(13)

비임 근

로자 수

2017 -354.507 0.46(13) -567.290 0.46(13)
2018 -540.037 0.15(13) -351.469 0.31(13)

서비

스업

매출액
2017 -12,037,146 0.27(11) +4,092,875 0.42(12)
2018 -31,629,228 0.64(11) -6,770,698 0.58(12)

총취업자

수

2017 -4,138.092 0,17(12) +1,325.54 0.36(11)
2018 -5,401.893 0.25(12) -372.078 0.00(11)

임 근로

자 수

2017 -3,152.474 0.50(12) +1,401.116 0.42(12)
2018 -2,269.408 0.50(12) -543.919 0.33(12)

비임 근

로자 수

2017 -130.856 0.45(11) +139.172 0.27(11)
2018 +60.984 0.73(11) +263.2153 0.64(11)

Ⅳ. 결론  시사

2000년  반 호황이던 조선업이 격한 수주 감소로 기를 맞으면서 조

선업 집지역에서는 상권이 악화되었고 이는 상당한 고용감소로 이어졌다. 이

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이 주력인 지역을 상으로 고용 진특별구역, 고용 기

지역 지정 등의 정책을 시행하 으며, 이와 련하여 정책효과를 평가한 국내 

선행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조선업 기가 실제 조선업 집지역의 상

권을 얼마나 악화시켰는지, 얼마나 고용이 감소하 는지에 한 실증연구는 미

비하 다.  

이를 보완하기 해서 본 연구는 2016년 이후 조선업 기가 울산지역 음식

숙박업․서비스업 세업체의 고용  매출에 미친 향을 개인사업체와 소상

공인을 상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통제집단합성법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체의 경우 산업과 무 하게 2016년부터 모든 연도에서 체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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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감소가 발견되었다. 비임 근로자의 경우 진입  퇴출이 장기간에 걸

쳐 발생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단기효과만을 추정하고 있다는 을 감안하면, 

서로 다른 근로형태의 고용변화를 직 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지만, 

비임 근로자보다는 임 근로자의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경우 2016~2018년에 체로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용은 오히

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 는데, 이는 일부 사업체가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상용 

종사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어들어 소상공인에 포함되면서 편의가 발생한 결

과로 단된다. 약효과 검정을 통해 경험  p-값을 계산하면, 체로 처치효과 

추정치의 통계  유의성이 10% 수 에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음식숙박업 개인

사업체의 경우 2016~2017년 매출에 한 처치효과 추정치, 서비스업 소상공인

의 경우 2018년 총취업자에 한 처치효과 추정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라 음식숙박업․서비스업 세업체 즉, 개인

사업체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음을 실증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미루어 보아, 특정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 기는 서비스

업의 매출감소를 발생시켜 지역경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상된다. 한 조선

업 구조조정은 서비스업의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체의 결과를 통해 지역상권의 경기가 악화될 

때 임 근로자가 먼  해고될 유인이 커짐을 간 으로 보여 다. 이상의 결

과를 고려할 때, 산업 수 의 고용 기에 응하는 지역기반 정책은 지역상권

의 소비 증진과 세업체에 종사하는 임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을 맞출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음식숙박업․서비스업 세업체의 고용  매

출에 미친 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 다. 그러나 통제집단합성법의 

한계로 인해 울산시 서비스업의 매출  고용의 감소가 조선업 구조조정 이외 

다른 요인에 기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정부

는 2016년 7월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2018년 4월에 조선

업 집지역을 고용 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충격을 완화하고자 노력하 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처치효과를 추정할 때 감안되지 않으므로 처치효과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음식숙박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살펴보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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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별 이질성은 다루지 않았고 가용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부 연도의 자료

(2005년)를 이용하지 못하 다. 한 처치 이후의 분석기간이 짧아 조선업 구

조조정의 장기효과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상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기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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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음식숙박업 개인사업체의 울산과 합성 조군 차이

(단 : 백만 원, 명)

시
울산 합성 조군 차이(울산-합성 조군) 

매출액 취업자 임 비임 매출액 취업자 임 비임 매출액 취업자 임 비임

2002 59,218,361 37,772 5,505 32,266 65,107,564 37,612 14,330 24,461 -5,889,203 159 -8,825 7,805
2003 63,905,117 36,769 12,237 24,532 69,062,502 36,819 16,362 24,442 -5,157,385 -50 -4,125 90
2004 76,818,796 35,646 14,799 20,847 79,624,862 34,884 14,875 22,400 -2,806,066 761 -76 -1,553
2006 85,364,299 32,438 12,939 19,499 85,318,472 31,545 13,607 19,846 45,828 893 -668 -347
2007 100,845,132 36,321 13,898 22,423 97,099,738 34,320 14,337 21,727 3,745,394 2,001 -438 696
2008 91,158,551 36,303 14,736 21,567 103,371,131 33,691 15,372 20,817 -12,212,579 2,612 -636 749
2009 99,621,529 36,684 15,452 21,232 111,648,275 34,664 16,014 21,588 -12,026,746 2,020 -562 -356
2010 114,531,596 36,814 14,957 21,857 110,900,762 34,589 14,824 21,546 3,630,834 2,225 133 311
2011 139,412,935 37,320 17,689 19,631 136,913,519 35,383 16,277 20,082 2,499,417 1,937 1,412 -450
2012 158,999,870 38,874 18,792 20,082 151,936,622 38,437 16,169 24,248 7,063,248 437 2,623 -4,166
2013 147,266,715 37,351 12,735 24,616 149,347,344 40,220 16,312 24,982 -2,080,629 -2,869 -3,577 -365
2014 172,971,963 41,799 17,873 23,926 162,081,236 42,052 17,623 26,045 10,890,727 -253 250 -2,119
2015 200,498,700 41,988 17,871 24,117 20,8188,387 43,819 19,575 25,116 -7,689,687 -1,831 -1,704 -999
2016 205,858,873 42,257 21,034 21,223 215,134,785 43,289 20,780 22,561 -9,275,912 -1,032 254 -1,338
2017 222,439,061 42,406 20,198 22,208 24,4734,570 46,685 23,228 22,559 -22,295,510 -4,279 -3,031 -351
2018 241,982,413 44,210 20,428 23,782 261,823,136 48,340 23,842 24,332 -19,840,724 -4,130 -3,414 -550

<부표 2> 음식숙박업 소상공인의 울산과 합성 조군 차이

(단 : 백만 원, 명)

시
울산 합성 조군 차이(울산-합성 조군) 

매출액 취업자 임 비임 매출액 취업자 임 비임 매출액 취업자 임 비임

2002 59,121,090 37,862 5,603 32,259 60,627,667 37,566 13,569 24,944 -1,506,577 296 -7,966 7,315
2003 59,518,306 35,615 11,211 24,404 60,059,899 35,211 14,503 25,047 -541,593 404 -3,291 -643
2004 74,574,598 35,094 14,365 20,729 70,646,546 33,013 13,811 21,836 3,928,052 2,082 554 -1,108
2006 70,111,340 28,028 9,147 18,881 76,499,646 30,371 11,780 20,089 -6,388,307 -2,343 -2,633 -1,208
2007 88,972,428 33,824 11,805 22,020 86,891,992 33,100 13,143 21,713 2,080,437 724 -1,339 307
2008 83,772,019 35,449 14,055 21,394 94,233,187 32,854 14,259 20,878 -10,461,168 2,595 -205 517
2009 88,974,064 34,822 13,839 20,983 101,508,807 33,335 14,273 21,257 -12,534,743 1,486 -434 -274
2010 110,065,271 35,681 14,015 21,666 100,312,330 33,408 13,520 21,721 9,752,941 2,273 495 -55
2011 133,030,645 36,329 16,909 19,419 130,060,513 35,021 16,383 19,737 2,970,132 1,308 526 -317
2012 142,552,976 36,548 16,824 19,724 141,348,460 36,913 15,321 24,434 1,204,515 -365 1,503 -4,710
2013 149,018,762 39,838 15,449 24,389 133,136,464 39,496 15,046 24,660 15,882,298 342 403 -271
2014 165,247,725 38,978 15,465 23,513 142,268,903 39,754 15,498 25,999 22,978,822 -777 -33 -2,486
2015 190,444,000 40,256 16,456 23,800 188,302,767 41,526 17,631 24,786 2,141,233 -1,270 -1,175 -986
2016 203,497,398 41,347 20,541 20,806 207,892,606 43,046 21,009 22,327 -4,395,208 -1,699 -468 -1,521
2017 205,969,111 40,460 18,674 21,786 244,942,363 45,706 23,430 22,366 -38,973,252 -5,246 -4,756 -580
2018 231,523,530 42,918 19,532 23,385 245,770,487 46,234 23,310 23,764 -14,246,957 -3,316 -3,777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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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서비스업 개인사업체의 울산과 합성 조군 차이

(단 : 백만 원, 명)

시
울산 합성 조군 차이(울산-합성 조군) 

매출액 취업자 임 비임 매출액 취업자 임 비임 매출액 취업자 임 비임

2002 77,294,621 37,202 21,584 15,618 74,213,549 38,102 20,655 15,421 3,081,072 -901 929 196
2003 86,173,861 38,217 22,037 16,180 81,743,250 38,415 21,560 17,216 4,430,612 -198 477 -1,036
2004 104,821,816 46,099 26,506 19,593 95,957,831 43,761 24,941 19,532 8,863,985 2,338 1,565 60
2006 126,650,740 44,825 26,597 18,228 121,869,328 44,121 25,429 18,684 4,781,412 704 1,168 -456
2007 138,281,909 46,267 26,964 19,303 132,929,541 44,404 25,185 18,682 5,352,367 1,863 1,779 621
2008 139,324,052 41,834 23,907 17,927 147,651,304 44,819 25,985 18,366 -8,327,252 -2,985 -2,077 -440
2009 152,686,959 44,332 26,072 18,260 159,892,259 47,107 28,219 18,633 -7,205,300 -2,775 -2,147 -373
2010 176,074,151 48,899 29,225 19,674 176,313,848 49,571 30,083 19,033 -239,697 -672 -858 641
2011 202,360,227 47,864 28,882 18,982 200,358,187 49,464 29,991 19,072 2,002,040 -1,600 -1,109 -90
2012 212,562,601 49,567 31,048 18,519 211,326,324 51,273 32,416 18,480 1,236,278 -1,706 -1,368 39
2013 224,442,278 50,042 28,449 21,593 222,131,499 50,393 28,919 20,615 2,310,779 -351 -470 978
2014 252,501,246 51,076 30,793 20,283 247,248,131 53,366 33,286 20,337 5,253,116 -2,289 -2,493 -54
2015 267,242,700 53,293 32,560 20,733 276,012,226 55,271 34,167 20,651 -8,769,526 -1,978 -1,607 82
2016 280,043,797 52,061 32,702 19,359 297,468,308 57,077 38,550 19,852 -17,424,510 -5,017 -5,848 -493
2017 271,953,021 50,194 31,499 18,695 289,843,249 54,767 36,183 18,855 -17,890,228 -4,572 -4,684 -160
2018 289,955,001 52,659 32,226 20,433 316,595,079 57,474 36,071 20,359 -26,640,078 -4,816 -3,846 74

<부표 4> 서비스업 소상공인의 울산과 합성 조군 차이

(단 : 백만 원, 명)

시
울산 합성 조군 차이(울산-합성 조군) 

매출액 취업자 임 비임 매출액 취업자 임 비임 매출액 취업자 임 비임

2002 62,191,635 28,155 13,161 14,994 53,295,180 27,113 12,694 14,928 8,896,455 1,043 468 66
2003 59,987,517 27,532 11,979 15,552 66,303,347 29,768 12,335 17,051 -6,315,830 -2,237 -356 -1,499
2004 68,713,138 33,956 15,341 18,616 74,054,164 33,863 14,481 18,476 -5,341,026 93 859 139
2006 85,330,632 32,836 15,764 17,072 92,848,191 33,574 15,348 17,713 -7,517,559 -739 416 -641
2007 91,094,921 33,757 15,520 18,237 105,951,001 34,655 16,279 17,774 -14,856,081 -898 -758 463
2008 115,219,266 34,233 17,149 17,084 119,251,149 35,743 16,801 17,675 -4,031,883 -1,510 349 -591
2009 112,111,877 36,063 18,676 17,388 124,122,153 36,456 18,843 17,607 -12,010,275 -393 -168 -219
2010 153,710,932 41,813 23,334 18,479 166,207,084 43,613 25,878 18,163 -12,496,151 -1,800 -2,544 316
2011 168,980,584 39,533 21,671 17,862 159,134,830 39,276 21,264 18,127 9,845,753 257 407 -265
2012 175,142,943 39,620 22,312 17,308 166,761,420 40,713 21,736 17,739 8,381,523 -1,093 575 -430
2013 164,680,617 40,067 19,755 20,311 171,306,731 40,279 19,891 19,690 -6,626,115 -213 -135 621
2014 195,790,871 41,160 22,154 19,006 202,495,411 41,557 21,859 19,171 -6,704,540 -396 295 -165
2015 250,829,800 42,229 23,990 18,239 244,421,307 42,625 23,803 18,169 6,408,494 -396 187 70
2016 258,640,507 45,059 27,183 17,876 299,406,406 45,673 26,888 18,197 -40,765,900 -614 295 -320
2017 268,351,382 44,121 26,793 17,328 289,100,381 43,173 25,249 17,286 -20,749,000 948 1,544 42
2018 283,930,643 44,618 25,572 19,046 313,816,378 45,178 25,949 18,861 -29,885,736 -561 -377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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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s of Shipbuilding Industry Crisis on Employment and 

Sales of Small Business in Ulsan, with Focus on Food, 

Lodging and Service Industry

Choe, Chung․Lee, Sanghyup

With the application of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this study estimates 

the impact of Hyundai Heavy Industries' large-scale workforce reduction in 

Ulsan on the employment and sales of small businesses, with focus on the 

food, lodging and service industries. Overall, were observed the declines in 

sales and employment of the food, lodging and service industries, and the 

decrease in waged workers wa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of non-wage 

workers. Based on the empirical p-value calculated through the test of placebo 

effect, it appeared that, in food and lodging industry, decrease in the sales 

of self-employed businesses and, in the service industry, the total number 

of employees of small business owners have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words : Local Economic Crisis, Local Employment and Sales, Synthetic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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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일자리 주제 분석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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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주요 일자리 주제가 정부정책과 감

염병 확산 양상에 따라 탄력 으로 변화하 음을 보여주었다.

핵심용어: 일자리, 토픽분석, 감성분석, 코로나19

논문 수일: 2021년 3월 5일, 심사의뢰일: 2021년 3월 24일, 심사완료일: 2021년 5월 18일
  * (제1 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원(sun1004@keis.or.kr)
 ** (공동 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sonm35@keis.or.kr)
*** (교신 자)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reaching@keis.or.kr)

노 동 정 책 연 구
2021. 제21권 제2호 pp.197~229

한 국 노 동 연 구 원

http://doi.org/10.22914/jlp.2021.21.2.007



  노동정책연구․2021년 제21권 제2호198

I. 서 론

뉴스는 국민의 심을 반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다. 뉴스는 독

자에게 신속하게 달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므로 뉴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의료나 융  행정정보에 비해 낮지만, 국민여론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 되므로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일자리 기사에 

을 맞추었다. 일자리는 노동자의 소득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와 한 주제이다. 그러나 뉴스는 비정형 자료이므로 분석이 까다롭다. 일반

인 정형 데이터 방법으로는 분석이 어려워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 에서 

토픽 분석과 감성 분석을 활용해 일자리 기사의 주요 주제를 악하고 기사의 

감정 상태를 확인했다.

최근 일자리와 련한 큰 변화는 코로나19의 발생이다. 2020년  세계는 코

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보건 기를 맞이했다. 2019년 12월 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에 2020년 1월에 세계로 확산해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

제 공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Sohrabi, Alsafi, O’Neill, Khan, Kerwan, 

Al-Jabir, Iosifidis, and Agha, 2020). 코로나19 팬데믹은 곧바로 일자리 기 상황

을 만들었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해 실시한 쇄와 완화 조치(containment 

and mitigation policy)로 경제활동이 축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와 

노동시장에 나쁜 향을 미쳐 일자리 기가 시작 다(OECD, 2020). 

본 연구는 이러한 고용 기 상황에서 각종 언론에 게시되는 일자리 기사가 

어떤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주제별 감정의 변화는 어떠한지 살펴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련 주제 변화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나 

학계에서 일자리와 련된 주요 의제를 악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떤 

주제가 심을 받는지 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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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일자리 기사 텍스트 마이닝 연구 동향

최근 일자리 언론 기사를 텍스트 마이닝 하여 의제를 도출하거나 트 드를 

살피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용정책의 목표 상인 노인, 장애인, 청

년 등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에는 노인 일자리 언론 기사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소정(2020)

은 2004년부터 2019년 사이의 노인 일자리 기사를 토픽 분석하여 ‘일반  정보

달’, ‘지자체 사업홍보’, ‘노후생활’, ‘고용효과’, ‘시장연계’라는 다섯 가지 잠

재 토픽의 확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 의

제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김 아․박윤희․차수민․이혜진(2020)은 2010

년부터 약 10년의 노인일자리 기사를 수집하여 토픽 트 드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노인 일자리 단어의 검색 횟수는 꾸 히 증가했으며 ‘사회활동지원사업’

과 ‘보건복지부’를 자주 출 한 키워드로 악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0

년 사이의 노인 련 기사에서 ‘노인 일자리’ 키워드는 4% 미만의 트래픽을 차

지하며  심이 미미하 고 주요 트래픽이 ‘안 지킴이’, ‘공익활동’ 등

에 치우치면서 소득증 와 동떨어진 노인 일자리의 인식이 컸다(김양우, 2019). 

감성 분석 결과 노인 일자리 기사는 정 감정이 우세했지만, 임  용어 련 

문장에서는 부정 감정이 압도 이었다. 임  련 부정 문장은 일자리 확

가 임  일자리로 이어져 노인 빈곤으로 연결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료 

수집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연구는 노인 일자리 기사가 정부정책을 심

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일자리로 사회참여를 독

려하는 노인복지 목 의 사업에 을 맞춘다는 것을 보여 다. 다만, 최근 들

어 노인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에 한 심이 증가하여 사회참여보다 소득증

와 일자리 질  향상에 목표를 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고용과 련한 고용동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2018년 9월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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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언론 기사를 토픽 분석한 결과 ‘편의  직업교육’, ‘장애인 고용 우수기

업’, ‘장애인 표  사업장’, ‘진로교육’, ‘일자리 확 ’ 등 정부와 공공기 에서 

운 하는 사업이나 로그램, 사업 주체와 련된 7가지 잠재 주제가 나타났다

( 혜 , 2019). 감성 단어 연결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한 

업무 체결과 일자리 창출은 정 이었지만,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  

납부에는 부정 인 감정을 드러냈다. 다른 연구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장

애인 일자리 기사를 수집하여 노동의제를 분석했는데 언론이 정부정책을 최우

선으로 하여 의제를 설정하며 장애인 일자리의 양  증 에 한 더 높은 심

을 보인다고 주장했다(정지원․이재민․최소연, 2018).

고용정책의 폭넓은 의제를 확인한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고용 

련 언론 기사를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한 것이다(김경

동․이시 ․고길곤, 2020). 수집된 언론 기사 텍스트에서 ‘ 내환경’, ‘고용정

책’, ‘청년고용’, ‘ 외환경’, ‘고용갈등’, ‘고용동향’ 등 6개 의제가 도출되었으

며 시간의 흐름과 공론장( : 앙지, 지방지)에 따라 의제의 요도와 임

이 달라졌다. 

국내 일자리 언론 기사를 이용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용한 연구 문헌

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기사의 주요 의제는 정부 일자리 정책과 

련이 깊으며 기사 수, 토픽 비 , 검색어 트래픽 등의 추이 변화가 정부정책 

기조나 사회 심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한, 언론 기사의 ․부정의 감정 

요소가 평균 추이보다는 특정 주제나 키워드에서 더 명료하게 해석되는 특징

을 보인다.

2. 코로나19와 일자리 의제

세계 여러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기를 해결하기 해 업무처리 

방식 환, 기업 지원, 고용유지지원 등의 정책을 폈다(OECD, 2020). 텔 워킹 

등 비 면 업무처리 방식을 확산하기 한 재정 지원을 확 했고 사업장 폐쇄 

같은 쇄 조치로 생산활동이 단되어 유동성 제약을 겪게 된 기업에 유동성

을 지원했다. 한, 근로시간 단축을 장려하고 지원  소득 체율을 인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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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용유지 지원책을 시행했으며 코로나19의 향을 받는 노동자 에서 고용

유지제도 등의 용이 어려운 자 업자, 비 형근로자 등에 한 소득 보조와 

실업자의 구직 여 기간 연장 등을 조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맞서 한민국 정부가 시행한 고용안정 특별

책의 방향은 크게 ① 재직 인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해 개인과 기업을 

상으로 한 정책, ② 새 일자리 창출, ③ 실업자와 취업지원이다.1) 기업 상

으로는 기존의 고용유지지원  상을 확 했고 코로나19로 직  피해가 심각

한 여행․ ․항공․교통 련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 상으로는 이 까지 고용보험을 

용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리랜서․ 세 자 업자에게 긴 고용안정지원

을 지 했다. 일자리 창출을 해 비 면․디지털 심으로 공공일자리를 확

하기도 했다. 일자리 기사의 의제 변화는 앞선 텍스트 마이닝 연구 결과처럼 

정부정책 발표나 운  차와도 련이 있을 것이며 감염병 양상과도 한 

계를 지닐 가능성이 크다.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의 기본 원칙인 사회  거리

두기가 감염병 유행에 따라 곧바로 단계가 조정되므로 비 면 업무 환이 어

려운 업종의 생산활동에 직  향을 주기 때문이다. OECD는 감염병 유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을 망했다.2) 국내 감염병 양상은 [그림 1]처럼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를 기 으로 9월까지 4단계를 거쳤다.3) 1기는 소규

모 해외유입과 개별 감염이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다. 2

기는 종교시설에서 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2월 18일부터 5월 5월까지이다. 

3기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5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다. 4기는 도심 

집회와 련된 집단감염이 발생한 8월 이후이다.

본 연구는 팬데믹으로 야기된 고용 기에 한 정부 책과 코로나19의 확

1) 한민국 정책 리핑(2020. 6. 1),「코로나19 경제 책」. https://www.korea.kr/special/policy 
CurationView.do?newsId=148872965#L2-5 (검색일 : 2021년 2월 25일)

2) OECD는 2020년 고용 망보고서에서 1차 유행으로 한국 내 고용률이 0.6% 하락하고 실

업률은 2020년 하반기 4.8% 증가할 것으로 측했다.
3) 앙방역 책본부에서 2020년 12월 31일 발표한「방역당국이 분석한 2020년 코로나19 

황과 새해 망」보도자료에서는 국내 감염병 발병 양상을 5개 시기로 구분하고 있으

며 이  2020년 9월 이 의 네 시기를 소개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 
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82004&pkgId=49500742 (검색일 : 2021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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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코로나19 유행 양상

자료 : 앙방역 책본부(2020.12.31.)의 자료 재구성.

산 양상을 심으로 언론의 일자리 의제와 의제별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상

본 연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뉴스를 한국언론재단의 빅카

인즈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 다. 빅카인즈(BIGKinds)는 한국언론진흥

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 분석 서비스로 종합일간지와 지역일간지  경제

지를 포함하여 54개 언론사의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빅데이터 기

술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공한다. 연구진은 정치, 경제, 사회 분류에서 제목이나 

내용에 ‘일자리’ 키워드를 포함하는 기사를 수집하 다. 수집한 기사 에서 인

사 동정 기사 3,061건을 제외하고 51개 언론사의 기사 13만 399건을 최종 분석

상으로 설정하 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은 모두 Python 3.7을 활용하

여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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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가. 자료 가공  정제

비정형 분석의 첫 단계는 데이터 정제이다. 일자리 련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므로 내용이 유사한 복 기사가 많은 편이나 기사 재생산 수

도 국민 심을 반 하는 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복 기사는 정제하

지 않았다. 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다양한 동의어를 ‘코로나’로 치환

하는 작업을 진행하 다. 치환된 단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covid-19’, ‘covid19’, ‘코비드’ 다. 이후 특수문자, 숫자, 어, 한자 등 

한 이 아닌 문자를 먼  제거하기 해 soynlp(0.0.492) 라이 러리의 only_ 

hangle 함수를 로드하 다. 토큰화에는 은 한닢 로젝트4)의 Mecab-ko 형태

소 분석기를 사용하 다. ‘비 면’, ‘코로나’, ‘언택트’와 같은 신조어를 사 에 

추가하 고 정보로서 의미 없는 단어와 한 자 단어( : 것, 일, 수)  자료 

수집 키워드 던 ‘일자리’는 불용어로 처리하 다. 토픽 분석은 단일 토큰으로 

구성된 유니그램(uni-gram)을 활용하 고 감성 분석은 범용 오 소스인 군산

학교 감성사 을 활용하 다.5) 이 사 은 표 국어 사 을 구성하는 형용사, 

부사, 동사, 명사의 뜻풀이와 그 외 여러 출처에서 ․부정어를 추출하여 다양

한 어구와 문형, 축약어를 포함하며 음식이나 여행지  화 후기 분석 등 여

러 역에서 활용되었다. 사 은 총 1만 4,84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어의 극성( 정, 부정, 립)과 강도에 따라 -2 에서 2 까지 1  간격의 

수가 매겨져 있다. 한, 최  3개의 토큰을 결합한 트라이그램(tri-gram)을 226

개나 포함하고 있어 추출 범 를 트라이그램까지 확 하 다. 감성 단어를 추

출하기 해 토큰화 함수를 별도로 구성하 는데 뜻풀이에 활용된 품사를 참고

하여 형태소 분석기에서 별 가능한 일반명사, 동사, 형용사, 보조용언, 일반 

부사, 속 부사, 명사 생 미사, 동사 생 미사, 형용사 생 미사를 

상으로 단어를 추출하 으며, 복합어는 분리하여 어근만 추출하는 기능을 구

하 다. 마지막으로 앞서 비된 처리 함수, 토큰화 함수, 감성사 을 gensim 

4) http://eunjeon.blogspot.com
5) http://dilab.kunsan.ac.kr/knus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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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라이 러리의 CountVectorizer 라미터인 preprocessor, tokenizer, vocabulary

에 응시키고 ngram_range=(1, 3)으로 설정하여 fit_transform을 수행하면 감

성사 에 정의된 단어에 한하여 기사별 토큰화가 수행된다. 이후 토큰별 극성

을 확인하여 기사별 감정 수를 계산하 다.

나. 토픽 분석

언론 기사에서 주요 정책 이슈를 탐색하기 하여 토픽(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토픽 모형(Topic modeling)은 문서에 한 사  정보 없이 주제를 찾

아내므로 본 연구의 분석 상인 량의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합하다. 토픽 

분석은 토픽 모형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주제를 찾아내는 통계 방법이다. 본 연

구에서는 많은 양의 신문기사를 분석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잠재  디리

클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 LDA)을 활용하 다(Jacobi, Van Atteveldt, 

and Welbers, 2016). LDA는 문서 집합에 존재하는 특정한 단어 집합이 발생할 

확률을 기반으로 잠재 토픽을 생성하는 생성  확률모델(generative probabilistic 

model)로 각 문서는 디리클  분포를 따르는 여러 주제의 혼합체(mixture)로 

표 된다(Blei, Ng and Jordan, 2003). 한, 단순성과 데이터 차원 축소의 유용

성  해석이 가능하며 의미 으로 일 된 주제를 만들어내는 능력 때문에 

리 알려진 모형이다(Mimno, D. and McCallum, A., 2008).

코로나 발병 시 을 후로 데이터를 분리하지 않고 체 데이터를 통합하여 

토픽 분석을 수행하 다. 그 이유는 기간을 분리하여 토픽을 분석하면 이 의 

토픽과 이후 토픽의 연결성  트 드 변화를 살필 수 없고, 코로나19 의 주

요 토픽과 코로나19 후의 주요 토픽을 각각 서술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LDA는 자료의 시 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합쳐 진행하더라도 코로

나19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토픽이 하나의 토픽을 구성할 수 있다. 

LDA를 활용하여 토픽 모형을 생성할 때 토픽의 수(k)와 외생 모수인 α와 β 

설정이 필요하다. 토픽의 수를 설정할 때는 모델 합도에 해당하는 혼란도

(perplexity)와 토픽별 상  단어 간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토픽 일 성(topic 

coherence)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Blei, Ng and Jordan, 2003; Newman, Lau, 

Grieser, and Baldwin, 2010). 즉, 모델 합도(혼란도)와 함께 사람이 해석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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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혼란도와 토픽 일 성(K=5~20)

토픽 수의 설정이 필요하므로 토픽 일 성 지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Chang, 

Gerrish, Wang, Boyd-Graber, and Blei, 2009). 이와 함께 LDAvis로 토픽 분석 

결과를 시각화했을 때, 토픽 간 첩이 최 한 게 히 범주화되는지를 토

픽 수 결정에 활용한다(김경동․이시 ․고길곤, 2020).

본 연구는 토픽 수 결정을 해 K값을 5에서 20까지 하나씩 늘려가면서 1차

로 혼란도와 토픽 일 성 지표를 확인했고, 2차로 시각화를 통한 범주화 정도

를 악하 다. 토픽 수 증가에 따른 혼란도와 토픽 일 성의 변화는 [그림 2]

와 같다. 이를 평가하는 기 은 혼란도는 낮을수록 토픽 일 성은 높을수록 좋

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지표를 고려하여 K값을 5~8개로 좁히고, [그림 3]처럼 결과를 시각화하여 

토픽 간 첩 없이 분리되는지를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화 데이터 생

성을 해 LDAvis의 Python wrapper인 pyLDAvis (2.1.2) 라이 러리 prepare 

함수를 이용하 다. 토픽의 좌표는 prepare 함수 내부에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2차원으로 압축되어 표 된다.

K값이 5일 때와 8일 때 범주화가 잘 되었으나, 기사의 다양한 주제가 토픽 

수 5보다 8에서 잘 드러난다고 단하여 8개를 최종 선정하 다.

이때, 외생변수는 Gensim의 LdaMulticore에서의 symmetric 옵션(1.0/토픽 

수)을 용해 α=0.125와 β=0.125로 지정하 다. 토픽별 키워드와 해당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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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토픽 간 거리 시각화

비 이 높은 표기사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토픽 이름을 부여하 다. 

다. 토픽 트 드 분석

토픽 트 드 분석은 토픽 비 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다(김 아․박윤희․차수민․이혜진, 2020; 방한솔․문호석, 2019; 이소

정, 2020). 본 연구에서는 <표 1>처럼 토픽 분석의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 을 서로 보완하고자 하 다. 

먼 , 가장 많이 활용하는 토픽 트 드 분석은 각 문서의 토픽별 비 을 시

별로 모두 더하는 비  합계 방식이다(이소정, 2020). 이 방식은 문서 내에서 

토픽 비 이 높아지는 것과 특정 토픽을 다룬 문서 수가 증가하는 것을 반 할 

수 있다. 그러나 토픽이라는 추상 개념을 수치화한 것이므로 직 이지 못하

다. 한, 짧은 기사의 비 과 긴 기사의 비 을 같은 값으로 처리하므로 기사 

분량을 반 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토픽지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토픽지수는 토픽별 키워드 빈

도의 합을 기사 수로 나  값이다. 고 이․오승원․백장선(2020)은 수집한 시

계열 뉴스 자료에서 특정 시 을 기 으로 언론사가 추가되어 기사의 수가 증

가한 것을 시계열 분석에 고려하려고 토픽지수를 계산하여 KOSPI 200 지수를 

측한 바 있다. 이 방법을 변형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픽별 상  20개 키워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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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문서 집합 내 등장 횟수를 월 체 기사 수로 나 어 토픽지수를 계산하

다. 즉, 토픽지수는 해당 월에 토픽별 주요 단어의 기사당 평균 출  횟수를 의

미한다. 기사 수의 효과를 배제하면서 키워드별 빈도수의 증감을 찰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원래 출  빈도가 높은 단어가 토픽지수에 크게 향

을 다. 토픽별 핵심 단어가 복을 허용하므로 같은 단어를 공유하는 토픽끼

리 비슷한 추세를 보일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토픽별 기사 수(문서 빈도)이다. 토픽별로 비  0.5 이상을 차

지하는 기사 수를 월별 추이로 확인할 수 있다. 비  0.5 이상을 차지하는 토픽 

없이 여러 토픽의 작은 비 으로 구성된 기사는 다 토픽 기사로 분류하 다. 

이 게 비  조합에서 값이 큰 하나를 표로 삼는 코딩 과정을 거치면 자료를 

직 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토픽 모형이 갖는 강 인 모호함

(fuzziness) 허용을 이 으로 살리지 못한다. 작은 비 을 차지하는 토픽이나 여

러 토픽이 균등한 비 을 차지하는 문서는 해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정 

<표 1> 토픽 분석 방법

종류 정의 특징

토픽비

(합계)
모든 문서의 토픽 비 을 토

픽별로 합한 값

(+) 문서 내 비 과 기사 수의 증감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 토픽의 실질 증

감을 가장 잘 나타냄

(-) 단문 기사와 장문 기사 비 을 동

일하게 계산하므로 기사 분량 효과를 

반 하지 못함. 비  계산 값이므로 직

이지 않음.

토픽지수

토픽별 상  키워드 20개의 

문서 집합 내 개수 합을 월

별 총 기사 수로 나  값

(+) 기사 수 증감에 따른 효과를 배제

하면서 기사 분량 효과는 반 할 수 

있음.
(-) 주제 간 단어 복을 허용하므로 

특정 주제에 독 인 정보라고 볼 수 

없음. 빈도가 높은 단어에 민함.

토픽별 

기사 수

토픽별 비 이 0.5 이상인 

기사 수

* 비  0.5 이상을 차지하는 

토픽이 없는 경우 다  토

픽 기사로 분류

(+) 주요 주제별 기사 수를 악할 수 

있어 직 임.
(-) 여러 토픽으로 구성된 기사의 추이

를 해석할 수 없음. 기사 분량 효과를 

반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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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토픽 비 이 소수의 토픽에 집 되는 정도는 연구자가 설정하는 α값에 

따라 달라지므로(백 민, 2020) 연구자의 추정에 따라 토픽별 문서 수가 달라

지는 것도 단 이 된다. 

본 연구는 토픽 비  합계를 우선하여 분석 결과를 해석하되 필요한 경우에 

토픽별 기사 수와 토픽지수를 활용하여 해석을 보완하 다. 

라. 감성 분석

뉴스 기사에서 나타난 정서를 분석하기 하여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

을 활용하고자 한다. 감성 분석은 텍스트에 나타나는 태도, 의견, 성향 같은 주

 요소나 정서  특징을 정량화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Pang and Lee, 2008). 

주로 소셜 미디어나 상품 후기, 화평, 뉴스 등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장소, 제품, 랜드, 인물, 정책 등에 한 평 과 여론을 악하는 데 쓰인다

(이정훈, 2018).

감성 분석은 어휘 기반 근 방법과 지도 기계학습 방법으로 나뉜다(김

민․정석재․이석 , 2014). 어휘 기반 근은 단어 사 을 활용하여 문서의 주

 특성을 악하는 방법이다. 단어 목록에 특정 감정( : 분노, 슬픔 등)이나 

정서의 극성( 정-부정)을 값으로 매겨둔 단어 사 을 이용하여 문서 내에 사용

된 단어의 감정 수를 매겨 문서의 정서를 악한다. 단어 사 은 직  구축하

거나 기존 사 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교하고 방 한 사 을 활용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미리 정의된 단어 사 을 활용하면 비교  쉽고 빠르게 

감정을 악할 수 있다. 사 을 이용하는 방법은 범용 어휘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언론 보도 분석에 하며 사 의 어휘 확장이 쉬워 높은 유연

성을 갖는다(최창식․임 호, 2021). 반면, 특정 어휘나 표 이 자주 사용되는 

분야에서는 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Zhang and Lju, 2017).

김정화․윤서연(2018)은 뉴스와 신문 기사에서 도로교통서비스 련 정책 

이슈  여론의 변화를 악함에 있어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보완하는 수단

으로 감성 분석을 수행했다. 이때 군산  감성사 을 활용하 으며 단어의 극

성을 악하여 문장 수 에서 정은 1, 부정은 -1로 분류하고 체 문장의 분

류값을 합산하여 기사의 ․부정을 분류하 다. 최창식․임 호(2021)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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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지역지 정치 기사에서 표출되는 감성을 살펴보기 해 군산  한국어 감

성사 을 이용하 는데 기사 속 단어의 감정 수를 합산하고 기사의 총 단어 

수로 나 어 기사별 감성지수를 산출하여 신문 간 차이를 비교하 다. 

기계학습 방법은 문서나 문장에 한 감정 평가 자료를 수집하여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용하여 분류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학습 데이터를 사

에 비해야 하며 학습되지 않은 분야의 자료 분석에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Zhang and Lju, 2017). 분석 상 텍스트에 사  평가 자료가 없다면 연구

자가 직  자료의 감성을 분류해야 하는데 데이터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많이 

들며 잘못된 분류로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물론 표본추출을 통한 소규모 

데이터를 인간(코더)이 ․부정으로 분류한 후에 이를 학습시킨다고 하더라도 

뉴스 기사는 다양한 표 과 주제를 포 하므로 코더의 역량이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습 방법이 하지 

않다고 단하 다. 한, 감정 트 드 분석은 특정 시 의 수가 요한 것이 

아니라 월(년) 비 증가나 감소의 추세가 요하다. 감정 수가 월 비 

감소하 다는 의미는 뉴스 기사에 한 부정 기류가 나타난 것이고 증가하 다

는 의미는 정 기류를 보이는 것이다. 

토픽별 뉴스 기사의 감성을 분석하고 앞선 토픽 분석 결과와 감성 분석 결과

를 통합하여 토픽별 감정의 시계열 추이를 확인하 다. 독자는 신문을 기사 단

로 읽게 되므로 기사를 최소 분석 단 로 설정하여 토픽별 감정 변화를 분석

하 다. 한 기사에서 비 이 0.5 이상인 토픽이 있는 문서만을 추려낸 후에 토

픽과 시 별 감정 수의 합계를 계산하 다. 그리고 토픽별 비  합계와 감정

수 합계를 시계열로 표 하 다.

Ⅳ. 분석 결과

1. 토 픽

토픽을 해석하기 해서는 토픽을 구성하는 상  키워드와 토픽을 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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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을 확인하면 된다. 토픽별 상  20개 키워드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토픽 제목은 키워드와 토픽별 표기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붙인 것이다. 

<표 2> 토픽별 키워드
(단 : 건, %, )

토픽 상  20개 키워드
문서

빈도

문서

비율

감정

수합

토픽 1
(맞춤형

지원)

청년, 지원, 사업, 지역, 취업, 교육, 
창업, 센터, 기업, 참여, 학, 운 , 
제공, 창출, 여성, 도시, 로그램, 상, 
진행, 채용

33,383 25.6 230,519

토픽 2
(기업투자)

기업, 산업, 투자, 기술, 사업, 신, 
경제, 지원, 지역, 창출, 개발, 성장, 
생산, 에 지, 시장, 벤처, 추진, 분야, 
계획, 구축

24,202 18.6 207,880

토픽 3
(정치)

통령, 경제, 국민, 의원, 정부, 정책, 
민주당, 국회, 후보, 정치, 표, 청와

, 원장, 미래, 총선, 국가, 문재인, 
선거, 통합, 강조

16,106 12.4 13,542

토픽 4
(정부재정지원)

지원, 코로나, 정부, 경제, 고용, 산, 
추경, 책, 지 , 재정, 사업, 확 , 
기, 규모, 지원 , 자 , 안정, 회의, 
상, 보험

14,531 11.1 45,065

토픽 5
(고용동향)

고용, 경제, 증가, 감소, 소득, 정부, 
정책, 임 , 지난해, 취업자, 인구, 기
업, 실업, 성장, 올해, 조사, 이후, 
비, 노동, 분기

14,029 10.8 3,345

토픽 6
(노사 계)

채용, 주, 고용, 노동, 기 , 기업, 
노조, 공공, 지역, 노사, 경 , 임 , 
정규직, 노동자, 직원, 회장, 원회, 
한국, 비정규직, 환

10,883 8.3 3,373

토픽 7
(취약계층복지)

장애, 노인, 서비스, 코로나, 여성, 복지,
건강, 활동, 서울, 가족, 의료, 표, 
병원, 시작, 운 , 필요, 시설, 직원, 
학교, 어르신

10,055 7.7 -44,085

토픽 8
(세계경제)

미국, 국, 코로나, 세계, 경제, 한국, 
트럼 , 달러, 일본, 시장, 무역, 통령, 
기업, 로벌, 국가, 해외, 기, 국제, 
지, 투자

 7,210 5.5 -16,695

 체 130,3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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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개 토픽  맞춤형 지원 기사가 체의 25% 정도로 가장 많았다. 다음

은 기업투자, 정치, 정부재정지원, 고용동향, 노사 계, 취약계층복지, 세계경제 

순으로 나타났다. 문서 비율이 10%에 달하지 못한 토픽은 노사 계, 취약계층

복지, 세계경제 다. 

첫째 토픽은 맞춤형 지원이었다. ‘청년’, ‘지원’, ‘취업’, ‘교육’, ‘창업’, ‘ 학’ 

등이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가장 요도가 높은 단어는 ‘청년’이었지만, ‘

학’, ‘여성’, ‘도시’, ‘창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상과 취업 지원 형태를 포함

한다. 련 기사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장애인 일자리 특화, 

학 일자리센터 로그램, 직업교육, 취업  창업 지원 등을 다룬다. 문서 비율

이 25.6%로 토픽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다. 

둘째 토픽은 기업투자 다. ‘기술’, ‘ 신’, ‘창출’, ‘개발’, ‘성장’, ‘에 지’, 

‘추진’ 등 기업과 산업의 투자  성장과 련된 단어로 구성되었다. 이 토픽

을 주로 다룬 문서는 체 문서의 18.6% 다. 기업투자로 분류된 기사는 규제 

완화, 투자 확 , 기업 략 변화, 지자체의 산업육성, 정부-기업 간 약 등 

일자리 창출에 수반되는 정부  지자체의 정책과 기업 략을 주제로 삼고 

있다.

셋째 토픽은 정치 다. ‘ 통령’, ‘의원’, ‘민주당’, ‘국회’, ‘후보’, ‘정치’, ‘총

선’ 등 정치 련 키워드가 등장했고, 련 기사에서 다양한 정치 이슈들을 다

루고 있었다. 주요 키워드는 ‘ 통령’, ‘의원’, ‘후보’, ‘ 표’, ‘ 원장’, ‘문재인’

과 같이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많았다. 분석 상 키워드인 일자리는 행정부

의 정책 수립이나 산편성, 정치권에서의 안이나 2020년 4월에 치러진 21  

총선 공약으로 언 되었다. 

넷째 토픽은 정부재정지원이었다. 키워드에는 ‘지원’, ‘정부’, ‘ 산’, ‘추경’, 

‘지 ’, ‘지원 ’ 등이 나타났고 표기사에는 고용과 련한 정부의 추경 편성

이나 지원  련 내용이 실렸다. 토픽 비 이 높은 표기사는 부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게시된 것으로 기업과 소상공인 융지

원, 사회보험료 완화, 긴 재난지원 과 같은 앙정부 추진 사업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마련한 지원책을 포함한다. 코로나19 발생 이  기사도 일자리안정자

, 고용장려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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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토픽은 고용동향이었다. ‘증가’, ‘감소’, ‘지난해’, ‘취업자’, ‘인구’, 

‘조사’, ‘ 비’, ‘분기’ 등 고용 통계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포함했다. 표기사는 

취업자 수나 소득 지표를 설명하는 정보 달성 기사 다. 

여섯째 토픽은 노사 계 다. 키워드에는 ‘채용’, ‘ 주’, ‘고용’, ‘노동’, ‘기

업’, ‘노조’, ‘노사’ 등이 나타났다. ‘채용’은 기업의 채용 소식 기사와 비정규직

의 정규직 환 련 기사에서 언 되었다. ‘ 주’는 주형 일자리 기사에서 

나타났다.6) 한, 해당 토픽으로 분류된 기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원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 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일곱째 토픽은 취약계층복지 다. 키워드는 ‘장애’, ‘노인’, ‘서비스’, ‘코로

나’, ‘여성’, ‘복지’ 등으로 고용 취약계층에 한 ‘복지’와 ‘서비스’로 요약될 

수 있다. ‘의료’, ‘병원’ 등 의료서비스와 련된 단어도 함께 나타났다. 주요 

기사를 살펴보면 무인 주문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취약계층 일자리 , 조선

산업의 축으로 인한 거제도 산업 쇠퇴, 청계천 제조업 거리 재개발, 노인복지

와 일자리, 성평등과 여성 일자리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체로 고

용 기에 취약한 계층, 산업, 지역을 포 했다. 

여덟째 토픽은 세계경제 다. ‘미국’, ‘ 국’, ‘일본’ 등 국가명과 ‘세계’, ‘

로벌’, ‘해외’, ‘국제’ 등 세계를 지칭하는 단어가 키워드로 나타났다. 세계경제 

기사는 미-  무역 쟁, 염병 팬데믹, 세계경제 등 국가  이슈가 로벌 

일자리에 미치는 향에 한 것이다. 반면, 세계 이슈와 국내 일자리 문제를 

직  연 시킨 기사는 었다. 로벌 이슈가 국내 산업  기업 활동에 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국내 일자리 문제에 향을  수 있지만, 토픽 분석 결과로 

그 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여덟째 토픽은 가장 작은 비 을 차지하며 주

제 측면에서 국내 일자리와는 다소 독립 인 역이라고 볼 수 있다.

토픽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보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맞춤형 지원과 기

업투자 기사의 감정이 가장 정 이었지만, 취약계층복지와 세계경제는 부정

6) 한민국 정책 리핑(2019. 1. 31),「 주형 일자리」. 주형 일자리란 지역 일자리 창출을 

해 주 역시가 제안한 것으로 기업은 상 으로 낮은 임 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낮은 임 을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 
CurationView.do?newsId=148858104 (검색일 :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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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는 일자리 사업 자체의 특성과 한 계가 있다. 즉, 취약계층

복지 주제의 기사는 취약계층을 상으로 하므로 부정 단어가 연 어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이다. 

토픽별 표기사는 토픽 비 이 높은 기사를 말하는 것으로 <표 3>에서 기

사 제목과 비 을 보여 다. 

<표 3> 토픽별 표기사

번호 일자 기사 헤드라인 비

1

2019-12-10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경단여성 재취업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사업’ 성황리 마무리
0.9971

2019-01-15 주 북구, 소통․공감 ‘청년 친화 도시’ 조성 0.9966
2019-05-28 SBA, ‘모든 기업은 학교다’ 캠페인 가동 0.9966

2019-08-18
서울시, 9월 말까지 총 21회 ‘여성일자리 박람회’…
530여 개 일자리 창출

0.9966

2020-05-22 동작구, 펫시터 등 맞춤형 일자리 문가 양성 0.9965

2

2020-05-28
탈원  배후도시 새만 , 재생에 지․수소․ 기차

에역량 집
0.9988

2019-08-09 ‘기회의 땅’ 송도…바이오․헬스산업 메카 도약 0.9986
2019-07-10 세종 자율주행 특화도시…차근차근 시동건다 0.9986

2019-09-20
신안 해상풍력발 단지 조성… ‘블루에 지’ 핵심 

략사업으로
0.9985

2019-06-11 인천 송도와 남동산단 묶는 ‘바이오헬스밸리’ 속도 낸다 0.9985

3

2019-04-24 패스트트랙 정국…국회는 ‘ 쟁터’ 0.9995
2019-09-16 ‘포스트 추석’ 정국 격돌… ‘조국 ’ 0.9995
2019-06-19 인사청문회 계기 국회 정상화 되나 0.9995
2019-05-13 나경원 ‘달창’ 발언 사과…진짜 몰랐나? 0.9994

2020-03-24
의원님들이 ‘당헌․당규’만 지켜도 ‘타락한 진 의식’ 
사라진다

0.9993

4

2020-04-22
홍남기 “3차 추경 불가피… 부분 자국채 발행해 

충당”
0.9982

2020-03-19 문 통령 “서민경제 한 50조원 특단 융조치” 0.9980

2020-02-28
정부, 코로나19 지원에 ‘20조원+α’ 투입…상반기 신

용카드 소득공제 2배로 확
0.9978

2020-09-10
4차 추경 포함 12.4조 푼다…소상공인 200만 원 지원 

등에 투입
0.9976

2020-05-05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고용유지지원 ’ 50만 

원 지원
0.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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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번호 일자 기사 헤드라인 비

5

2020-02-21
송강호보다 807만 원 더 버는 이선균… ‘기생충’은 

실이다
0.9981

2019-08-28 심화된 소득 양극화의 근본 문제는 속한 고령화 0.9981

2019-08-22
상․하  20% 격차, 분기기  최  역 …“최하

층에 자 업자 증가 향"
0.9976

2019-12-11
11월 취업자 33만 1,000명 증가…정부 ‘올해 20만 

명 증가’ 목표 ‘청신호’
0.9976

2020-09-09
코로나․장마에 갈수록 어드는 취업자…“9월은 

더 걱정”
0.9975

6

2019-03-10 자동차․ 공업 노사 ‘다른 행보’ 0.9974

2019-01-30
주형 일자리 ‘2라운드’, 이번엔 차 투자 이끌

어낼까
0.9972

2020-08-07
인천공항 자회사 직원들 실직 기…인천공항공사 

“구제 어렵다”
0.9967

2020-07-01 인국공 이어…철도硏 비정규직, 정규직 환 논란 0.9960

2019-05-09
버스 란 폭풍 야… 주․ 구도 업 압도  찬

성
0.9954

7

2019-07-01 조 병 환자도 사람입니다 0.9982

2020-04-23
‘엄마를 이 게 살게 해선 안될 거 같아’ 그녀의 이

혼을 돕기로 했다, 우린 동거에 돌입했다
0.9980

2019-01-09 사라진 왕국의 성에 그와 나 0.9980

2020-09-05 고시원 오 원장은 도망자의 짐을 버리지 않는다 0.9973

2019-04-17
“정말 끊자” 이 악물고 나온 날… ‘출소뽕’ 한방에 

다시 지옥행
0.9964

8

2019-07-17 트럼  '中 세폭탄' 박에 제동…S&P 0.3%↓ 0.9981
2020-04-06 ‘ 유가 장기화’ 망, “미국도 감산 나서라” 0.9977

2019-06-14
“  무역 쟁 제발 그만” ….美 600여 개 기업․단체 
트럼 에 서한

0.9974

2019-05-31 ‘무질서의 세계’ 비해야 한다 0.9972

2019-11-12
트럼  “ 선에 도움 안 돼” …유럽車 세 부과 결

정  미뤘다
0.9970

2. 토픽  감성 트 드

분석 상 기간의 일자리 기사 변화 특성을 악하기 해 토픽 비 의 합계 

추세와 감성 추세를 활용했다. [그림 4]처럼 토픽 비 의 합계 추세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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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토픽별 비  합계 월별 추이

큰 변화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의 

발병과 유행 기간에 해당한다. 먼 , 원래 비 이 가장 큰 맞춤형 지원은 2019

년 12월 이후 감소하여 2020년 3월에 을 보 다. 기업투자와 고용동향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감소하 다. 반면, 정부재정지원과 정치  

세계경제가 2020년 1월부터 증가하여 4월에 정 에 올랐고 7월까지 감소세를 

보 으나 체로 2019년보다 높은 비 을 유지했다. 비슷한 시기에 취약계층복

지 토픽도 증가했다. 특히 정부재정지원은 2019년 비 이 높지 않았으나 2020

년 3월 가장 비 이 큰 토픽으로 나타났다.

토픽지수 월별 추이를 보면 [그림 5]처럼 일부 구간에서 토픽 비  합계와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 토픽지수는 연  변화폭이 완만한 편이다. 이는 시의성

이 은 편인 핵심 단어(각 토픽의 주요 단어)만 활용하여 토픽지수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재정지원은 토픽 비  합계 방식(그림 4)과 마찬가지로 

[그림 5]처럼 2020년 이후 크게 상승하여 4월에 정 을 보 다. 이는 정부재정

지원 기사에 한 심이 폭증했음을 시사한다. 비슷하게 취약계층복지 토픽 

비  방식은 변화가 [그림 4]처럼 완만했지만, 토픽지수는 [그림 5]처럼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격하게 증가하여 9월까지 증가한 수 을 유지했다. 이는 장

애, 노인, 서비스, 코로나, 여성, 복지 등 취약계층과 련된 단어가 일자리 기사 

반에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기업투자의 토픽 비 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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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감소했으나, 토픽지수는 체로 일정하여 일자리 기사가 주제를 가리지 

않고 기업투자 련 단어를 꾸 히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맞

춤형 지원 토픽에서 토픽 비 과 토픽지수가 다른 패턴을 보인다. 토픽 비  

합에서는 2020년 3월에 을 보인 뒤 7월까지 분명하게 증가했지만, 토픽지

수는 같은 기간에 계속 낮은 수 을 유지했다. 이는 유사한 제목과 내용의 기사

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그림 5] 토픽지수 월별 추이 

[그림 6] 감정 수 월별 추이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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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트 드는 정 수에서 부정 수를 뺀 감정 수의 월별 변화로 확인한

다.7)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분석 상 기간 내내 정 수가 부정 수보다 

높았으나, 두 수의 격차는 시 에 따라 달라졌다. 토픽과 마찬가지로 감정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변화가 컸다. 감정 수는 2019년 12월부

터 계속 감소하여 2020년 3월에 가장 낮았다. 이후 수가 올라서 7월에는 

2019년과 비슷한 수 이었고 8월에 격히 낮아졌다.

[그림 7]에서 토픽별 감정 수를 보면 평균 으로 가장 높은 감정 수를 보

이는 주제는 기업투자와 맞춤형 지원이었다. 두 주제의 감정 수는 2019년 12

월을 기 으로 2020년 4월까지 감소한 후에 다시 회복했다. 반면, 정부재정지

원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증가했으나, 4월부터 8월까지 계속 감소했다. 즉, 

2019년 12월부터 모든 토픽의 감정 수가 하락했으나, 정부재정지원의 감정

수가 2020년 2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종합 감정 수(그림 6)가 3월부터 

반등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정책 발표  시행과 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토픽별 감정 수(합계) 월별 추이

(단 : )

7) 정과 부정은 같은 추세로 변화하는데 이는 기사 수의 증감과 체로 일치한다. 감정

수는 텍스트 분량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수에서 부정 수를 빼면 기사량에 

의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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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발병과 일자리 토픽 특성

일자리 련 기사에 나타난 토픽과 감정 수의 변화는 코로나19의 발병과 

염 양상에 따른 일자리 이슈 변화를 드러낸다.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에서 코로나19 염병 문제가 부각된 2020년 1월부터 2기가 시작되는 2월까지 

일자리 기사 수가 었고 2기가 진행된 3~4월에 일자리 기사 수가 증가하면서 

토픽 간 비  변화가 커졌다. 3기가 시작되는 8월(그림 1)에는 체 일자리 기

사 수가 감소하면서 변곡 을 보인다. 

<표 4>와 같이 2020년 들어 월 비 비 이 가장 많이 증가한 토픽은 1월

에 정치(66.1%), 2월에 정부재정지원(36.4%), 3월에 정부재정지원(106.3%)과 

취약계층복지(44.1%), 4월에 고용동향(97.7%), 정치(73.7%), 세계경제(68.0%), 

5월에 기업투자(46.1%), 6월에 노사 계(48.5%) 다. 7월은 변화가 크지 않았

고, 8월에는 모든 토픽 비 이 감소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일자리 련 심이 

코로나19 기 응을 한 정치 논의에서 시작해 재정지원과 취약계층복지에 

한 논의로 이어졌고 1/4분기 이후 고용동향과 세계경제 이슈가 주목받은 후

에 기업투자와 노사 계로 이어지는 순서를 보 다. 한, 2020년 4월에 치러

진 21  총선도 향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월별 일자리 기사 수
(단 : 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론의 일자리 주제 분석(양지윤․손미나․노승민)   219

<표 4> 토픽별 비  합계

연월

토픽

2019 2020

12 1 2 3 4 5 6 7 8 9

맞춤형지원 1615.2 1299.7 1318.3 1113.5 1194.7 1279 1434.2 1487.6 1071.1 1251.5
기업투자 1183.2 915.5 720.9 732.7 794.5 1161 1130.6 1404.4 742.6 967.7
정치 538.5 894.3 608.3 719.6 1250.1 765 839 877.8 480.1 511.8

정부재정

지원
466.6 452.1 616.4 1271.4 1742.3 1363.4 1137.8 992.3 632.1 935.1

고용동향 778.2 686.8 469.7 337.9 667.9 809.1 747.5 689.3 483.8 481.3
노사 계 562.1 418.8 317.8 307 465.9 472.1 701.3 631.8 315.5 418.8

취약계층

복지
564.9 454.8 406.7 585.9 588.2 690.9 567.2 618 550.4 592.4

세계경제 289 243.3 235.4 368.3 618.6 574 498.5 407.9 324.3 373.1

<표 5> 토픽별 ‘코로나’ 등장 빈도

(단 : 건, %, 회)

토픽
문서

빈도

‘코로나’
포함 

문서 

빈도

‘코로나’ 
포함 

문서

비율

문서 내 

‘코로나’
단어 

빈도

문서당 

‘코로나’ 
출  

빈도

맞춤형지원 28,404 3,425 12.1 7,807 0.27

기업투자 18,519 2,723 14.7 7,550 0.41

정치 12,221 2,346 19.2 7,677 0.63

정부재정지원 10,434 5,955 57.1 25,454 2.44

고용동향 10,756 2,510 23.3 12,136 1.13

노사 계 7,214 935 13.0 2,604 0.36

취약계층복지 6,703 1,763 26.3 8,205 1.22

세계경제 5,154 2,218 43.0 12,245 2.38

코로나19와 련이 높은 토픽은 <표 5>처럼 정부재정지원, 세계경제, 고용동

향, 취약계층복지 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국내 일자리 문제와 독립 이었다. 

고용동향도 통계 심의 정보 달 기사가 많았다. 따라서 정부재정지원과 취약

계층복지 기사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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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 정부재정지원 기사  <표 6>과 같은 주요 고용지원정책 명칭이 포함

된 문서 빈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는 [그림 9]와 같았다. 일자리안정자  기사

는 2020년 3월에 가장 많았고 고용유지지원 , 긴 재난지원 , 실업 여, 특

별고용지원, 긴 고용안정지원  기사는 4월에 가장 많았다. 기사 수가 가장 

많았던 2020년 4월에는 고용유지지원 과 긴 재난지원  제도에 한 언

이 많았다.

<표 6> 코로나19 발병 이후 출  빈도가 증가한 주요 고용지원책

명칭 특징

긴 재난

지원

- 재난구호  재난복구를 하여 지 함

- 코로나19 기 책의 일환으로 재산, 소득에 계없이  국민 

가구를 기 으로 지 함

고용유지

지원

-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경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방할 목 으로 지 함

-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

정,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

- 코로나19로 지원 액, 업종  기간을 확 함

일자리

안정자

- 최 임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  부담을 완

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하여 지 함

- 최 임 을 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에게 지

고용장려

-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진을 유도하기 

하여 지 함

- 의무고용률을 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

실업 여

-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

회를 지원할 목 으로 지 함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

긴 고용

안정지원

-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목

으로 지 함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리랜서, 세

자 업자, 무 휴직근로자에게 지

특별

고용지원

- 여행업, 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심각 업종에 고용유지지원

과 직업훈련 등 정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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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부재정지원 주제의 기사 빈도

(단 : 건)

특히, 긴 재난지원 은 정부재정지원 주제 기사에서 총 2,250번 나타났다. 

이는 둘째로 높은 빈도인 505번을 기록한 정치 주제 기사보다 4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 다. 국내에서 긴  지원 에 한 논의는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어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소득 하  70%의 국민에 한 지

원  지 을 결정했다.8) 4월에 지원  상에 한 논의를 거쳐 4월 24일  

국민 상 긴 재난지원  지 을 발표했다.9) 5월 4일부터 기 수 자 등 취약

계층에 지원 을 우선 지 하고 5월 11일부터 일반 국민도 지원  신청을 시작

했다.10) 이처럼 정부재정지원 토픽은 정치권의 긴 재난지원  논의 시 과 맞

물려 증가했으며 지  신청이 시작된 5월부터 감소했다. 이는 권충훈․이형하

(2020)의 연구에서 긴 재난지원 에 한 주요 신문 기사가 5월부터 감소했다

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8) 청와  발표자료(2020. 3. 30),「문 통령 ‘소득 하  70%, 4인 가구 기  100만 원 긴

재난지원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0988 (검색

일 : 2021년 2월 27일)
 9) 기획재정부 발표자료(2020. 4. 23),「정부,  국민에 긴 재난지원 …신청 않거나 기부

하면 세액공제」.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819 (검색

일 : 2021년 2월 27일)
10) 기획재정부․행정안 부 발표자료(2020. 4. 30),「긴 재난지원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

청…13일부터 지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2032 
(검색일 : 2021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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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복지 기사는 <표 7>처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감소했

다가 다시 5월까지 증가했다. 취약계층복지 토픽 비 이 0.5 이상을 넘는 기사

는 월평균 354.6건이었고, 2020년 4월 350건에서 5월 497건으로 147건(42%)이 

증가하 다. 6월은 327건으로 5월보다 170건이 었다. 코로나19 발생 후 확산

세가 커진 2020년 3월부터 취약계층복지 기사의 반 이상을 코로나 련 기사

가 차지했다. 취약계층복지 기사  코로나19와 련한 내용에는 염병으로 

인한 노인 일자리 사업 단, 경로원  어린이집 휴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

한 임시 일자리 소득 감소, 년여성 일자리 감소, 불법 체류자 방역 문제, 소규

모 여행업 타격 등이 있었다. 코로나19와 무 한 기사는 장애인 일자리 부족, 

고령 근로자 처우, 랫폼 노동자 보호 등이 있었다. 주로 고용 취약계층이거나 

사각지 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한 것이었다. 

<표 7> 코로나19 발발 이후 취약계층복지 기사 변화

(단 : 건, %)

기간
문서 

빈도

정 문서 

빈도

‘코로나’
포함 문서 빈도

‘코로나’ 포함 

문서 비율

2019. 12 302 115 0 0

2020.  1 274 117 9 3

2020.  2 274 108 128 47

2020.  3 386 118 234 61

2020.  4 350 110 212 61

2020.  5 497 141 338 68

2020.  6 327 132 199 61

2020.  7 394 149 212 54

2020.  8 352 99 208 59

2020.  9 390 123 221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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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언론 기사를 통해 악한 일자리 이슈는 맞춤형지원, 기업투자, 정치, 정부재

정지원, 고용동향, 노사 계, 취약계층복지, 세계경제와 련된 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고용 련 언론 기사를 수집하여 토

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6개의 고용정책 의제를 확인한 연구(김경동․이시 ․

고길곤, 2020)와 비교해 보면 정치와 정부재정지원 주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

는 코로나19 같은 쉽게 통제할 수 없는 험에 해 정치권의 극  응이 

필요했고 이 결과로 정부재정투자가 이 진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에 한 코로나19의 향을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다. 코로나19가 

[그림 10] 일자리와 코로나19의 시 별 비교

자료 : 앙방역 책본부(2020. 12. 31)의 자료 재구성.



  노동정책연구․2021년 제21권 제2호224

발생한 시 인 2019년 12월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코로나19 감염병 황

에 따른 방역 정책과 정부 책을 토픽별 트 드와 비교해 일자리 주제 변화를 

4단계(1기 고용 기 탐지, 2기 고용 기 응, 3기 정 망, 4기 2차 기)로 

구분했다. 

1기 고용 기 탐지 단계에서는 일자리 문제보다 국 우한시와 신천지 등에

서의 감염병 발생에 한 심으로 코로나19 이 부터 시행했던 청년이나 취약

계층에 한 맞춤형 정부지원정책과 기업의 투자계획  노사 계에 한 심

이 상 으로 어들었다. 반면에 정부가 사회경제의 불안 요소인 감염병 

기에 극 으로 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재정지원 주제는 증

가했다. 일자리 문제는 곧바로 취약계층의 복지에 향을 주므로 취약계층복지

와 같은 부정 용어의 출  빈도가 증가해 체 으로 감정 수가 하락하여 부

정 기류가 보 다. 2기 고용 기 응 단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기에 

극 으로 응하던 기간으로 1기의 정부 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에서 

실제 정부재정투입 련 기사가 격히 증가했다. 이는 외부 험에 응하는 

정부 노동정책이 실제 장에서의 집행으로 이어져 정치, 고용동향, 맞춤형 지

원, 취약계층 복지, 고용동향 기사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감정 수가 1기

에 비해 격히 상승해서 체 으로 정 기류가 보 다. 3기 정 망 단계

에서는 일자리 기사 수가 2기와 비슷했다. 이는 2기에 정부재정 투입이 시행된 

결과로 정부재정지원 기사 수는 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실제 정부정책에 한 

단기 결과인 기업투자와 맞춤형 지원 기사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 기 때문

이다. 감정 수도 2기에 이어 완만히 증가해서 정 기류를 보 다. 4기의 2차 

기 단계에서는 일자리 기사 수가 8월 감소 후 증가로 이어져 언론의 심이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특히 8월에 기사 수가 가장 었다. 그러나 9월에 다시 

일자리 기사 수가 증가했고 감정 수는 하락해서 부정 기류를 보 다. 

이처럼 일자리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변수에 강한 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 시행으로 고용환경에 즉각 인 향을 주었고, 정부는 기마다 정

부재정을 극 으로 투입해서 고용안정에 힘을 쏟았다. 이런 정부의 기 

응 노력에서 언론의 정 기류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정책의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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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언론의 심이 정이나 부정으로 변화하는 것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재정 투입 방향에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났다. 

코로나19는 재 진행 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발발과 확산의 기 단계

를 분석하 으므로 정부의 기 정책 응이 일자리 의제의 심이 되었지만, 

이러한 경향이 염병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일지는 향

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감성 분석이 사 에 기

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다. 사  기반 분석은 이  부정에 한 내용을 명확

히 악할 수 없으므로 언론의 ․부정 기류에 한 해석에 난해한 측면이 있

다. 향후 문장 기반으로 단어의 순서까지 고려하는 딥러닝 기반의 언어모델 분

석 방법의 용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일자리에 향을  수 있는 코로나19 

이외의 외부 사건을 고려하지 못했다. 표 으로 2020년 4월 15일에 시행한 

국회의원 총선 등이 어느 정도 일자리에 향을 주었으리라 단하지만, 그 

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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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mployment News Agenda and Trends Analysis in the 

Face of the COVID-19 Pandemic using Text Mining

Yang, Jiyoun․Son, Mina․Noh, Seungmin

This study identified employment news agenda and changes of issue 

priorities and sentiment in the face of the Covid-19 pandemic using text-mining 

techniques. As a result of LDA-based topic analysis on employment news, 

eight topics emerged : Customized Employment Service, Corporate Investment, 

Politics, Government-funded Program, Employment Situations, Labor- 

management Relations, Support for the Disadvantaged, Global Economy. 

Priorities of the eight topics had significantly fluctuated since the Covid-19 

occurred in Korea in January 2020. While Customized Employment Service, 

Corporate Investment, and Employment Situations had decreased, Government- 

funded Program, Politics, Global Economy, and Support for the Disadvantaged 

had increased in the aggregate topic weight. Positivity in text sentiment had 

declined as positively-valenced topics of Customized Employment Service and 

Corporate Investment shrunk in the initial stage of the crisis. However, positive 

sentiment had grown after Government-funded Program had been prioritized 

in the news agenda. Various topics had risen in chronological order after the 

Covid-19 occurrence, from Politics to Government-funded Program and 

Support for the Disadvantaged to Employment Situations and Global Economy, 

and lastly to Corporate Investment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 on news topics and trends, our analysis 

revealed that employment news set agenda based on government policy and 

sensitively reacted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Notably, th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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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in the news showed flexible priorities in response to changing states 

of the Covid-19 spread and the progress of public policy discussions. 

Furthermore, our data collection with a keyword of ‘jobs(iljali)’ allowed a 

more extensive review of employment agenda than previous literature with 

a specific-policy focus.

Keywords : jobs, topic model, sentiment analysis,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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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근을 통한 고몰입 인 자원 리

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심리  임 워먼트

의 매개효과 규명(남정민․ 병 )

  ▪국가인권 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조용만)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 제도 효과성 평가

(박성재․김화순)

  ▪ 국 산재보험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역할

에 한 연구(유범상)

◐ 제12권 제2호(2012년 6월)

  ▪자동화기술과 작업조직(노용진)

  ▪기업의 자원 사 지원정책의 효과(강철희․

허수연․김 종)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김종성․이병

훈․신재열)

  ▪성별 임 근로의 험과 임 격차(김은

하․백학 )

  ▪연 개 , 연 자산에 한 주  기 오

차, 그리고 축( 승훈)

  ▪이행노동시장의 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발 방안(유길상)

  ▪사업장 근로조건 반에 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박원주․ 용일)

◐ 제12권 제3호(2012년 9월)

  ▪정년연장의 법  과제(조용만)

  ▪구인․구직조건의 유연성을 고려한 잡매칭

함수의 개발(박성익․조장식․ ․김종

한․류장수)

  ▪ 기술 소기업의 신 략 :독일과 한국

의 사례를 심으로(임운택)

  ▪몰입형 인사 행이 연구개발  창의성에 

미치는 향(김동배)

  ▪인사제도의 내재화, 직무몰입, 역할피로  

이직의도와의 계에 한 연구(김진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에 한 인식과 

신활동 간의 계: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

(최 희․임상훈)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 

‘조업단축지원 ’ 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

에 한 고찰(이호근)

◐ 제12권 제4호(2012년 12월)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요성(김 동․한용석)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

율과 참여자 특성 변화(김동헌․박 )

  ▪훈련의 권리, 시장의 늪:실업자훈련의 시

장주의  재편에 한 소고(장홍근․주민

규)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방안에 한 연구

(오정록)

  ▪쟁의행 에 한 업무방해죄 용의 타당



성과 정책방향 검토:집단  노무제공 거

부행 에 한 단사례를 심으로(류문

호)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향:형제·자매·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한 분석(양정승)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정호․김경희)

  ▪Legislative Challenges on Disability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Cho)

  ▪한국과 국의 최 임 기구 운 실태 비

교연구(채 호․우상범)

  ▪수능성 이 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일반화 성향 수 근법(최필선․

민인식)

  ▪이탈리아 필수공익서비스제도에 한 연

구(신수정)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노동시간 단축과 교 제 개선의 한 사례:

자동차 ‘주간연속 2교 제’의 평가  

과제를 심으로(박태주)

  ▪비정규직 고용 리의 결정 요인에 한 

실증 연구(권순식)

  ▪연령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잠재성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홍․박우성)

  ▪사회복지 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자성 비교 연구(서정희․오욱찬․박경하)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김정호)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반:

두 가지 반 형태를 심으로(백경민․

박기태)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경력 리시스템과 조직몰입:고성과 인

자원 리의 조 효과(이수 ․석진홍․박

우성)

  ▪베이비부머 세 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  의미에 한 연구(박태정)

  ▪여성 고령 노동자와 임  노동시장의 

상호구성: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첩  

일자리 분리에 한 고찰(김수 ․이정

아․정주연)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노동

시장 정착가능성에 한 연구(강순희)

  ▪ 학재학 기간의 휴학경험과 직장생활(김

동)

  ▪최 임 법의 패러다임 탐색:미국 공정

근로기 법상 ‘공정성’ 개념과 그 함의(강

주)

  ▪고용상 극  조치에 한 법  정당성 

단: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심재진)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Y세 의 일과 삶의 균형 :세 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역할(이혜정․유

규창)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외국인은 내국인을 체하는가? :보완탄

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남성일)

  ▪취약계층에 한 고용서비스는 어떻게 제

공해야 효과가 있는가?(김혜원)



  ▪통상임  산정을 한 기 시간(박은정)

  ▪사내하도 과 산업안 보건:독일 법제를 

심으로(김기선)

◐ 제14권 제1호(2014년 3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

존성(최효미)

  ▪베이비부머 세  은퇴기 임 피크제의 정

책  활성화 방안에 한 탐색  연구:

임 피크제에 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

석과 정책  시사 을 심으로(이 면․

정선아)

  ▪자발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직무순환제도의 보완  효과

를 심으로(옥지호)

  ▪고용서비스 민간 탁조건의 국제비교와 시

사 (유길상)

  ▪안 분 기 구성요소에 한 실증  연구

(문기섭․장 철)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용 특

례 조항의 비  검토: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

제를 심으로(장우찬)

◐ 제14권 제2호(2014년 6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이원성(二元

性) :단체교섭 당사자와 부당노동행 (지

배․개입) 주체의 해석(류문호)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 과 정책

 시사 (임상훈․박용철)

  ▪산재보험 장해연  수 자 생명표 개발 

연구(정홍주․ 용범․이 복)

  ▪노동쟁의 조정 원회 다양성과 조정성과

에 한 탐색  연구(송민수․김동원)

◐ 제14권 제3호(2014년 9월)

  ▪고용의 질:연령계층화와 구조  지체에 

한 탐색(1983～2012)(유홍 ․김기헌․오병돈)

  ▪사회보험의 법  사각지 :임 근로자 용

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서정희․백승호)

  ▪인력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향(석진홍․박우성)

  ▪분사형 인사아웃소싱의 동향과 과제(양동

훈)

◐ 제14권 제4호(2014년 12월)

  ▪자동화와 근로시간 행(노용진)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정액제에

서 정률제 여제도로의 변화를 심으로

(윤자 ․홍민기)

  ▪근로자참여가 간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이주형․이 면․

이윤상)

◐ 제15권 제1호(2015년 3월)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비정규 고용형태

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서정희)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향(문지선)

  ▪ 학 졸업 임 근로자의 희망임  충족과 

고용(박천수)

  ▪기후변화 향에 취약한 직종 악을 

한 탐색  연구(김동 )

  ▪멕시코 노동법의 제도  특징과 작업장 

노사 계 연구(김주희)

  ▪사업장 안 사고의 규율: 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심재진)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최 임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향:산

업연 표를 활용한 분석(강승복)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  시사

(조성호․변수정)

  ▪ 업발생 결정요인 패 분석(김정우․송민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

구성에 미친 향 분석(이용 )

  ▪국내 지속가능경 보고서의 노동/인권 분

야에 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서를 심으로(이정원․정선욱)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그 결정

요인(김혜진)

  ▪잡 크래 의 선행요인과 일 련 결과

에 하여:자발  직무변화의 통합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장 리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내재

 보상(김동배․김기태)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박은

정)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사명철)

  ▪수학에 한 태도  수학실력이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향:남녀 임 격차를 

심으로(임찬 )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고용

보험을 심으로(이병희)

  ▪ 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인․오선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 탁기  간 경쟁도와 

탁 규모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향(김

혜원)

  ▪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김혜진)

  ▪이주노동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한 실증분석(남성일․ 재식․김진웅)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계:고성과자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  

연구(권기욱)

 ▪임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인분석:직업숙련 유형을 심으로(강 )

 ▪ 임  상태의존성 분석(신우진)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 고용

계에 한 함의: ‘ 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2015)을 심으로(신은종)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차등  임 인상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상  임 수 의 조

효과를 심으로(옥지호)

 ▪의 -시장임  갭이 졸자 첫 취업까지

의 기간에 미치는 향(최기성)

 ▪직무분석을 활용한 직무 심 인사 리와 

고령화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향(김재

원․유규창)

 ▪역할 의 이론  검토와 시사 (박우성․이

병하)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청년층의 졸 임  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 )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 표제도 인

식에 한 향요인 연구:노동조합과 노사

의회 계를 심으로(최 하․이 면)

 ▪감정노동과 노동법(박은정)

 ▪산재보험 이용여부가 건강문제로 인한 노

동 미복귀에 미치는 향:직업성 손상을 

심으로(박지은․권순만)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디지털화와 노동:디지털시  노동의 과제

(김기선)

 ▪일자리 질의 양극화 추이에 한 실증분석

(이병훈․신 ․송리라)

 ▪장시간 근로와 조직: 과근로시간이 여성 

리직 비율에 미치는 향(신희연․한보 )

 ▪ 소기업의 생산성과 인 자원개발정책

(김태기)

 ▪ 로벌 융 기 이후, 노동조합의 도구  

역할에 한 근로자의 인식 변화에 한 

연구(이 면․나인강․박재희)

◐ 제17권 제1호(2017년 3월)

 ▪이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 임 의 고

용효과:한국의 사례를 심으로(양지연)

 ▪직무만족, 생활만족  조직몰입의 계:

생활만족의 매개효과와 고용형태의 조 효

과를 심으로(박재춘)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한 연구:요

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심으

로(김정은․강경주․이 면)

 ▪은퇴가 건강  삶의 만족에 미치는 향

(김범수․최은 )

 ▪근로자 고령화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장윤섭․양 석)

◐ 제17권 제2호(2017년 6월)

 ▪ 장년 취업자의 가구  일자리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향 :사회자본의 매개

효과를 심으로(박은선․김지범)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직무만족의 매개

효과를 심으로(성지 ․남은 ․홍두승)

 ▪이직으로 행복해지는가? KLIPS를 이용한 

이직 후 직무만족의 변화 분석(김진하․

정재윤․박경원)

 ▪가구 노동시간 변화와 노동소득 불평등 연

구(안서연)

 ▪장시간 근로 개선의 고용효과 추정(김남

․이해춘․김승택)

 ▪지역 간 임 격차에 한 고찰:수도권․비

수도권을 심으로(이종수)

 ▪해외직 투자와 노사 계 략: 라질 

자동차의 력  노사 계 략(김동원)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헌성에 한 연구:

항공운수사업을 심으로(이기일․강을 )

◐ 제17권 제3호(2017년 9월)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고용구조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 효과(박미희)

▪여성결혼이민자의 임 결정요인 분석: 국, 

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심으로(조

선주․민 주)

▪경제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

는 효과 분석(박문수․이경희․김종호)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고

용성과 비교연구(남재욱)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 책의 개와 

시사 (박선 )



◐ 제17권 제4호(2017년 12월)

▪직업훈련과 이직:직업훈련은 과소공 되고 

있는가?(유경 ․이인재)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 시간 결정에 향

을 주는 요인(김나 )

▪직무요구와 생활만족의 계에서 퇴근 후 

모바일기기 업무사용과 일-가정 갈등의 다

매개역할(박재춘)

▪청년 상 임 보조 의 실효성  개편방

안에 한 소고(김태욱)

◐ 제18권 제1호(2018년 3월)

▪개방  소통이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향:고용형태의 조 효과  상호작용 공정

성의 매개효과(강수돌)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  이직률 간

의 계:인 자본 특성  인 자본 수

의 조 효과(옥지호․박오원)

▪근로시간이 주  건강상태에 미치는 

향:내생  순서형 로빗 모형을 심으로

(유혜림)

▪정부의 취약계층 학생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양정승)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배열 유형과 결정

요인에 한 연구(신 민)

◐ 제18권 제2호(2018년 6월)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 로 일 분

류와 매출액과의 련성 검증(오승연․김

효진․홍세희)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안일 

수 있는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이상아․이승윤)

▪출산장려 의 출산율 제고 효과:충청지역

을 상으로(김우 ․이정만)

▪ 유아기 양육형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향(최경덕․안태 )

◐ 제18권 제3호(2018년 9월)

▪청년 상 개인지원 임 보조 의 정책설

계에서의 쟁  진단: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심으로(김태욱)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도입  활용의 

선행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향(홍종

윤․이 구)

▪TMT-종업원 임 격차와 조직성과(김재

엽․최장호)

▪공공부문 민간 탁의 직 고용과 고용

계 성과: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사례와 

함의(정흥 ․노성철․김정훈)

◐ 제18권 제4호(2018년 12월)

▪ 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

교연구(강순희)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최요한)

▪ 학생 진로교육 참여와 노동시장 성과

(박천수)

▪일터학습 참여활성화의 향 요인에 

한 개인수  실증연구(심용보)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

도의 계:청년층의 집단별 차이에 한 

비교(정도범)

▪참여  작업조직과 기업훈련:성과배분의 

조 효과(김동배)

◐ 제19권 제1호(2019년 3월)

▪ 기업집단  견기업의 임  리미



엄: 졸 청년층을 심으로(권혜자․이혜

연)

▪ 리랜서들의 경제조직으로서 동조합의 

발  가능성 분석과 정책  함의(장종익)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

치는 향:고용 계 특성의 조 효과를 

심으로(박 표․김동철)

▪  내 임 격차와 임 치가 성과에 미

치는 향:한국 로야구 을 심으로(양

동훈․고은정․장용 )

▪헌신형 인 자원 리, 노조조직률, 사용자

의 노사 계 략이 여성의 리자 진출에 

미치는 향에 한 탐색  연구(송민수․

김동주)

▪최상  소득 체를 활용한 근로소득 불

평등 측정(유혜림․민인식)

◐ 제19권 제2호(2019년 6월)

▪투자고유충격이 노동유형별 임   고

용 격차에 미치는 향(김남주)

▪OECD 주요국의 이주정책과 이주민 특성

분석(송해련)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 후 일자리 만족

도의 종단  변화  향요인 검증:다

집단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원직복귀와 

재취업 간 차이 분석(남 지․이청아․홍

세희)

▪재직자의 교육훈련이 임 , 직무만족도, 

이직에 미치는 향(문 만)

▪최 임  인상의 고용  임 효과(김태훈)

▪개성공단 노동체제의 정치경제학(황규성)

◐ 제19권 제3호(2019년 9월)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

과 유형 비교(오유진․김교성)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  직무만족도 

련 변인들 간 구조  계분석(성정혜․

김춘경)

▪어떤 음악가들이 지속  술활동을 

망하는가? :안정  술활동 망에 있어 

사회자본의 효과(양종민․김서경․권 지)

▪ 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분석(정도범)

▪ 차  공정성과 노사 트 십 제도가 직

무만족  정서  조직몰입에 미치는 

향:육군 복지시설 내 민간근로자를 심

으로(김경민․박기홍)

▪세  간 차이와 조직몰입의 계:외재  

보상의 조 효과를 심으로(오상석)

◐ 제19권 제4호(2019년 12월)

▪조직문화 유형이 기업내부노동시장 활용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환경 역동

성의 조 효과(박지성․옥지호)

▪직무 심 인사 리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향 :개인-직무 합성과 일의 의미의 매개

효과(윤미소․유규창․이혜정)

▪임 노동자의 일과 여가가 행복에 미치는 

향(이미 ․이홍직․안수경․윤수인․

최순례․윤승태)

▪성장혼합모형을 용한 미취업 장년층의 

일자리 기 감 변화 유형화  향요인 

검증:사회활동을 심으로( 희․이청

아․최정원․홍세희)

▪노동이해 변의 새로운 행 자에 한 복

수사례 연구(오 ․김경연․김동원)

▪사용자단체의 법리:권한과 책임의 균형(박제성)

▪An Exploratory Study of the Emergent 

Model of Labor Regulation in Contemporary 

China(Sunwook Chung)



◐ 제20권 제1호(2020년 3월)

▪Temporary-permanent Contracts’ Wage 

Gap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in 

South Korea : Using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with Individual Fixed-effects

(Yohan Choi)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로그램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향(김덕호)

▪성과배분제도가 기술 신에 미치는 향 :

패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인재․김동배)

▪인 자원 리를 통한 조직의 ‘고성과’는 어

떻게 이루어지는가?:패 자료를 활용한 조

직 인재우  정책과 인사부서 활동의 조

효과(박지성․옥지호)

▪고용안 망 체계 개편의 방향과 정책  검

토 사항(김근주)

◐ 제20권 제2호(2020년 6월)

▪외국인력의 산업별 고용구조분석:인구변화 

응에 한 함의(이철희․김혜진)

▪외국인력 도입의 내국인 고용 향:사업장 

수 의 월별 자료 분석(정성진․김희삼)

▪NCS 직무 심 채용제도의 활용요인과 고

용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홍종윤․

장 훌)

▪ 학졸업유 자 특성에 따른 기 임 과 실

제임 의 격차에 미치는 향(김 동)

▪ 로벌 공 사슬과 노동조건:역사  배경

과 최근 연구동향(이 구․정선욱)

▪임 체불 리 행정시스템 환에 한 연

구(김증호)

◐ 제20권 제3호(2020년 9월)

▪하도 생산시스템 성과의 향요인:인사

리특성(이동진)

▪성별임 격차 완화를 한 입법․정책과제:

임 분포공시제 도입 논의를 심으로(진

명구)

▪어린이집의 작업장 폭력 발생 험과 보육

교사 보호 방안(최효미․박은정․이혜민)

▪ 랫폼 경제와 문화산업:만화산업의 랫

폼화와 웹툰 작가의 자유/무료노동

▪｢비정규직 보호법｣의 경로변화 연구:역사  

제도주의와 이익집단 상변동의 결합모형

을 심으로(최미혜․박용성)

▪조합원 수(규모)가 업지속기간과 업참

가자비율에 미치는 향(신민주․김동원)

◐ 제20권 제4호(2020년 12월)

▪사회 약 법제화에 한 향요인 연구:

1998년 2․6 사회 약 사례 정량분석을 

심으로(박성국․조 민․임상훈)

▪ 과근로와 일과 삶의 균형과의 계에서 

직무 심 인력계획과 인사평가의 조 효과

(이혜정․명순 ․유규창)

▪가구주의 고용형태별 평균소비성향에 미치

는 향 분석(정주연․김재호)

▪고졸 취업자의 지역이동 결정요인(이 석․

송선혜)

▪ 학 소재지에 따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궤  분석:수도권과 지방 학 졸업생의 비

교를 심으로(홍성표․임한려)

▪가족 계 만족과 일 독:정서  몰입의 조

된 매개효과(노 종․강수돌)

◐ 제21권 제1호(2021년 3월)

▪크라우드형 랫폼 근로의 법률 계: 단

기 기간제 근로계약(박제성)

▪주휴수당:구시 인 노동법 인식과 정책



효과 오 (정석은)

▪지속가능한 임 체계 모색:풀무원의 임

체계 개편과 시사 (안상목․박우성)

▪사업주 직업훈련 참여와 보상의 성별 격차

(오호 )

▪핵심자기평가와 기노동시장의 성별 임

격차(고 근․안태 )

▪ 졸자의 정규직 취업에서 첫 직장 선택의 

요성(정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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